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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발간한 사업지침입니다.

❍ 1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공통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2부는 주간 그룹 1:1 지원

서비스, 3부는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4부는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문서 제작 원칙과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문서를 제작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정보 기준(안)

☞ 이해하기 쉬운 문서 제작 원칙(안)

  �모든 정보는 짧고 명확해야 한다. 전문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피하고 더 간단하고 쉬운 표현을 찾아야 한다.

  �정보를 사용하는 발달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정보를 주고 받는 

이전 경험과 현재 상황, 그리고 언제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세부 제작 가이드(안)

구분 내용

글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담거나 무리하게 생략하지 않는다.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짧고 단순하게 쓴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담는다. 

�필요 이상의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용어, 한자어, 외래어 등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쉽게 

설명하거나 용어집을 제공한다.

이미지

�글의 의미를 보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미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않는다. 

�인권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디자인

/ 편집

�내용의 위계가 잘 드러나게 구성한다. 

�글과 이미지가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여백, 글줄 간격에 여유를 둔다. 

�가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한다.

❍ 발달장애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1개소, 광역 17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등 유기적 업무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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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

‒ 홈페이지(비로소)：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범죄신고 및 권리구제 상담전화

(( 1522-2882)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2135-36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경운동, 서원빌딩) 서원빌딩 4층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1)714-736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대휘빌딩 7층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3)719-0340 대구 동구 신서로 40 (신서동) 명진빌딩 6층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2)714-335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2)719-1085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둔산동, 한국야구르트) 5층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2)710-3154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4)414-9172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83 반곡종합복지센터 1층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9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3)817-235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사농동)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3)716-216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문화동, 센트럴칸타빌) 161호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1)415-1215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 태영빌딩 5층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3)714-261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6 (만성동) 청옥빌딩 3층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1)802-106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4)805-7310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5)716-239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8호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4)803-3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 KT&G 제주 본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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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구분 페이지 개정 전(2024년) 개정 후(2025년) 개정 사유

전체 목차 주간 개별형 1:1 지원서비스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서비스 유형 

명칭 수정

Ⅰ. 사업개요 61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한시적용 

기준 반영 

Ⅱ. 대상자

선정

67 다. 제외대상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

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다. 제외대상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

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반영

72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

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

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반영

-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

12

※ 본 항목은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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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 개정 전(2024년) 개정 후(2025년) 개정 사유

Ⅱ. 대상자

선정

74 l (방문조사/면접조사)

…

-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서식 5호]를 작성 요청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 및 영상물 취합

l (방문조사/면접조사) 

…

-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호]를 작성 요청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 및 영상물 취합

-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제공기관 연계를 위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5호] 작성 안내

제공기관에 

신속한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동의 

안내

75 l (대상자 선정조사표 작성) 

…

l (조사 결과 제출) 

…

l (대상자 선정조사표 작성) 

…

l (대상자 선정조사 회의 진행)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 사례

회의 개최하여, 도전행동, 의사소통

능력, 사회환경특성 등 조사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진행

l (조사 결과 제출) 

…

선정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85 l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로

부터 조사의뢰 받은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참고하여 방문조사를 다시 실시

한 후 시･도 서비스조정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

- 방문조사는 1차 조사원 외 다른 조사

원이 방문하여 조사

l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로

부터 접수된 신청인의 제출 서류 및 주장 

내용을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서류 검토만으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방문조사는 생략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가 진행될 경우, 1차 

조사원 외 다른 조사원이 방문하여야 함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행정부담 완화

86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재신청 가능. 

다만, 90일 이내더라도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시, 재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보유시) 

첨부하여야 함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

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재신청 

가능. 다만, 90일 이내더라도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

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시, 재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

하고, 관련 증빙서류(보유시) 첨부하

여야 함

재신청 절차 

신설에 따라 

삭제

13



정오표

구분 페이지 개정 전(2024년) 개정 후(2025년) 개정 사유

Ⅱ. 대상자

선정

86~87 <신설> 나. 재신청

1) 재신청 정의

  l통합돌봄서비스 미선정자는 수급

자격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음

2) 청구인

  l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인 또는 대리인

3) 재신청 방법

  l수급자격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서식 

1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제출

   - 재신청시, 재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보유시) 

첨부하여야 함

4) 재신청 처리

  l (읍･면･동) 재신청서 내용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 등록 후 즉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전송

  l (시･군･구) 재신청을 접수한 시･군･

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재조사를 의뢰

   * 서비스지원종합조사(ADL, IADL) 

점수는 기존 신청건의 점수값 활용

(국민연금공단 조사 의뢰 불필요)

  l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신청인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방문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시･도 서비스심의

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

  l (서비스심의위원회) 시･도 서비스심

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진행하고 통합

돌봄서비스 대상자 심의 결과를 시･

군･구에 전송 

  l (시･군･구) 재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재신청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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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구분 페이지 개정 전(2024년) 개정 후(2025년) 개정 사유

Ⅱ. 대상자

선정

87 나. 변경신청

1) 변경신청의 정의

  l수급자 선정결과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급여유형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l변경신청은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용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함

다. 변경신청

1) 변경신청의 정의

  l수급자 선정결과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급여유형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l변경신청은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함

   ※ 다만, 6개월 이내더라도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 가능

변경신청

가능범위

조정

89 2) 수급자격 유효기간 산정 기준

l통합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상의 

수급자격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효기간 산정

  *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수급자격 

결정일

<신설>

2) 수급자격 유효기간 산정 기준

l통합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상의 수급

자격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유효기간 산정

  *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수급자격 

결정일

l수급자는 유효기간 시작일(다음 달 

1일)부터 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단, 유효기간 시작 전에 적응 프로그램, 

초기상담 등 서비스 이용 준비를 

위한 지원 가능함

서비스 

이용시작일

명확화

91 다. 수급자격 관리

1) 자격변동(전출입)

  ※ 서비스 대상자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대기자가 있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다. 수급자격 관리

1) 자격변동(전출입)

  ※ 서비스 대상자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 대기자가 있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대기자로 관리

전출입 시 

대기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가 아닌 

대기자로 관리

94~97 1. 선정 대상자 배치 및 관리

2. 선정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1.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2. 선정 대상자 배치 및 관리

서비스 이용 

절차를 

반영하여, 

배치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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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구분 페이지 개정 전(2024년) 개정 후(2025년) 개정 사유

Ⅱ. 대상자

선정

96 2) 선정 대상자 배치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결정 받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기관 배치

(개별형1:1, 24시간1:1 서비스에 한함)

  ※ 그룹형 1:1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공

기관 안내

2) 선정 대상자 배치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결정 받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기관 배치

(개별형1:1, 24시간1:1 서비스에 한함)

  ※ 그룹형 1:1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공

기관 안내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배치통보서

[서식 51호]를 발달장애인 및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함

l제공기관은 배치된 발달장애인에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함

서비스 배치

통보대상 

명확화

97 5) 배치자 관리

<신설>

5) 배치자 관리

- 이용자 재배치는 특별한 사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 

  * 기관 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 

휴업･폐업의 경우, 행정구역상 시･도의 

이동,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 기존 제공기관과 협의 완료 후, 재배치 

신청서[서식 52호]를 작성하여 지역

센터에 제출함

- 지역센터의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배치 가능함

제공기관 

재배치 절차 

구체화

<신설>
현 거주지역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관리 절차

* 수급자격을 통지받은 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보호자의 거주지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광역지자체의 제공기관에 서 

배치 대기 가능

* 배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

해야 함

1) 이용자 이관 요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 관할 지역

센터는 관할 지자체에 이용자 이관 요청

현 거주지역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행정상 

관리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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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구분 페이지 개정 전(2024년) 개정 후(2025년) 개정 사유

Ⅱ. 대상자

선정
2) 지자체 담당자 간 협조요청 

- 전출 예정지 관할 지자체는 전입 예정지

(보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이관 협조 

요청

  * 방법：공문 송부

  * 내용：이용자 이관처리 사유를 포함한 이관 

요청

  * 타지역 이관신청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3) 지자체 이관 승인 여부 결정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증빙서류 

및 내용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하여 통보

4) (승인처리 후) 대기자 관리 요청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관할 지역

센터에 대기자 관리 요청 

  * 방법：공문 송부

5) 비로소시스템 상 대상자 이관처리 

- 전출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는 대상자 이관 

요청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는 대상자 이관 

승인

6) 지역센터 대기자 등록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 담당자는 대상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배치 가능하도록 

관리

<배치 가능시>

1) 배치통보서 송부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는 보호자 및 

지자체에 배치통보서 송부

2) 이용자 전입 처리

- 보호자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 처리

3) 제공기관 이용 

- 이용자는 배치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Ⅳ. 종사자 

교육

102~

113

1. 종사자 교육 과정

2. 종사자 교육 신청 및 관리

3. 종사자 교육 주체별 업무역할

일괄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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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Ⅰ. 서비스 

개요

118 1. 서비스 개요

지원

기준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1. 서비스 개요

지원

기준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한시적용 
기준 반영 

118 1. 서비스 개요

지원

인원
�목표：1,500명(’24년)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24,220원

(예산편성단가)

1. 서비스 개요

지원

인원
�목표：1,500명(’25년)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24,930원

(예산편성단가)

’25년 지원단가 
반영

122 다. 서비스 이용시간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다. 서비스 이용시간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

123 바.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l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220원 

(30분 단위: 12,110원)

바.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l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930원

(30분 단위: 12,470원)

’25년 지원단가 
반영

Ⅱ. 서비스 

내용

126 1. 서비스 지원절차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 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 평가서 작성(6개월 단위)

1. 서비스 지원절차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 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 평가서 작성(6개월 단위)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월 단위 

수기청구 삭제

127 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수급자,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전 수기절차 
진행

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수급자,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전 수기절차 
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구 삭제 

l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즉시 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l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제공･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
보고서 및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제공)
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행정 효율성 및 
실무 부담 완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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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Ⅱ. 서비스 

내용

128~
129

마. 서비스 제공 및 (그룹형)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서 작성(제공기관)

바. 서비스 비용 청구(제공기관)

마.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비용 청구
(제공기관)

바.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제공기관)

행동지원계획서 
추가에 따른 
구성 수정

128 바. 서비스 비용 청구(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전까지 수기

절차 진행

2) 서비스 비용 청구(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전 수기절차 

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구 삭제 

128 -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의 7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의 7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24.7.23.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인정
결제 기준 한시 적용
(20% 이상 50% 미만 출석 시 바우처 
비용 50% 청구, 50% 이상 출석 시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한시 적용
기준 반영

129 마. 서비스 제공 및 (그룹형)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서 작성(제공기관)

1) 서비스 제공 및 (그룹형)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서 작성(제공기관)

  l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그룹형)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서[서식 19호](이하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함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서비스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자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반으로 수립해야 함

  (중략)

3)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점검

  l지역센터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서비스 지원 
계획을 공유하여야 함

   - 제공기관에서 개인별서비스지원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센터에 공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서비스지원계획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
하여 제공기관에 최종본을 송부
하도록 함

바.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제공기관)

1)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

  l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그룹형)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이하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
행동 지원계획서[서식 23호]’를 작성
해야 함

  l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2)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점검

  l지역센터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서비스 지원 계획 
및 행동 지원 계획을 공유하여야 함

   - 제공기관에서 개인별서비스지원
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서비스지원계획과 행동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하여 제공기관에 
최종본을 송부하도록 함

  l (도전)행동지원계획은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그룹형 
제공기관 

도전행동지원
계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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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신설> 아. 서비스 이용 관리

1) 서비스 이용변경

  l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

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이용 변경사안 발생시, 내부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

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 여부 결정

   - 통합사례회의에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l제공기관은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문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

  l이로 인해 서비스지원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경된 계획서 송부

2) 이용자 고충처리

  l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

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이용자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선정해야 함

   - 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에게 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고충 처리 절차와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서비스 

이용변경 

절차 명확화

132 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자립생활 의료지원¹

감각통합활동 

약물지원･수면관리･

입원

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자립생활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오기 수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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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37 <신설>
참고

요소 내용

감각적환경

음향, 조명, 색 구성표, 질감과 같은 

감각적 요소를 개인의 민감도에 맞게 

조정

예)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고 큰 소

음을 최소화하면 감각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

통제

조명이나 실내 온도와 같이 개인이 

환경의 측면을 선택하거라 조정하여 

편안함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여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

회복

조용한 방이나 감각 친화적인 공간 

등 개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

간이나 기능 통합

공간적 순서와 

반복

반복적인 활동을 명확한 공간 구조에 

연결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개인

이 시간성과 일상성에 대한 감각개발

안전, 편안함 

및 접근성

보호된 입구, 개조된 화장실 시설, 수

정된 주방 레이아웃 및 넓은 복도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환경이 안전하

고 편안하며 편리하도록 보장

시각적지원

명확한 표지판과 기호와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주변 

환경과 적절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

도록 도립

길 찾기

개인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표지판과 탐색 보조 

장치

출처：Ellis N, Yi YJ. Systematic Review on Environmental 

Design for Adaptive and Problem Behavior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RD. 2023 Oct; 16(4):213-239. 

프로그램 

환경구성 요소

구체화

Ⅲ. 서비스 

제공기관

140 1.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대상

l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1.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대상

l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역량 또는 해당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지정대상

기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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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144 l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 반드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촬영장소 등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l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참고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참고자료 명시  

144 2) 자격요건

l 시설장(관리책임자)

2) 자격요건

l 시설장(관리책임자)

시설장 용어 

혼돈에 따른, 

관리책임자 삭제

146 3) 결격사유

l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l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l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결격사유

l피성년후견인

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l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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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l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6~

147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

강검진 자료 활용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0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

관 활용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

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가정법원)로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

[서식 27호] 대체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

[서식 27호] 대체 가능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피성년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

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

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건강진단서 예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

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

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

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

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사유 

확인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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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서식 17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 

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

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

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

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2 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정보관리

1) 제공기관 정보 신규등록

  l시･군･구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신규 선정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를 전송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

2) 제공기관 정보 변경등록

  l시･군･구 담당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

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정보관리

1) 제공기관 정보 신규등록

  l시･군･구 담당자는 신규 선정된 주

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송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

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

2) 제공기관 정보 변경등록

  l시･군･구 담당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

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전자바우처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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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로 전송

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로 전송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관정보 수정

155 1) 안전교육 실시

l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인력을 대상

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 안전교육 실시

l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교육

실시 규정

명확화

156~

157

2) 사고보험 가입

<보험 가입 기준>

- 시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2) 사고보험 가입

<보험 가입 예시>

- 시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 기관별 보험 

가입에 대한 

상황이 

다르므로, 

기준이 아닌 

예시로 수정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158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2) 사고대응체계

  l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즉시보고 후,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 

[서식 26호]를 작성하여 지역발달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2) 사고대응체계

  l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시･군･구에 전화 등 구두로 1차 

보고하여야 함

사고보고체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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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는 즉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중앙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사고 보고해야 하며, 시･도 담당

공무원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사고 보고

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서식 29호]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시･군･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시･도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159

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사고보고의 

신속성을 위한 

보고 절차 

간소화

160 6.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교육

1)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인권교육

2) 종사자 인권교육

6.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보호 및 교육

가.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l제공기관은 인권침해 발생 시,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함

  l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조치 

및 처리해야 함

나.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1)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인권교육

  2)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처리 

절차 보완

Ⅳ. 서비스 

종사자

162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92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146

변경 

페이지 반영

163 나. 종사자 보수

l종사자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

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을 권장함

나. 종사자 보수

l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

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을 권장함

연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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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 

종사자

163 나. 종사자 보수

<신설>

나. 종사자 보수

l주간 그룹 제공기관 종사자에게 매월 

기본급(법정수당 제외)의 3% 이상을 

전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장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권장 기준 신설

163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대상：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 내용：전자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

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

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

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설에 따른 

안내

164 l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

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불가피하게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배치 이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근무 지역 내에서 기간 내 교육이 

개최되지 않아 교육 이수가 불가능

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교육 이수 

가능

- 제공인력은 교육이수 후, 최종 교육 

수료증을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함

l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단, 불가피하게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일 

수정

- 수료증 

관련내용은 

(공통) 

‘종사자 

교육’에서 

안내

165 다. 대체인력 배치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다. 대체인력 배치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대체인력 

배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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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 

종사자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협력기관의 종사자는 대체인력으로 

배치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삭제)

166 마. 종사자 정보관리

l제공기관은 매월 근무 현황 및 고용

실태, 4대보험 가입, 자격정보 등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수정정보를 

작성하고 관리

  - 종사자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

정보 등을 작성 및 관리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

   ※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제공

기관 관리는 전자바우처시스템 

개발 이후부터 적용

마. 종사자 정보관리

1) 정보 작성 및 관리 

  l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력, 근무 현황, 고용 실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규･변경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매월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인사 변동 

사항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 정보 제출 및 보고 

  l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

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

보고서 활용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 (삭제)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구 삭제 

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72 <신설> l (인권침해 예방조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 인권침해 발생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치절차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인권

침해 정황 발견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내용 확인

② 상담결과에 따라 권익옹호팀에 사실 확인 

조사 의뢰 요청

③ 권익옹호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현장조사 진행

④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고발 요청

하여 시･군･구에서 고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서비스 이용 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조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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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74~

188

<신설> 일괄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조

Ⅶ. 예산 집행 

및 정산

190~

201

<신설> 일괄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조

Ⅶ. 예산 집행 

및 정산

201~

202

< 통합돌봄서비스 수익금 지출항목 >

<신설>

< 통합돌봄서비스 수익금 지출항목 >

구분 세목 세세목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차량구입비

※ 송영차량은 렌트 및 리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필요할 경우 구입 가능함

※ 송영차량 구입시, 차량은 기관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기관 대표자 

명의로 등록 가능함

- 차량은 송영서비스 및 기관 업무용으

로만 사용해야 하며, 직원의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 차량 운행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

송영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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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개요

206 1. 서비스 개요

지원인원 �목표：500명(’24년)

1. 서비스 개요

지원인원 �목표：500명(’25년)

연도 수정

210 다. 서비스 이용시간

l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 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다. 서비스 이용시간

l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 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

210 <신설> 마. 송영서비스에 관한 사항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협력기관･거주지 간 이동 등에 대해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l송영서비스를 차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량운행시 준수사항>

-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협력

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 차량 기사 외에 동승자 1인 이상이 탑승

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

제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 차량 운행의 경우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

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차량운행 일지[서식 28호], 

유류 영수증

송영서비스에 

관한 사항

추가

211 마.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바.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순서 변경

211 바.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차감은 없음 

- 주간 개별형 서비스 이용시간(10:00 

~ 17:00) 중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 이용 불가

사.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차감은 없음 

- 단,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중복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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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내용

214 1. 서비스 지원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선정 대상자(보호자) 교육 이후,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으로 배치

초기면담 실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초기면담 실시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제공기관 소개, 서비스 운영계획,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등
�이용계약서 작성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서비스 지원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선정 대상자(보호자) 교육 이후,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으로 배치

초기상담 실시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진행 일정 안내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제공기관 소개, 서비스 운영계획,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등
�이용계약서 작성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대해 설명

- 초기상담 
내용 구체화

- 면담 → 상담 
수정

216 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1)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 선정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공통 p.52 참조

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1)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 선정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공통 p.95 참조

페이지 수정 
반영

217 1) 초기면담 실시(이용자, 제공기관) 1) 초기상담 실시(이용자, 제공기관) 면담→상담 수정

218 l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즉시 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l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제공･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
보고서 및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제공)
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행정 효율성 및 
실무 부담 완화

220~
221

7) 서비스 이용변경
l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기관 변경
사안 발생 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
와의 합의를 통해 서비스 기관 이용여부 
결정

l제공기관은 필요시 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별첨 18호]

7) 서비스 이용변경
l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이용 변경
사안 발생시, 내부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 
여부 결정

  - 통합사례회의에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l제공기관은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

서비스 
이용변경 절차 

명확화

225 1)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l주간 개별 서비스 제공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1)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l주간 개별 서비스 제공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기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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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나. 낮 활동 서비스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자립생활 의료지원¹

감각통합활동 

약물지원･수면관리･

입원

나. 낮 활동 서비스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자립생활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오기 수정

240 4) 시설 안전

l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 반드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촬영장소 등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4) 시설 안전

l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참고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참고자료 명시

241 l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

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신설>

l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

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해당 기관에서 

1일 8시간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관리자가 통합돌봄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과의 겸직 불가 

- 사업관리자의 급여를 제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 다른 사업 

겸직가능

사업관리자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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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3) 결격사유

l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l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l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결격사유

l피성년후견인

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l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l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어려움

242~

243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

강검진 자료 활용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

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가정법원)로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

[서식 27호] 대체 가능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피성년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
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
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사유 

확인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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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

[서식 27호] 대체 가능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건강진단서 예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

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
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
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
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서식 17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 
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
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
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

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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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제23조의2제1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8 4. 주간 개별 제공기관 관리
나.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신설>

4. 주간 개별 제공기관 관리
나.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l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법인 또는 제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

하였을 때
- 사업수행 제공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 및 

서식 신설

249 1) 안전교육 실시
l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1) 안전교육 실시
l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안전
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교육
실시 규정

명확화

250 2) 사고보험 가입

<보험 가입 기준>

- 시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2) 사고보험 가입

<보험 가입 예시>

- 시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 기관별 보험 
가입에 대한 
상황이 
다르므로, 
기준이 아닌 
예시로 수정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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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252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2) 사고대응체계

  l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즉시보고 후,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 

[서식 26호]를 작성하여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는 즉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중앙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사고 보고해야 하며, 시･도 담당

공무원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사고 보고

하여야 함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2) 사고대응체계

  l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시･군･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 전화 등 구두로 1차 보고

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서식 29호]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해야 하며, 시･도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내용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하며,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고 

보고체계의 

명확성, 사고 

대응의 신속성 

확보

253

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시･군･구,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사고보고의 

신속성을 위한 

보고 절차 

간소화

Ⅳ. 서비스 

종사자

256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92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146

연도 및 페이지 

수정

256 나. 종사자 보수

l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

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인력은 

4급 이상으로 하며, 호봉은 제공기관 

내에서 획정

나. 종사자 보수

l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

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인력은 

4급 이상으로 하며, 호봉은 제공기관 

내에서 획정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준 적용 가능

연도 수정 및 

종사자 보수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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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257 l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

기준에 따르며, 매월 전문수당 50,000원 

지급

l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의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며, 매월 전문수당 50,000원 

지급

연도 수정

257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대상：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 내용：전자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

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

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

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설에 따른 

안내

258 l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

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불가피하게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배치 이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근무 지역 내에서 기간 내 교육이 

개최되지 않아 교육 이수가 불가능

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교육 이수 

가능

- 제공인력은 교육이수 후, 최종 교육 

수료증을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함

l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단, 불가피하게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일 

수정

- 수료증 

관련내용은 

(공통) 

‘종사자 

교육’에서 

안내

259 다. 대체인력 배치

<신설>

다. 대체인력 배치

l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l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관리자를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l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l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대체인력 

배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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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259 라. 종사자 정보관리

l제공기관은 매월 근무 현황 및 고용실태, 

4대보험 가입, 자격정보 등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수정정보를 작성하고 관리

  - 종사자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

정보 등을 작성 및 관리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

라. 종사자 정보관리

1) 정보 작성 및 관리 

  l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력, 근무 현황, 고용 실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규·변경 사

항을 포함한 정보를 매월 작성·관리

하여야 함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인사 변동 

사항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 정보 제출 및 보고 

  l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

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

보고서 활용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행정 효율성 및 

실무 부담 완화

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266 <신설> l (인권침해 예방조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 인권침해 발생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치절차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인권

침해 정황 발견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내용 확인

② 상담결과에 따라 권익옹호팀에 사실 확인 

조사 의뢰 요청

③ 권익옹호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현장조사 진행

④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고발 요청

하여 시･군･구에서 고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처리 

절차 보완

Ⅵ. 보조금 

예산의 

운용

274 4. 보조금 정산 및 반환

가. 보조사업의 정산

  l제공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4. 보조금 정산 및 반환

가. 보조사업의 정산

  l제공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결과보고서

[서식 31호]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

에게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서식 신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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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Ⅰ. 서비스 

개요

284 1. 서비스 개요

지원인원 �목표：340명(’24년)

1. 서비스 개요

지원인원 �목표：340명(’25년)

연도 수정

288 1) 낮활동서비스

l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

(09:00~17:00)에 서비스를 제공함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1) 낮활동서비스

l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

(09:00~17:00)에 서비스를 제공함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임시

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

290 아.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l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220원

아.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l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930원

(30분 단위：12,470원)

’25년 지원단가 

반영

Ⅱ. 서비스 

내용

292 1. 서비스 지원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선정 대상자(보호자) 교육 이후,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으로 배치

초기면담 실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초기면담 실시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제공기관 소개, 서비스 운영계획,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등
�이용계약서 작성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서비스 지원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선정 대상자(보호자) 교육 이후,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으로 배치

초기상담 실시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진행 일정 안내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제공기관 소개, 서비스 운영계획,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등
�이용계약서 작성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대해 설명

- 초기상담 

내용 구체화

293 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 가족(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공통 p.52 참조

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 가족(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공통 p.95 참조

변경 페이지 

반영

294 1) 초기면담 실시(이용자, 제공기관) 1) 초기상담 실시(이용자, 제공기관) 면담→상담 수정

295 l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즉시 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l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제공･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

보고서 및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제공)

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행정 효율성 및 

실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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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Ⅱ. 서비스 

내용

298 다.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진행

…

7) 서비스 이용변경

  l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기관 변경

사안 발생 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

와의 합의를 통해 서비스 기관 이용

여부 결정

  l제공기관은 필요시 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별첨 18호]

다.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진행

…

7) 서비스 이용변경 

  l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이용 변경

사안 발생시, 내부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 

여부 결정

   - 통합사례회의에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l제공기관은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

서비스 

이용변경 절차 

명확화

303 1)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l 24시간 개별 서비스 제공 시, 제공

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1)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l 24시간 개별 서비스 제공 시, 제공

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기한 명확화

306~

307

<신설> 라. 위기관리계획

일괄 수정

위기관리계획

구체화

세부 내용 본문 

참고

309 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자립생활 의료지원¹

감각통합활동 

약물지원･수면관리･

입원

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자립생활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오기 수정

Ⅲ. 서비스 

제공기관

325 3) 시설 안전

l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 반드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촬영장소 등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3) 시설 안전

l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참고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반영

40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Ⅲ. 서비스 

제공기관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328 l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

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신설>

l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

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사업관리자가 통합돌봄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과의 겸직 불가

- 사업관리자의 급여를 제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 다른 사업 

겸직가능

사업관리자 

규정 명확화

328 3) 결격사유

l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l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l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결격사유

l피성년후견인

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l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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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l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28~

329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

강검진 자료 활용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가정법원)로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

[서식 27호] 대체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

[서식 27호] 대체 가능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피성년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

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

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건강진단서 예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

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
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
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
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사유 

확인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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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서식 17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 

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

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

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

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30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결정･
통지

시･도
사업담당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협약체결
시･도

사업담당
∙ 시･도는 지정통지 후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시･군･구
사업담당

∙ 협약서를 근거로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결정･
통지

시･도
사업담당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컨설팅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 시･도는 지역센터에 
제공기관의 수행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을  요청

∙ 지역센터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하여 회신

수정

계획서

승인

시･도

사업담당

∙ 시･도는 제공기관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및 

보완요청

제공기관 

지정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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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 제공기관은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

∙ 시･도 사업담당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최종 승인

협약체결
시･도

사업담당

∙ 시･도는 지정통지 후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시･군･구

사업담당

∙ 협약서를 근거로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

333 5) 협약 체결

(이하생략)

6)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이하생략)

5)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컨설팅

l시･도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업수행

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하여 

시･도 담당자에게 회신 

6) 수정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l시･도 담당자는 제공기관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청 

l제공기관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수정 및 보완

l시･도 담당자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사업수행계획서 검토하여 

최종 승인

7) 협약 체결

(이하생략)

8)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이하생략)

제공기관 

지정절차

보완

336 1) 안전교육 실시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인력을 대상

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 안전교육 실시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교육

실시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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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337 2) 사고보험 가입

<보험 가입 기준>

- 시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2) 사고보험 가입

<보험 가입 예시>

- 시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

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 기관별 보험 

가입에 대한 

상황이 

다르므로, 

기준이 아닌 

예시로 수정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339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2) 사고대응체계

  l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즉시보고 후,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 

[서식 26호]를 작성하여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는 즉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중앙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사고 보고해야 하며, 시･도 담당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2) 사고대응체계

  l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시･군･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 전화 등 구두로 1차 보고

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서식 29호]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사고 

보고체계의 

명확성, 사고 

대응의 신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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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제공기관

공무원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사고 보고

하여야 함

해야 하며, 시･도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내용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하며,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340

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시･군･구,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사고보고의 

신속성을 위한 

보고 절차 

간소화

344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92

나. 종사자 보수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

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인력은 

4급 이상으로 하며, 호봉은 제공기관 

내에서 획정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146

나. 종사자 보수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

인력은 4급 이상으로 하며, 호봉은 

제공기관 내에서 획정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준 적용 가능

연도 수정 및 

종사자 보수 

내용 보완

345 나. 종사자 보수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

기준에 따르며, 매월 전문수당 50,000원 

지급

나. 종사자 보수

l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

기준에 따르며, 매월 전문수당 50,000원 

지급

연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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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제공기관

345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대상：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 내용：전자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
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
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
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설에 따른 

안내

347 l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

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불가피하게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배치 이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근무 지역 내에서 기간 내 교육이 

개최되지 않아 교육 이수가 불가능

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교육 이수 

가능

- 제공인력은 교육이수 후, 최종 교육 

수료증을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함

l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단, 불가피하게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일 

수정

- 수료증 

관련내용은 

(공통) 

‘종사자 

교육’에서 

안내

348 라. 종사자 정보관리

l제공기관은 매월 근무 현황 및 고용실태, 

4대보험 가입, 자격정보 등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수정정보를 작성하고 관리

  - 종사자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

정보 등을 작성 및 관리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

라. 종사자 정보관리

1) 정보 작성 및 관리 

  l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력, 근무 현황, 고용 실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규･변경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매월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인사 변동 

사항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 정보 제출 및 보고 

  l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

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

보고서 활용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행정 효율성 및 

실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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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354 <신설> l (인권침해 예방조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 인권침해 발생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치절차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인권

침해 정황 발견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내용 확인

② 상담결과에 따라 권익옹호팀에 사실 확인 

조사 의뢰 요청

③ 권익옹호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현장조사 진행

④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고발 요청

하여 시･군･구에서 고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처리 

절차 보완

Ⅶ. 보조금 

예산의 

운용

357~

369

1. 보조금 예산의 운용 일괄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조

Ⅷ. 바우처 

수익금 

예산의 

운용

371~

384

2. 바우처 수익금 예산의 운용 일괄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조

1) 예산집행 원칙

l바우처 수입에 대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

하도록 함

1) 예산집행 원칙

l바우처 수입은 위탁기관의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금액 보충 재원으로 활용

되어야 하며,수익을 창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따라서 바우처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타 재원보다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

되어야 함

l바우처 수입에 대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

하도록 함

바우처 수익금 

우선지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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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392 <신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 한국장애인

개발원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정도, 연락처, 주소, 가족사항, 

기타 제공 목적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공 목적: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에 

관한 업무, 서비스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 만족도 조사 및 모니

터링에 관한 업무 등 통합돌봄서

비스 운영･관리 업무수행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달성 후 5

년간 보유･이용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5.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제 3자 

정보제공동의

(한국장애인

개발원) 

추가

서식 3호 398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⑩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제외대상 

수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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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400 <신설> 제공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동의 

신설

서식 13호 408 교육감면

대상자

기준 변경 

서식 15호 410 온라인 

교육확인서와 

집합교육

확인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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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서식 16호 411 세부항목

수정

서식 17호 412 <신설> 범죄경력조회

요청 관련 

서식 추가

서식 18호 414 <신설> 범죄경력조회

요청 관련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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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서식 22호 423 <신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아 이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별서비스지원 목표와 

지원 계획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합의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과 

도전행동계획의 

서명란 구분

서식 23호 425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아 이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별서비스지원 목표와 

도전행동 지원 계획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합의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아 이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도전)행동지원 목표와 

계획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합의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과 

도전행동계획의 

서명란 구분

서식 25호 428 - 이용인자 보호자는  물리적 개입방법을 

포함한 위기관기 계획에 대한  이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획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인과 보호자는  물리적 개입방법을 

포함한 위기관기 계획에 대한  이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획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오기 수정 

서식 29호 432 구분 □ 이용자 □ 종사자 상해당사자 

이용자/종사자

구분되도록 

체크란 추가

서식 30호 434 <신설> 기관 운영 현황 

정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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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서식 31호 435 <신설> 결과보고서

공통양식

추가

(세부내용 

본문참조)

서식 35호 445 <신설> 이용자

모니터링지 

추가

서식 52호 471 <신설> 주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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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구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개정 사유

서식 62호 486 <신설>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 신설

서식 64호 489 <신설>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식 신설

서식 69호 496 <삭제> 일지의 간소화 

및 현장 활용도 

고려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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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돌봄 확대 필요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2 사업 목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

3 사업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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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용어

주요 용어 개념

통합돌봄/

통합돌봄

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을 파악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에서 수급자격을 획득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최중증

발달장애인

-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 관할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통합돌봄

제공인력

- 통합돌봄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중앙 및 지역발달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모니터링
-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 회계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행하는 관리･감독 및 컨설팅

제공인력 교육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진행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 중앙 1개소, 시･도 17개소에 설치･운영 중

-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이용자 선정 지원, 제공인력 교육,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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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모형

(24시간 개별 1:1 지원) 낮활동지원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시설 보강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실행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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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유형 및 내용 >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이용
대상

신청

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선정

기준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
▪가정내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

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

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자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자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서
비

스

내용

▪낮활동 + 주거서비스 ▪낮활동 서비스(개별형) ▪낮활동 서비스(그룹형)

▪(공통)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낮활동 

▪편안하고 안전한 밤생활 -

제공

시간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원가정복귀

* 주말･공휴일은 휴무

▪(주간) 10:00~17:00
* 주말･공휴일은 휴무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제공

기관

(공간
기준) 

낮활동

서비스

▪(활동공간)

- 이용자 4명당 최소 33㎡ 
이상

  * 1인 추가시 9.9㎡씩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 최소 6.6㎡ 이상

▪(기타)

-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등

▪(활동공간) 이용자 4명당 

최소 33㎡ 이상

▪(심신안정실) 
- 최소 6.6㎡ 이상

▪(기타)

-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별도 확보

▪(활동공간) 
- 이용자 2명당 최소 16.5㎡

  * 1인 추가시 6.6㎡씩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기타)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등

주거
서비스

▪(주택)
- 1주택, 최대 3인 입주 가능

- 1인 1실 원칙

- 거실 1인당 3.3㎡ 이상
▪사무실 및 휴게공간 등 

-

지원

규모

대상자 

수
▪340명 ▪500명 ▪1,500명

인력

배치

※ 이용인 10인 기준 

▪낮활동：제공인력 14명 

▪주거지원：제공인력 23명

※ 이용인 4인 기준 

▪제공인력 5명 ▪제공인력 이용자 1:1 매칭

*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반드시 1:1 매칭 준수
* 24시간형과 개별형은 사업관리자 1인 반드시 포함

   ※ 사업관리자는 시설장이 아닌,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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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사업운영체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및 조사 

의뢰 

⇒
대상자 선정 

조사 
⇒

서비스 심의

위원회

대상자 심의 

⇒
결정

대상자 통지 
⇒

선정자 교육  

배치 
⇒ 서비스 이용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시･군･구

⇌
개
인
별
지
원
계
획

의
뢰 

지역

발달

장애인지원

센터 

시･도 시･군･구

개
인
별
지
원
계
획 
승
인 
⇌
요
청 

지역

발달

장애인지원

센터 

모

니

터

링

⇌
지

원

및

협

력

최중증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

국민

연금공단 

종합조사 

점수 제공

방문조사 

실시

(선정 

조사표 

작성)

� 서비스 

심의위원회  

대상자 

심의 

･의결

� 제공기관 

지정 및 

협약체결

� 대상자 

결정 통지

� 사회서비스  

수급 자격 

부여

� 제공기관 

지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 전문

위원회 

운영 

� 전이지원 

� 종사자교육 

운영

� 서비스

지원 계획 

및･행동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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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주체별 역할

추  진  주  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 통합돌봄서비스 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국고지원, 사업홍보 등

광역지자체
(시･도)

담당부서 

�시･도 사업총괄 및 운영
- 자체 사업추진 계획수립 
- 예산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및 주택 등의 자원확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지급 등) 
-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사업배정
-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등
- 제공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 실시)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기초지자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사업 운영･관리･감독
-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제공기관 심사･지정 및 지도･관리･감독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등
- 사업예산 및 운영지원 등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 모니터링･평가, 사업 홍보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 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등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단 운영 및 지역 전문위원회 지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 (지차체)사업 운영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홍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 선정자 교육 및 배치 
-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현장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 제공기관 현장방문 및 컨설팅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기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운영계획 수립 
- 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이용자 관리 및 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력업무 수행
-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 제도개선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실적보고(시･군･구 및 지역센터)
- 기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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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격 유효기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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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자� 선정

1 신청 및 선정절차

가 신청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서비스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대리)법정대리인,
지역센터 담당자,

전담공무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서로 신청
- 신청시 기초상담조사표 작성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충족여부와 서류 누락여부 확인
- 신청자의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 확인

조사의뢰 시･군･구

�장애인종합조사점수 보유여부 확인 및 조사 의뢰
- 신청자가 종합조사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

�선정조사 의뢰
-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발달 

장애인지원센터로 방문조사 의뢰 

선정조사 실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방문조사 실시
- 통합돌봄 선정기준조사 항목에 따른 방문 조사 실시
- 선정조사결과자료 서비스심의위원회 (시･도)에 제출

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 결정
�대상자 심의 결과 전송
-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 시･군･구

결정대상자
통지

시･군･구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통지
- 통합돌봄 수급자격 결정여부를 신청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통보

서비스 이용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공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선정자 교육, 제공기관 안내 및 배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유형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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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자격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p.76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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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를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학교재학중인 경우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라 신청방법

1) 신청인：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제출

방문･우편･팩스 신청

- 신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서식 1호](①)와 

구비서류(②~③)를 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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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읍･면･동 담당자는 ④~⑤의 구비서류를 행복이음에서 확인

신규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확인

④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

⑤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마 신청서 접수 및 송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접수 등록 후 시･군･구로 즉시 전송

※ 행복이음시스템 개통 전까지는 수기절차 진행

- 읍･면･동 담당은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서식 3호]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상담조사를 실시

바 신청의 취소

수급자격 결정 이전, 통합돌봄서비스 급여를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수급자격 결정 이후, 통합돌봄서비스 급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서식 12호]를 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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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의 조사

가 읍･면･동의 기초조사

1) 조사 주체

읍･면･동

2) 조사 목적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적격성 판단 

관련 신청자의 가구특성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조사 

3) 조사 방법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에게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초상담조사표[서식 3호]를 작성하도록 안내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작성한 기초상담조사표 내용에 대해 행복이음 시스템 등 

행정기관 전산시스템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시･군･구 전송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라도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시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사실을 시･군･구에 전달

4) 기타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통합돌봄 신청자가 과거 활동지원･거주시설･주간활동 중 

어느 하나의 신청 이력이 있는지(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를 통한 ADL, IADL 점수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미보유자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의사를 확인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 할 수 있음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시 진행하는 경우 활동지원과 

통합돌봄서비스 각각의 서비스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므로, 각 서비스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서비스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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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담당공무원은 향후 최대 2번의 대면조사(국민연금공단의 ADL, IADL 

조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선정조사)와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세부 절차를 안내해야 함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통합돌봄 신청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 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법」 제18조제6항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내 개인별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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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서식 3호]>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원받을 경우 급여가 환수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 및 조사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유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

유형

□ 지적 □ 자폐성

희망유형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    순위)

□ 주간 개별형 1:1 지원서비스  (    순위)

□ 주간 그룹형 1:1 지원서비스  (   순위)  
□ 중복 장애 ( 해당 장애명 )

연락처
집

(휴대전화)

지원제외

대상확인

□ 해당 있음(해당되는 영역에 √표시)  □ 해당 없음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결정･통보 전까지는 기존 이용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함)

  ※ 단, ①,② 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불가 

가구유형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 차상위가구

□ 독거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 다장애인(2인 이상) 가구   □ 형제자매가구 

□ 장기투병(암등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가족 동반가구   □ 기타 가구

타서비스

이용정도

<공공서비스>

□ 있음 (  이용서비스명    ,   이용정도(주 ㅇ회, ㅇㅇ시간 참여 중)    )

□ 없음

<민간서비스>

□ 있음 (  이용서비스명    ,   이용정도(주 ㅇ회, ㅇㅇ시간 참여 중)    )

□ 없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 위 서비스 신청이력 없음

기타

상담내용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점수 및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의 수급유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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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구의 조사 의뢰

1)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점수(ADL, IADL) 확인

읍･면･동에서 전송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의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점수(ADL, 

IADL)결과 보유 여부를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

* ADL-일상생활능력점수, IADL-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 별도 유효기간 없음 

대상자가 보유한 서비스지원종합점수(ADL, IADL)가 타 시･군･구에서 실시한 조사

일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행복이음상의 종합조사 결과 확인

※ 신청자가 종합조사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군･구 공무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통해 종합조사 의뢰 

  * 행복이음시스템 구축 전 수기절차 진행

국민연금공단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송받은 종합조사점수(ADL, IADL)를 지역발달 장애

인지원센터로 전송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조사 의뢰

시･군･구청장은 기초상담조사표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제외 대상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자격판정을 위한 선정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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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선정조사

1) 조사 주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조사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종합조사

3) 조사 절차

(접수안내) 

- 시･군･구로부터 전송받은 방문조사 의뢰에 따라, 조사자는 선정조사 대상자에게 

접수안내

- 이용자 및 보호자와 조사 일시 및 장소 협의

- 사전에 신청자의 행동 특성 관련하여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준비를 요청할 수 있음

(조사준비) 

- 조사자는 방문조사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원증 지참

- 조사자는 조사 범위 등을 알릴 수 있는 이용자 선정 조사표[서식 4호] 등을 지참

(방문조사/면접조사) 

- 대상자 선정조사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지역센터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의 항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질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 욕구를 확인함

-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활용 동의서[서식 6호]를 작성 요청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 및 영상물 취합

※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센터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제공기관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5호]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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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조사표 작성) 

- (일상생활능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확인 ※지역센터 평가 불필요

- (도전행동) 조사표에 포함된 도전행동 평가 문항을 통해 도전행동의 빈도와 강도 

파악

- (의사소통능력) 조사표에 포함된 의사소통능력 평가 문항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파악

- (개인특성) 조사표에 포함된 건강･장애특성 파악

- (사회환경특성) 조사표에 포함된 가정내 보호체계 파악

- (조사원 종합평가) 조사표에 포함된 조사원 종합평가 

- (심의위 종합평가) 서비스심의위원회 종합평가 ※지역센터 평가 불필요

※ 장애인 당사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 또는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서비스심의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문적･계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조사 회의 진행)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 사례회의 개최하여,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사회환경 

특성 등 조사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진행

(조사 결과 제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신청자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등의 조사결과서를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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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도전행동 0~40점

의사소통능력 0~10점

소계 0~70점

Ⅱ. 지원 필요도

(10점)

개인특성

(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

(7점)
가정내 보호체계 0점~7점

소계 0~10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환산하여 활용

< 대상자 선정 기준 >

유형 기준

주간 그룹형 1:1 지원

70점 이상 80점 미만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주간 개별형 1:1 지원 80점 이상

24시간 개별 1:1 지원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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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가 설치목적

수급자격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발달장애 복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비스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나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여부 및 서비스 유형의 결정에 관한 사항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자격인정 및 유형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심의위원회 

를 설치

라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1) 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는 과반수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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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당연직 위원의 자격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담당 공무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위촉직 위원의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장애인복지 전문가 (사회복지학, 장애인관련학, 재활 관련학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비스심의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한함 

4) 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여 정함

5) 서비스심의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회의일정 수립 및 회의소집 통보, 심의안건의 보고 및 심의 결과의 관리, 회의록 

작성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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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신청인 본인인 경우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서비스심의위원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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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종전 제7조 제3항은 부칙<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을 따르는 것으로 봄

8) 서비스심의위원 해촉 사유

서비스심의위원 본인이 서비스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위촉 해지를 결정한 경우 

9) 위촉(임명), 해촉 결과 등록

시･도는 서비스심의위원을 위촉(임명)･해촉 하는 경우 해당 명단을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송부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위촉된 위원에 대해 위촉이 시작되는 날 ‘직무상 취득정

보 보안준수 서약서’를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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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1) 운영시기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23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시 월 2회 이상 개최 가능하며, 지자체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협의 하에 결정

※ 연도별 최초 접수시에는 주 1회 개최 권장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다만, 기한 내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심의 심의기한 연장 가능

2) 운영원칙 

서비스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비대면심의 포함)은 지자체가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운영방법

(개최통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

※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

(안건 심의 자료 제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에 관한 우선순위 등 안건을 작성하여 서비스심의위원회 에 보고

(안건 심의)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심의*는 불가피한 경우 운영

할 수 있음 

* 온라인 실시간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회의 

* 서면심의는 불가함

비대면심의 가능 경우

▪ 과반수 심의위원 불출석 등 심의기한 내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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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방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방문조사 내용이 상호모순이 있거나 상이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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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선정 및 결정통지

가 대상자 선정

(선정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선정방법)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선정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선정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3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 서비스 

유형의 대상자로 선정

구분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서비스 

내용

낮활동지원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이용시간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 주말･공휴일은 휴무

▪(주간) 10:00~17:00

  * 주말･공휴일은 휴무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지원기간

3년 

※ 2회(회당 1년) 연장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3년

※ 2회(회당 1년) 연장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3년

※ 재조사 후 갱신가능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시 신청자의 희망유형을 고려하나, 대상자 선정

조사 점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 수급유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지원계획 

등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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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심의)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이내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 사유 및 기간을 서면(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연장 안내[서식 7호]) 

문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

다 결과 전송 및 결정 통지

(결과 전송)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심의결과를 시･군･구에 

전송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결정내역을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 등 다음의 서류를 

통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 

등] 통지서[서식 8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문[서식 9호]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가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제외대상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행복이음 등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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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 및 변경신청

가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정의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청구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인 또는 대리인

3) 이의신청 방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10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이의신청은 불가함

4) 이의신청 처리 

(읍･면･동) 이의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 등록 후 즉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전송

(시･군･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조사를 의뢰

* 재조사 시 서비스지원종합조사(ADL, IADL) 점수는 기존 신청건의 점수 활용(국민연금공단 조사 

의뢰 불필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로부터 접수된 신청인의 제출 서류 및 주장 내용을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서류 검토만으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방문조사는 생략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가 진행될 경우, 1차 조사원 외 

다른 조사원이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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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심의위원회 )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진행하고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심의 결과를 시･군･구에 전송 

(시･군･구) 이의신청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5) 이의신청 결정 및 통보

(처리기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기간 내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사유와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결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이의신청결정서[서식 11호]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각하) 이의신청의 대상, 청구인, 기간 등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없는 경우

- (결정변경)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의신청 결과 기각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변경되지 않으나, 결정변경의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은 

이의신청 결과가 통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년으로 함

※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재신청

1) 재신청 정의

통합돌봄서비스 미선정자는 수급자격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음

2) 청구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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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신청 방법

수급자격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서식 1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재신청시, 재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보유시) 첨부하여야 함

4) 재신청 처리

(읍･면･동) 재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 등록 후 즉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전송

(시･군･구) 재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조사를 의뢰

* 서비스지원종합조사(ADL, IADL) 점수는 기존 신청건의 점수값 활용(국민연금공단 조사 의뢰 불필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신청인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방문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

(서비스심의위원회)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진행하고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심의 결과를 시･군･구에 전송 

(시･군･구) 재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다 변경신청

1) 변경신청의 정의

수급자 선정결과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급여유형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변경신청은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함

※ 다만, 6개월 이내더라도 개인의 특성 및 가정환경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 가능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88

2) 변경신청 방법

신청자는 수급유형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서식 1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3) 변경신청 처리

(읍･면･동) 변경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 등록 후 즉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전송

(시･군･구) 변경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조사를 의뢰

* 서비스지원종합조사(ADL, IADL) 점수는 기존 신청건의 점수값 활용(국민연금공단 조사 의뢰 불필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신청인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방문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

(서비스심의위원회 )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진행하고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심의 결과를 시･군･구에 전송 

(시･군･구) 변경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신청인

에게 통보

※ 변경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급자결정통지를 받은 유효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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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격 유효기간 및 관리

가 수급자격 유효기간

1) 수급자격 유효기간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2) 수급자격 유효기간 산정 기준 

통합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상의 수급자격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효

기간 산정

*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수급자격 결정일

수급자는 유효기간 시작일(다음 달 1일)부터 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단, 유효기간 시작 전에 적응 프로그램, 초기상담 등 서비스 이용 준비를 위한 

지원 가능함

나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

1) 대상자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람

※ 본인이 갱신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신규신청과 

동일)

2) 갱신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수급자격 갱신을 위해 서비스 

갱신신청을 해야 함. 통합돌봄 내 타서비스로 전이 계획이 있는 경우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여 갱신신청도 가능

- (24시간 1:1)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 연장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대 2회 연장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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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형 1:1)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 연장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대 2회 연장신청 가능함

- (그룹형 1:1) 재조사 후 연장 가능

※ 연장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대 연장 가능기간 제한 없음

3) 갱신신청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의 인정 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신청서 접수

(읍･면･동) 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구로 즉시 전송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격성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즉시 전송 

5) 신청의 조사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조사 진행

* 서비스지원종합조사(ADL, IADL) 점수는 기존 신청건의 점수값 활용(국민연금공단 조사 의뢰 불필요)

6) 수급자격 심의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에 

설치된 서비스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존 수급자격 연장 및 서비스 변경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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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자격 통지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군･구에 전송 

시･군･구는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수급자 선정내역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

갱신신청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수급자에게 변경된 유효기간 통지

다 수급자격 관리

1) 자격변동(전･출입)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의 전출입 발생 시 대상자의 기존 수급정보 및 신청정보는 

전입지 행정동으로 전송

※ 행복이음시스템 개통 전까지는 수기절차 진행

- 전출지 관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은 전입지 관할 시･군･구에 협조공문 발송을 

통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협조공문을 접수한 시･군･구는 대상자가 전입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월 말일에 바우처가 생성되어 전출입 발생 익월부터 사용 가능

- 단, 전입한 지역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신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예산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서비스 대상자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 대기자가 있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대기자로 관리

2) 수급자격 중지

(중지사유) 수급자가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중 중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종료되며,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이용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자격에 해당 시 신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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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수급자가 6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수급자 본인이 급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중지처리)

- (중지신청)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지원 제외대상이 되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합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서식 12호]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중지처리) 시･군･구는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가 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 수급자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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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상자� 관리

1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1)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종사자와 상호 조력관계로 제공기관의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됨

이용자는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야 함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화(거주지 이전, 돌봄체계 변화 등) 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수급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함

※ 그룹형 1:1, 24시간 1:1 서비스만 해당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음 

- 아래의 서비스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부정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보다 초과하여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또는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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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내용 및 관리

(교육주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 및 가족(보호자)의 

권리 증진

(교육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이며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전교육 참여가 필수이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교육내용)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제공절차 안내 

� 수급자격 관련 안내 (유효기간 및 갱신 등) 

� 이의 및 변경신청 안내 (신청조건 및 방법 등)

� 지역별 제공기관 및 수급자 배치 안내

� 민원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기타 통합돌봄서비스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교육, 

교육영상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여야 함

(교육일정)

-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신규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진행 

※ 단, 해당 월에 선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일정은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서 홈페이지 게시, 개별 문자발송, 개별 유선안내, 

우편발송,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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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대상자 배치 및 관리

1) 선정 대상자 배치 및 관리 주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선정 대상자 배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결정 받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기관 배치(개별형 1:1, 24시간 1:1 서비스에 한함)

※ 그룹형 1:1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공기관 안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배치통보서[서식 51호]를 발달장애인 및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배치된 발달장애인에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3) 배치 시 고려사항

선정 대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제공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제공기관으로 배치 결정

※ 이용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도(광역지자체) 내에서만 배치 가능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를 서울시 관할 제공기관에 배치할 수 없음)

위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가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의 입소자 현황, 당사자 및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4) 대기자 관리 

거주지 인근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사업량 초과 등의 사유로 선정 대상자가 즉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유선, 서면 등으로 안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제공기관 현황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 대기자를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도록 함 

- (대기순위) 서비스심의위원회 의 서비스(급여) 결정일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표상의 

점수 등을 고려

- (대기자 관리) 대기자 명단을 작성 관리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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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치자 관리

- 이용자 재배치는 특별한 사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 

* 기관 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 휴업･폐업의 경우, 행정구역상 시･도의 이동,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기존 제공기관과 협의 완료 후, 재배치 신청서[서식 52호]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에 제출함

- 지역센터의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배치 가능함

현 거주지역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관리 절차

* 수급자격을 통지받은 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보호자의 거주지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광역지자체의 제공기관에 서 배치 대기 가능

* 배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야 함

1) 이용자 이관 요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는 관할 지자체에 이용자 이관 요청

2) 지자체 담당자 간 협조요청 

- 전출 예정지 관할 지자체는 전입 예정지(보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이관 협조 요청

  * 방법：공문 송부

  * 내용：이용자 이관처리 사유를 포함한 이관 요청 

  * 타지역 이관신청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3) 지자체 이관 승인 여부 결정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증빙서류 및 내용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하여 통보

4) (승인처리 후) 대기자 관리 요청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관할 지역센터에 대기자 관리 요청 

  * 방법：공문 송부

5) 비로소시스템 상 대상자 이관처리 

- 전출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는 대상자 이관 요청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는 대상자 이관 승인

6) 지역센터 대기자 등록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 담당자는 대상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배치 가능하도록 

관리

<배치 가능시>

1) 배치통보서 송부

- 전입 예정지 관할 지역센터는 보호자 및 지자체에 배치통보서 송부

2) 이용자 전입 처리

- 보호자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 처리

3) 제공기관 이용 

- 이용자는 배치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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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목적)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욕구별 서비스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계획 운영함으로써 통합적 

복지지원계획 수립 

* 관련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수립주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승인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립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또는 선정 조사 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한 선정자 

※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개인별지원계획 

의미와 수립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안내해야 함

(수립방법 및 유의사항)

-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은 기존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방문조사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와 병행하여 진행 가능함

※ 상세내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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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의 개인별지원계획은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목표와,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시기별 과업(6개월 ~1년 이상)인 

단기목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전이계획 수립：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종료기한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한 

도래에 따른 전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모니터링)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의 개인별지원계획의 장･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의 

수행여부와 목표의 적절성, 욕구 재사정의 필요 여부, 새로운 욕구에 대한 파악, 

인권 침해나 차별 상황의 진행 등 다양한 요소들 모니터링해야 함

- 모니터링 내용에 통합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수립･운영되는 개인별서비스지원 

계획서의 검토와 진행내용을 반영

※ 모니터링 시기에 맞추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사례회의 등 진행 등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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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위원회 운영 

가 전문위원회 개요

1)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해 의료･보건･복지･심리･특수교육･ 

행동･인권 등 다학제 접근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지원

2) 주요기능

도전행동에 대한 중재방법 지원

약물치료 등 의료적 개입에 대한 자문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대한 지원

기타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나 전문위원회 운영

1) 전문위원회 구성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위원회 구성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 

및 활용 가능

-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지역 내 전문위원으로 별도 위원회 구성 가능

2) 전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

위원회는 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가능하며, 제공기관의 사례별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함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함



Ⅳ
종사자 교육

1.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과정 

2.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관리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과정 

4. 종사자 교육 주체별 업무 역할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02

Ⅳ 종사자� 교육

1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과정

1) 목적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지식 함양

종사자의 실천기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2) 교육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서비스 유형 전체)

3) 교육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채용 후 다음과 같은 직급별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 총 35시간

구분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총 교육시간

사업관리자

필수과목 7시간 워크숍 16시간

35시간선택과목 6시간* 관리자 특강 6시간

총합 13시간 총합 22시간

*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지원(2시간), 발달장애인의 위기대처 및 응급처치(2시간), 래디액션, 내 일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2시간)

- (제공인력) 총 80시간

구분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총 교육시간

제공인력

1단계 기초교육(50시간) 2단계 심화교육(30시간)

80시간
필수과목 7시간

10시간 워크숍 30시간
선택과목 33시간

총합 40시간 40시간



연번 구분 과목명 내용 시간

1 필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가치와 의미

- 통합돌봄 사업의 목적, 의미, 가치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
2

2 필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 안내지침을 중심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안내

� 최중증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요 및 서비스 시행방법 안내

�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역할

1

3 필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과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방법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의 활동 내 적용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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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총 8시간

� 대체인력은 가급적 의무 교육시간(8시간) 이수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구분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총 교육시간

대체인력 선택과목 8시간* - 8시간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3시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방안: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론과 실제(2시간),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이해와 실제(3시간)

4)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 연간 상시 운영되며, 제공기관 내 종사자가 채용될 때마다 관할 

지역센터로 교육 신청 

(집합 교육) 권역･지역별로 운영되며, 세부일정은 각 지역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교육내용

(기초교육) 온라인 교육 40시간*, 집합교육 10시간

* 아래 온라인 교육 44시간 중 필수 7시간, 선택 33시간만 이수

- (온라인 교육) 총 21과목(44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과정 >



연번 구분 과목명 내용 시간

4 필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돌봄윤리에 대한 이해

- 돌봄인력의 직업 윤리

- 직업적 태도

- 통합돌봄 인력의 자기 관리 및 안전 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개발 등)

2

5 선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개념 

이해

- 발달장애인의 전반적 특성 이해

-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지원 전략

3

6 선택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과 지원

-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 행동과 관련한 주요 원리 및 이론

(응용행동분석, 행동지원 전략: 강화관련 이론 

등)

2

7 선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행동지원을 위한 

철학적 관점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
2

8 선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방안: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론과 실제

- 긍정적 행동지원의 원리와 실제 2

9 선택 발달장애인의 감각지원과 실제
- 발달장애인의 감각특성에 대한 이해

- 다양한 감각통합지원전략 학습
2

10 선택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소진 이해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소진 및 동기균형 

이해
2

11 선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이해와 실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의 실제

- 발달장애인의 언어적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주요 지원 방안 학습

3

12 선택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과 지원

-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방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2

13 선택
발달장애인을 위한

친화적 공간구성

- 발달장애인을 위한 친화적 공간구성 방법 및 

심리안정실 이용
2

14 선택
발달장애인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쉽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의 필요성 및 효과적인 방안
2

15 선택 사람 중심 실천의 기초

- 사람 중심의 계획과 개념과 실천 원칙 적용사례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주요 원칙과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

3

16 선택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지원
- 발달장애인의 건강 지원을 위한 약물, 운동, 

식생활 습관 등의 관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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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과목명 내용 시간

17 선택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참여, 주거지원 등에 

관한 주요 내용 이해
2

18 선택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해와 협력

- 발달장애인 가족의 관심,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 부모상담에 대한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해

2

19 선택
발달장애인의

위기대처 및 응급처치

- 발달장애인의 위기발생 시 대처 방안과 방법

- 약물에 대한 이해
2

20 선택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

-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한 이해
2

21 선택
래디액션, 내 일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
2

총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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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총 10시간

과정명 세부내용 시간

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통합돌봄서비스에서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

1. 최중증 발달장애 용어의 등장

2. 행정적 정의 

3. 해외에서의 정의들 

4. 실용적 정의들 

5. 복합적 연속체로서의 최중증 발달장애

6. 최중증 발달장애 정의 2

1. 도전 행동의 개념과 정의 

2. 도전행동의 메카니즘

3. 도전행동의 의미

4. 도전행동을 위한 전제조건들

Ⅱ.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역량을 지원하는 

유능한 환경 만들기

1. 서비스 환경의 중요성 

2. 유능한 환경의 특성 

3. 유능한 환경의 핵심요소들

4. 유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적 지원 

2

Ⅲ. 낮 활동 지원 전략 및 계획

1. 의미있는 낮활동의 이해 

2. 낮 활동 지원 실천 방향 및 지침 

3. 낮 활동을 위한 준비 

4. 낮 활동지원 실천 

5. 낮 활동 지원계획 수립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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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집합교육 총 30시간

- 1단계(25시간)

과정명 세부내용 시간

Ⅳ. 주거지원 전략 및 계획

1, 의미있는 주거지원의 이해 

2. 주거지원의 실천방향 및 지침 

3. 주거지원을 위한 준비 

4. 주거지원 실천 

5. 주거지원 계획 수립하기 

6. 주거환경의 구성 

3

과정명 세부내용 시간

Ⅰ. 의사소통 지원

1.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2. 의사소통 활용 전략

3. AAC 이해 및 적용

4. 시각적 지원과 시각스케줄

5. 워크숍: 의사소통지원 실제 

4

Ⅱ. 서비스 활동지원

1. 물리적 공간구성 지원 

2. 최중증 돌봄에서 활동의 의미

3. 최중증 통합돌봄에서 활동의 예시

4. 활동 구성 시 고려사항

5. 워크숍: 서비스 활동지원 전략 세우기 실제 

3

Ⅲ. 협력과 파트너십

1. 가족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2. 기관 내부에서의 협력과 파트너십

3. 기관 외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파트너십

5. 워크숍: 협력을 위한 전략 세우기

3

Ⅳ.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1. 통합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와 단계별 지원내용 

2. 통합돌봄에서 사람중심의 개인별서비스 계획 수립하기 

3. 통합돌봄에서 개인별서비스 계획 실행하기 

4. 점검 및 평가하기 

5. 워크숍: 개인별서비스계획 작성하기 

5

Ⅴ. 행동지원계획 수립

1. 행동지원계획의 이해

2. 행동지원계획을 위한 준비

3. 행동지원계획 구성

4. 행동지원계획 수립하기

5. 위기관리계획서 작성하기

6. 워크숍: 행동지원계획의 실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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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5시간)

6) 유예기간

(사업관리자) 최초 채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 교육 13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집합교육은 채용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함

(제공인력) 최초 채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 교육 40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집합교육은 채용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함 

(대체인력) 가급적 서비스 투입 전 온라인 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과정명 세부내용 시간

Ⅵ. 위기 및 상황관리

1. 안전한 습관

2. 안전한 자기방어

3. 신체적 개입 이해와 적용 유의사항

4. 위기관리 기록

5. 워크숍: 위기 및 상황관리 실제

2

Ⅶ. 종사자 소진 예방

1. 도전행동과 스트레스

2. 도전행동지원의 성찰(디브리핑의 실천) 

3.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기관리

2

과정명 세부내용 시간

사례발표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사례

- 최중중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례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의 협력 사례 

- 발표 사례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통한 전문자문 

- 현장 참가자 질문

- 전문가 피드백 제공 

워크숍
다영역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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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관리

1) 교육신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의 교육 

신청서[서식 13호]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14호]를 취합하여 

관할 지역센터*로 제출해야 함

* 제공인력의 근무지 행정구역 지역센터

- 타 지역 집합교육 희망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센터로 

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

제공기관 지역센터 온라인 교육관리기관

제공기관별 교육 신청서 작성 

및 관할 지역센터로 제출 지역센터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온라인 

교육관리기관으로 전달

수강생 등록 및

아이디, 비밀번호 안내교육 신청서[서식 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14호],

< 집합 교육 신청 절차 >

제공기관 지역센터

제공기관별 교육 신청서 작성 및 

관할 지역센터로 제출
기초교육 개최(10시간)

교육 신청서[서식 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14호],

심화교육 개최(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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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감면

아래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지역센터로 수료증 제출 시 인정 과목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단, 2년 이내에 이수한 과목만 인정 가능함

인정 대상 인정 과목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중, 통합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자
동일한 과목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 중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이수한 자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해와 협력

3) 교육관리

온라인 교육

-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각 직급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지역센터에 

수료증을 제출

집합 교육

- 지역센터는 집합 교육 개최 후 교육 참여자 대상 집합교육 확인서[서식 15호]를 

발급

수료증 발급

- 지역센터 사업 담당자는 종사자별 온라인 교육 수료증과 집합 교육 확인서를 검토 

후, 직급별 의무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최종 교육 수료증[서식 

16호]를 발급

- 지역센터 사업 담당자는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급별 의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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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교육 운영 절차 >

담당주체 절  차 내       용 서  류 

온

라

인

교

육

관할 

지역센터 
온라인 교육 안내

� 홈페이지 통해 교육 안내

� 교육 신청양식 게재 

� 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공기관 온라인 교육 신청 � 관할 지역센터에 신청 

� 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관할 

지역센터 

신청자 접수 및 

명단 전달

� 신청서 접수 및 취합

� 신청자 명단 온라인 

교육관리기관으로 전달

� 교육 신청서

(교육 신청양식)

온라인 

교육관리기관

수강생 등록 및

교육과정 운영

� 수강생 등록 및 아이디, 비밀번호 

안내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제공기관

(인력)

개별 교육 수료 및

수료증 제출

� 개별 온라인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수료증 관할 지역센터에 

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집

합

교

육

관할 

지역센터 
집합 교육 안내

� 홈페이지 통해 교육 안내

� 교육 신청양식 게재 

� 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공기관 집합 교육 신청

� 관할 지역센터에 신청 

� 타 지역 교육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센터로 바로 신청

� 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역센터 집합 교육 개최 �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개최

관할 

지역센터

집합 교육

확인서 발급
� 집합 교육 참여에 대한 확인서 발급 � 집합 교육 확인서 

관할 

지역센터

이수사항 확인 및 

교육 수료증 발급

� 이수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 최종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 수료증 

* 온라인 교육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집합 교육 신청 시에는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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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과정

1) 목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돌봄서비스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 

2) 교육대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담당 팀장(7시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담당자(15시간)

3) 교육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과정 중 일부 과목

연번 과목명 내용 시간
대상

팀장 담당자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가치와 의미

- 통합돌봄 사업의 목적, 의미, 가치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
2 O O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 안내지침을 중심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안내

� 최중증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요 및 서비스 시행방법 

안내

�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역할

1 O O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과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방법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의 활동 내 

적용 방법

2 O O

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돌봄윤리에 대한 이해

- 돌봄인력의 직업 윤리

- 직업적 태도

- 통합돌봄 인력의 자기 관리 및 안전 

관리(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개발 등)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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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관리

팀장 및 사업 담당자는 직무가 부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함

연번 과목명 내용 시간
대상

팀장 담당자

5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과 지원

-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 행동과 관련한 주요 원리 및 이론

(응용행동분석, 행동지원 전략: 

강화관련 이론 등)

2 O

6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행동지원을 위한 

철학적 관점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
2 O

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방안: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론과 실제

- 긍정적 행동지원의 원리와 실제 2 O

8
래디액션, 내 일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

2 O

총합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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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사자 교육 주체별 업무 역할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교육 총괄：계획 수립, 운영, 지도감독

2)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 지원 및 관리

제공인력 교육 가이드북 개발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국 강사인력풀 구성 및 지원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관리

교육 운영 및 관리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홍보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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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지원인원 �목표：1,500명(’25년)

제공시간
�월 최대 176시간

�일 최대 8시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제공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자 

등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이수 必

제공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24,930원(예산편성단가)

활동지원

급여 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차감 없음

협력기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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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및 역할

추  진  주  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 통합돌봄서비스 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국고지원, 사업홍보 등

광역지자체
(시･도)

담당부서 

�기초지자체(시･군･구) 총괄 및 사업시행
- 자체 사업추진 계획수립 
- 예산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지급 등)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사업배정
-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등

기초지자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사업 운영･관리･감독
-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제공기관 지정 및 지도･관리･감독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등
- 관리･감독 및 지원(모니터링, 제공인력 복무 관리 등) 
- 사업예산 및 운영지원 등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 모니터링･평가, 사업 홍보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 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등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단 운영 및 지역 전문위원회 지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홍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현장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및 컨설팅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간 그룹 1:1
제공기관

지정기관

�사업 수행
-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운영계획 수립 
- 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이용자 관리 및 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력업무 수행
-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 제도개선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실적보고(시･군･구 및 지역센터)
- 기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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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기본 원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그룹 1:1 제공기관(이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기관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발달장애인의 선택, 자기결정권, 참여에 기반하여 그룹형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지원기록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긍정행동지원, 강점관점지원 등 

실천방법 및 전략을 공유하고 학습하여 지원방향에 통일성을 추구해야 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와 가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찾고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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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 방식

가 서비스 이용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도전행동 0~40점

의사소통능력 0~10점

소계 0~7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점~7점

소계 0~10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활용

나 서비스 이용인원

주간 그룹 1:1 지원형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통합돌봄 제공인력 1인은 이용자와 1:1로 매칭되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원칙적으로 

대상자와 제공인력 비율은 2:2 또는 3:3)

※ 다만, 이용자의 장애정도와 행동문제의 정도, 기관의 활동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 그룹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함(1:1, 2:2, 3:3 내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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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이용시간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오전/오후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라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유효기간은 3년이며, 대상자 결정 통지서 상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함

※ 단, 3년 서비스 유효기한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후 갱신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은 서비스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마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협력기관･거주지 간 이동이나 귀가 등 통합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량운행시 준수사항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차량 기사 외에 동승자 1인 이상이 탑승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차량 운행의 경우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차량운행 일지[서식 28호], 유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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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의 

이동 등 기관 간 이동은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가능

거주지에서 제공기관으로의 이동이나 귀가 송영서비스를 위한 차량 운행의 경우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범위에 포함하고, 최대 월 33시간까지 

송영결제 인정

바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930원 (30분 단위：12,470원)

(급여비용 지급) 

-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 만큼을 급여 

비용으로 청구

-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24.7.23.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인정결제 기준 한시 적용

(20% 이상 50% 미만 출석 시 바우처 비용 50% 청구, 50% 이상 출석 시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는 해 당 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하며,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이용 중 중식,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 필요시 프로그램 활동비에 대해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사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주간 그룹형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차감은 없음

단,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Ⅱ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원절차

2. 서비스 프로그램

3. 서비스 환경구성

4. 사례회의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26

Ⅱ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원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결정통지서

수령
발달장애인/보호자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로 선정

- 지역센터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준수사항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교육 

- 전반적인 사업안내, 이용신청 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수급 유효기간 등

초기상담 및

이용계약 실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초기면담 실시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 

기반하여 초기면담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등 수령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비용 청구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총 이용 

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평가서 작성(6개월 단위) 

(그룹형)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

계획서 작성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작성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목표, 지원내용, 가족 협력방안 등이 포함 

되며, 작성 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송부

� (도전)행동에 대한 개입 전략 등을 수립하여 

(도전)행동지원계서 작성

(그룹형)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 

평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역센터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진행하며, 서비스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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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수급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을 실시함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교육 동시진행 가능

교육 대상자(이용자 및 가족(보호자))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수급자)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확인 가능

수급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제시하고 해당기관에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타 시･군･구의 제공기관 이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 본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타 시･군･구 이용 

사유서[서식 36호]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수급자, 제공기관)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급여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동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이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서식 37호] 작성을 통해 계약 체결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38호], 응급처치 

동의서[서식 19호], 투약의뢰서[서식 20호] 등 제출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보고서 및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제공)계약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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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통합돌봄 수급자는 제공기관 한 곳과 서비스계약을 진행하며, 다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과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후 익월 다른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명단 제출

라 이용자 정보제공지 작성(제공기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일상적･사회적･행동적･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제공지[서식 21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함

마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비용 청구(제공기관)

1)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계약 및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서식 39호]에 따라 이용자와 

종사자를 1:1 매칭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록지[서식 39호] 작성

2) 서비스 비용 청구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 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의 7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24.7.23.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인정결제 기준 한시 적용

(20% 이상 50% 미만 출석 시 바우처 비용 50% 청구, 50% 이상 출석 시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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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제공기관)

※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개별형 지침을 참고 p.223~230

1)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그룹형)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서[서식 22호](이하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서식 23호]’를 작성해야 함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2)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점검

지역센터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서비스 지원 계획 및 

행동 지원 계획을 공유하여야 함

- 제공기관에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서비스지원계획과 행동지원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하여 제공기관에 최종본을 송부하도록 함

(도전)행동지원계획은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사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제공기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6개월 단위로 개인별서비스지원의 목표 및 도전행동 지원계

획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 내“목표 점검 

및 평가”에 작성하도록 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지역

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역센터에서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서비스지원계획 평가 내용을 관리 

및 지원함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30

아 서비스 이용 관리

1) 서비스 이용변경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이용 변경사안 

발생시, 내부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 여부 결정

- 통합사례회의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

이로 인해 서비스지원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경된 

계획서 송부

2) 이용자 고충처리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이용자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선정해야 함

- 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에게 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고충 처리 절차와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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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프로그램 

가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원칙

1)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에 기반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함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만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여를 전제해야 함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집단활동시에도 이용자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목표를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

도전행동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의 도전행동 예방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

3) 의미있는 낮활동 기회 제공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어야 함

- 이용자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4)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활동 지향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외부기관과 소통하여 협력관계를 맺어야 함

- 서비스의 특성상 타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을 

유의하여 함께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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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월 급여시간의 20% 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함

5)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파트너쉽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가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구성원도 서비스 

지원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상호협력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일상생활

훈련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신체기능유지･보장구관리･신변처리

가사활동 식사관리･가사유지관리･의복관리

금전관리 수입지출관리･통장관리･도장관리･카드관리

의사소통 의사소통방식확인･AAC(보완대체의사소통)

건강안정 안전환경구성･안전서비스관리･안전점검･식단관리 지원

취미활동

통합(체육)활동 특수체육･수영･댄스･등산･요가･볼링･탁구･스트레칭･체조 등 

요리활동 요리체험

생태활동 원예･텃밭가꾸기 등

예술활동 음악･미술･도예･사진찍기･공예품 제작 난타, 등

야외활동 전시회 관람･소풍 등

자립생활 

낮활동지원 복지시설이용･지역사회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 동호회활동

관계지원 자조모임･친구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위기대응지원･의사결정지원･자기주도역량강화지원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행동지원 도전행동지원 긍정행동지원･심리안정지원･심리정서지원･집중행동치료･스노젤렌 등

가족지원 

가족교육 부모훈련･정보제공

가족상담 가족동료상담

가족자조모임 배우자모임･부모모임･형제자매모임

휴식지원 가족힐링캠프지원･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휴식지원 

※ 위 프로그램은 예시로, 참고하여 제공기관별 적정 프로그램 구성

※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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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기관 프로그램

1) 협력기관의 정의

통합돌봄 협력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은 각종 취미･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미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협력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여야 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다양한 협력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협력기관 예시]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 치료센터, 감각통합센터

⁃ 민간 학원(음악, 미술 등)

⁃ 체육관/주민체육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헬스 등)

⁃ 각종 체험교실, 공방(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 평생교육센터

⁃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 카페, 레스토랑 등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은 협력기관으로 

볼 수 없음

2) 협력기관 이용 원칙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협력기관 연계시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통합돌봄 프로그램의 다양성, 

접근 편의성,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이용자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협력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를 보유한 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동호회 등의 경우에는 협력기관 체결 불가

협력기관 공간만을 활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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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을 이용한 야외활동 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대상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비하여야 함

- 안전관리 책임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외부 협력기관 및 지역사

회 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제공 가능함. 단, 이용자 안전 및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대상자의 특성, 수요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함

-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협력기관의 단순 장소 사용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함

- 주기적으로 협력기관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확인 및 보호자 상담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협력기관의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음

3) 협약 및 서비스 제공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협력기관을 선정한 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 체결

협약체결

- 최종 결정된 협력기관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비용,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요청 및 심의사항, 책임소재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협약내용을 확정

-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포함한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서식 33호]를 작성하여 최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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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협력기관 협약 절차 >

구 분 주요 내용

통합돌봄

이용계획
�통합돌봄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 결정 

지역사회자원

탐색

�기존 개발된 협력기관 정보 검토 또는 추가 자원 탐색

�연계 가능한 다수의 협력기관 기초 정보 수집 

협력기관 

심층검토 및 결정

�연계 가능한 협력기관에 대한 심층 검토

�통합돌봄 이용자가 심층 검토된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기관 결정

협약체결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비용, 요청 사항 등 협의

�기관 간 협약 내용 및 제공 조건 확정

�협약 체결

협력기관인력 대상

통합돌봄 교육 
�협력기관 인력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 전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 모니터링 실시

협약 종료 �협약 기간 경과 또는 문제 발생 시 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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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환경구성

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구성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실내 소독을 해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 채광, 조명 

등 적절한 조도, 난방과 냉방 등의 적절한 온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함

제공기관은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통풍과 환기가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함

제공기관은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 구성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도전행동지원을 위한 구성공간 점검표를 활용하여, 공간구성을 점검할 

수 있음

제공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도전행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자극이 낮은 환경배치)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각, 촉각, 움직임, 

활동, 청각 영역 등의 감각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구조화된 환경 배치) 개인 공간, 그룹 공간, 공간의 기능에 따라 활동공간을 명확히 

구조화하고, 특히 개인의 휴식이나 사생활 공간 등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안전한 환경배치) 창문이나 문, 벽 등을 안전하게 정비해야 하고, 위험한 가전도구나 

활동 도구 등은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정리하여야 함



Ⅱ

서
비
스

내
용

PART� 2.�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137

참고

요소 내용

감각적환경
음향, 조명, 색 구성표, 질감과 같은 감각적 요소를 개인의 민감도에 맞게 조정

예)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고 큰 소음을 최소화하면 감각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

통제
조명이나 실내 온도와 같이 개인이 환경의 측면을 선택하거라 조정하여 편안함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

회복
조용한 방이나 감각 친화적인 공간 등 개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나 기능 통합

공간적 순서와 

반복

반복적인 활동을 명확한 공간 구조에 연결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이 시간성과 

일상성에 대한 감각개발

안전, 편안함 및 

접근성

보호된 입구, 개조된 화장실 시설, 수정된 주방 레이아웃 및 넓은 복도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환경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편리하도록 보장

시각적지원
명확한 표지판과 기호와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주변 환경과 적절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도립

길 찾기 개인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표지판과 탐색 보조 장치

출처：Ellis N, Yi YJ. Systematic Review on Environmental Design for Adaptive and Problem Behavior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RD. 2023 Oct; 16(4):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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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회의

1) 사례회의 개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수시･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 (내부사례회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인력이 주로 참여하여 서비스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만으로는 서비스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례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참석자：이용자 및 보호자, 제공인력, 사업관리자, 활동지원사 등

2) 사례회의 내용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

- 사례회의 시에는 프로그램 실시결과, 도전행동 개입결과, 목표 및 개입계획 수정, 

제공기관 이용 중 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외부 전문단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갈등 및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 논의 

- 제공기관 측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사례회의를 실시할 때마다 사례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후 보호자에게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례회의록을 활용하여 전달

3) 전문위원회 의뢰

내부 및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1.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대상

2.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기준

3.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절차

4.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관리

5.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안전관리

6.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보호 및 교육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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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제공기관

1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대상 

제공

기관

공고

⇒

신청 

및

접수

심사

위원회 

심사

⇒

제공

기관

지정

⇒
주간 그룹 1:1 서비스 

제공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모니

터링

⇌
지원  

및 

협력

주간 그룹 1:1

서비스 제공기관

5인 이상

심사위원회 

구성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이용자 전이지원 

종사자교육 운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제공기관 지정 대상 기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역량 또는 해당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되,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농어촌 등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의 참여가 어렵거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수의 제공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제공기관으로 선정

2) 제공기관의 명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명칭은 ‘기관명 (◯◯시･군･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표기



Ⅲ

서
비
스

제
공
기
관

PART� 2.�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141

2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기준

가 지정 주체 및 원칙

1) 지정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지정원칙

공개 공모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 또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

※ 지역 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1개 시･군･구당 2곳 이상의 수행기관을 

지정할 것을 권장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정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지정기간) 시･군･구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시에 지정 결정의 유효기간(1년 

이상 3년 이내)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지정운영)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권리 의무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할 시･군･구 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간･인력기준은 갖춘 후 동일하게 신청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와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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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시설 기준

1) 시설규모 및 형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2명당 16.5㎡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하며, 1인 추가시 6.6㎡씩 추가 공간 확보해야 함

- ‘활동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

- 단, 전용공간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시간에는 타 사업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2) 시설위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위치는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

-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3) 시설공간

(활동공간)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파티션 등 임시 가림막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활동공간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창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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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심신안정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

-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

-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함

-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 

-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

다감각 교구 활용

⁃ 청각자극：천정형 스피커 설치, 개인용 음향물품 등

⁃ 시각자극：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암막커튼, 천정형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실내조명 등 

⁃ 촉각자극：촉각자극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위한 마루형･벽면형 촉각 물품 등

(사무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타 

서비스의 사무실과 겸용 가능함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기타 공간)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창고 등 

4) 시설안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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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인력 기준

1) 인력기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자격요건

시설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 

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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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정인력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되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시설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의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시설장의 보수는 상근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것을 권장함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피성년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건강진단서 예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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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서식 17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http://crims.police.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서
비
스

제
공
기
관

PART� 2.�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147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48

3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고 

및 안내
시･군･구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지정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군･구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

심사

시･군･구 

사업담당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사업수행 역량, 사업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결정･통지
시･군･구 

사업담당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1) 공모 및 안내

시･군･구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 실시 

<공모 계획을 공고 시 포함 내용>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 공모(신청 및 접수)기간：최소 10일 이상

- 지정 유효기간

- 선정 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의 자격

- 제출서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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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지정 신청자)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

고, 시･군･구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에 보완 요청 통보

<신청시 구비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41호]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서식 42호]

③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서식 43호]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3)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사

- 해당 시･군･구 소속의 관계공무원

-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별도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

(심사기준) 시･군･구는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공간이나 

협력기관의 확보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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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선정 기준(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기관

현황

�기본 현황 20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사무공간 및 심신안정실 등 설치 현황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시설 안전 및 편의성 10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사업수행 실적 5 �장애인대상 복지사업수행 실적

인력

관련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15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

�대체인력 확보 계획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10 �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협력기관 연계 10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서비스 질 관리 10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기타

사항
�지자체별 자체 평가기준 마련 10 �현장점검 반영 등 자체 평가기준 마련

합     계 100

※ 시･군･구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4) 지정 결정･통지

시･군･구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서식 44호]를 발급

시･군･구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제공기관의 정보를 관련 내용을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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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유효기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함

*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제공기관의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받은 유효기간의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로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받은 시･군･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지정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도록 함

※ 재지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는 신규 지정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와 동일함

※ 재공모나 재지정의 경우 당초 제공기관 중 이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의무(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제공 거부 등)를 위반한 사실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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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관리

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정보관리

1) 제공기관 정보 신규등록

시･군･구 담당자는 신규 선정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를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전송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

2) 제공기관 정보 변경등록 

시･군･구 담당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관정보 수정 

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변경

1) 중요사항의 변경지정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서식 45호]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주소)

※ 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 및 통지

2)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장은 중요사항 외의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46호]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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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계좌, 시설(공간의 축소 및 확대) 등

※ 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시･군･구는 제공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

3) 제공기관의 지정 취소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관의 부당 사용 및 허위 결제 등 위법･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시 지정 취소 

<지정취소 사유>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바우처를 허위로 결제 또는 청구할 경우

- 당초 지정받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 ⁃ 제공자 중계 등)

-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 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소관업무 및 이용자 인권 실태 등의 지도･감독, 기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군･구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취소 시 해당 제공기관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른 제공기관으로의 연계나 

제공기관 신규 지정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정 취소 된 이후 6개월 이내 재지정 불가

4) 제공기관의 휴･폐업

(제공기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시 제출 서류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휴업･폐업신고서[서식 47호] 

- 휴업･폐업결의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제출)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서[서식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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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폐업(지정취소 포함)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

- 단, 인근에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에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휴･폐업시 서비스 제공 자료의 이관 및 자체보관) 

- (이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포함)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이관 대상 자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신청서[서식 48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약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 (자체보관) 휴업하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장이 서비스 제공 자료를 자체 

보관하기 위해서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자체보관 신청서 

[서식 48호]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하고 자체보관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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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안전관리

가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1) 안전교육 실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함

- (예방교육) 제공기관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 예방교육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신호 및 보행안전

자동차 안전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수칙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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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환경의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제공기관 내 안전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등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함

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관리 조치 

1)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제공기관은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인력, 보호자(가족 등), 활동지원사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보호자(가족 등)에게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적 및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동의서[서식 

19호]를 작성하여야 함 

2) 사고보험 가입

이용자와 종사자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구비하여야 함

<보험 가입 예시>

- 시설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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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3) 비상시 대응요령 비치

제공기관은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참고할 수 있는 비상시 대응요령을 

작성하여 제공인력에게 배부하고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

- 비상시 대응요령에는 인근 병･의원의 위치와 연락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응물품의 목록과 개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함

<비상시 대응요령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비상연락망

�인근 병･의원의 위치와 거리 및 연락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인근 소방서의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 비상물품

�비상물품의 목록과 개수, 비치 장소

- 의료 정보

�대상자별로 유의하여야 할 의료적 정보(혈액형, 기저질환 유무, 복용중인 처방약물의 용량 및 

용법, 기타 알아야 할 정보)

  * 비상시 대응요령 중 개인의 연락처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중에 공개되었거나 

기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비치하여서는 아니됨

다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대응)시 원칙 

제공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원 

연락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호자(가족 등)의 ‘협조와 의무’와 제공기관･종사자의‘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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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행동의 대응 방법은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보호자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음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시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함

- (그룹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작성시, 도전행동에 개입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용인, 보호자(가족 등), 제공기관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임

- 이용자의 도전행동으로 신체적 개입이 이뤄졌다면, 제공기관은 보호자(가족 

등)에게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개입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상호 

인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1) 보고대상

제공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사건･사고

- 중상(전치 3주)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 전치 3주 이내의 인적 피해가 매우 적은 단순사고는 월별 보고에 포함

2) 사고대응체계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시･군･구에 전화 등 구두로 1차 보고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서식 29호]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시･군･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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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 제공기관은 사고 발생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응급에 필요한 조치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고조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사고발생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사고 발생 원인,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후관리)

- 제공기관은 월별 사업실적 제출시, 사고자 치료현황 및 보험 청구 등에 대한 

사고처리 결과 제출 

- 안전사고 발생 후 필요 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가능

(총괄관리) 보건복지부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통합돌봄 사고보고체계 >

진행 단계 수행 업무 업무 수행

사고 발생

사고보고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시･군･구)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제공기관 장
�기초 및 광역지자체 담당자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사고대응
�안전 및 응급에 필요한 조치 
�사고피해 확대 방지 조치 

�제공기관 장

사고조사
�사고원인 규명 및 경위 파악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인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 면담 등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제공기관 안전 준수사항 안내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사후관리
�사고자 치료지원 및 보험 청구 
�사고 처리 결과 보고 
�필요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제공기관 장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총괄관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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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보호 및 교육

가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제공기관은 인권침해 발생 시,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함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조치 및 처리해야 함

나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1)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가능함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함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 등은 기록, 보관하여야 함

2) 종사자 인권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

종사자 인권교육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행동 지원 등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며,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 등은 기록, 보관하여야 함



서비스 종사자

1. 종사자 채용

2. 종사자 배치 및 관리

3. 종사자 지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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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서비스� 종사자

1 종사자 채용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146

2) 근로계약 체결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사업주)과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표기해야 함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인력으로 채용 불가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이전에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Ⅳ

서
비
스

종
사
자

PART� 2.�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163

나 종사자 보수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을 권장함 

- 지자체나 기관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당 등 추가 지급 가능함 

시설장, 제공인력과 행정인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3의 유사경력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력환산율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

주간 그룹 제공기관 종사자에게 매월 기본급(법정수당 제외)의 3% 이상을 전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장함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제공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제공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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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배치 및 관리 

가 주요업무(예시)

구분 주요업무

시설장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및 행정인력의 지도･조언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전체적인 사업 총괄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그룹형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이용자 돌봄제공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행정인력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보조인력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기타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 제공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인력별 업무심의 가능

나 종사자 배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시설장, 서비스 제공인력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함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단, 불가피하게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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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다 대체인력 배치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이 연차, 공가, 병가 등으로 부재한 경우 서비스 

진행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진행의 공백 없이 배치

대체인력의 자격은 제공인력 자격 요건에 준하며,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를 우선 

배치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시 시･군･구에 제출하였던 종사자 활용계획에 기준하여 

운영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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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 겸직 기준

일반 제공기관의 경우(농･어촌지역 제공기관이 아닌 경우),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인력 겸직 불가능함. 다만, 겸직제한 규정이 없는 타 서비스 제공기관 장 겸직 

가능

* 타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말함

농･어촌지역 제공기관의 경우,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인력 겸직 가능 

농･어촌지역

▪읍 또는 면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중 동 지역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제주･서귀포시의 동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제외)의 동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제외) 등

마 종사자 정보관리

1) 정보 작성 및 관리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력, 근무 현황, 고용 실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규･변경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매월 작성･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인사 변동 사항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 정보 제출 및 보고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보고서 활용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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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지원

가 종사자 소진 및 스트레스 관리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소진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예방을 위해 힘쓰고, 교육,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소진예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수퍼비전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과성･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형) 개별, 집단, 외부수퍼바이저 초빙 등 

(방법) 수퍼비전 기록지, 상담기록, 사례활용, 강의, 독서, 보고서 제출 등

(기능) 

- (교육적 수퍼비전) 통합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인 핵심지식과 기술 제공

- (행정적 수퍼비전) 기관의 행정규정, 책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

- (지지적 수퍼비전) 긴장관리, 사기진작, 긍정적 환류 등을 위한 과업 및 활동 수행

다 종사자 업무지원

제공기관은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배치 또는 대체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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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제공기관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 제공기관 모니터링

2. 이용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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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 제공기관 모니터링 

가 개요

(목적)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컨설팅을 통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품질 관리 시행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평가)

(수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행시기) 서비스 제공 후 연 1회 모니터링 실시

※ 시설 및 인력기준 등 별도 점검이 필요할 경우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주요내용)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방법 등 점검을 통해 해당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개선 유도

(점검방법) 기관 방문을 통한 시설 및 서류 점검

나 세부내용

정기적 또는 수시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모니터링 항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시설･운영) 공간활용 및 위생관리, 차량운영, 이용자 안전 등 제공기관 운영 관련 사항 

- (인력기준 준수) 제공인력의 자격 여부, 급여지급 적정성 및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대상자 관리) 이용자 결정기회, 이용자 권리 및 안전 보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참여기회 보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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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하여 

신속하게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을 보완하거나 추후 서비스 계획 시 반영하도록 

안내함

모니터링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모니터링 중 우수사례가 확인될 경우, 성과 사례를 공유하여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인에 힘씀

조사 및 분석방법

-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기관별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를 중앙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지를 취합하여 제공기관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제안

-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흥미정도, 통합돌봄서비스 협력기관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 기타 제공기관의 건의사항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회계 관리)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 여부, 프로그램 진행비 비율 준수 여부 등 

- (결제 관리)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비용 청구 여부, 서비스 제공 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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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모니터링 

(목적)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형태, 욕구의 변화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도출함

(조사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기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사내용) 이용실태, 이용관련 항목별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측정

- 조사 시에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 그림이나 사진, 관련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조사시기) 매년 4분기 중 (연 1회)

※ 제공기관 모니터링과 동시 실시 가능

(조사 및 분석방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지를 수합하여 이용자의 욕구 

및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제안

-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인권침해 예방조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 인권침해 발생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치절차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인권침해 정황 발견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내용 확인

② 상담결과에 따라 권익옹호팀에 사실 확인 조사 의뢰 요청 

③ 권익옹호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현장조사 진행 

④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고발 요청하여 시･군･구에서 고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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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

- 카드 기 보유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발급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14세 미만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와 금융형카드(신용･체크) 중 선택 가능

- 금융형카드 발급이 어려우나 전용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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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별도 전용카드 발급 미 필요

< 국민행복카드 유형별 비교 >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 (19세 이상) 본인 선택

� (14-19세 미만)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자

(신용불량, 계좌

개설 불가 등)

� 14세 미만, 75세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중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

�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해당은행 계좌 불필요

발급

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 5사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신한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

co.kr

1566-3336

www.samsung

card.com

1544-8868

www.shinhanc

ard.com

1599-7900

www.kbcard.

com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76

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4세~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된 카드발급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반송

카드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① (14세 이상~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② (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1-2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Ⅵ

바
우
처

지
급

및

이
용

PART� 2.�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177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19세 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다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하나, 즉시 발급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배송 실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 (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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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함

마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보관 및 결제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 이용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급여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수급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면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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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처 생성

가 바우처 생성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쿠폰)”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를 결정하면,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를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해야 

바우처 포인트(쿠폰)가 생성

※ 수급자로 결정되었으나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거나,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바우처 미생성

< 바우처 생성 일정 >

구분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기한
생성일 비  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 전월 말일 18:00까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에게 당월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생성
당월 1일 ~

15일 18:00

계약대상자

등록일 익일

� 당월 1일~15일 18:00까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에게 당월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① 당월 15일 18:00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당월신청 “Y“ 표시)을 통해 수급자 결정 정보 전송이 

완료되었으나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 당월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은 수급자, ② 전월에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을 완료한 수급자에 

한함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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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월 바우처 지원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변경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해당 월 잔여 바우처 

이용 여부, 급여 미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자격 중지

* (예시) 9월 30일까지 급여 이용을 희망하고 급여 미결제 내역이 남아있는 수급자가 9월 15일에 

자격 중지를 신청하고,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본인포기’ 사유로 

당일에 바로 자격을 중지하면, 9월 16일에 바우처가 소멸되어 결제 불가

< 중지사유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본인포기 수급자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 말소 등
수급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종료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

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 변경
수급자 판정결과 변경으로 자격 

탈락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

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정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바우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자격정지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2개월 이상 

미사용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중지 전송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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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결제

가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 국민행복카드

나 결제방법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후에 대상자 바우처 카드와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

- 결제 단말기에 대상자 카드를 접촉하고 제공인력의 결제ID(8자리)를 입력하여 

(전용단말기에만 해당) 서비스 시작 및 종료 등록을 하면 제공시간이 계산되어 

바우처가 결제됨

※ 시작과 종료는 동일한 단말기 사용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대체인력 포함)의 결제ID를 입력하여야 함

※ 제공인력 결제ID 확인(제공기관)：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 단, 대체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대체인력의 결제ID(8자리) 및 서비스 

총 제공시간을 입력

※ 제공인력 결제ID 확인(제공기관)：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송영결제

- 제공기관은 대상자별 송영서비스 가능 바우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 제공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입력

※ 입력시간은 30분 단위로 입력 가능하며 일일 결제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 왕복 운행의 

경우 왕복 운행 후 1회 결제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이면 1시간, 15분 이상 45분 미만이면 30분으로 산정

인정결제

- 제공기관에서 월 급여시간의 70%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말에 인정결제를 

통해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24.7.23.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인정결제 기준 한시 적용

(20% 이상 50% 미만 출석 시 바우처 비용 50% 청구, 50% 이상 출석 시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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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마지막 영업일 결제 원칙(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예외적으로 매월 마지막 영업일 

결제가 어려운 경우, 매월 마지막 5일의 영업일 동안 결제 가능. 인정결제 기간 외 인정결제 불가

소급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미소지, 단말기 분실･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 가능

※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 월의 당월에만 가능하며, 제공날짜 입력 후 결제 진행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신규 수급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존 
수급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 확인

  ※ 이 화면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자격정보가 동일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

바우처생성내역조회 � 수급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

바우처미생성자조회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수급자 현황을 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
�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 가능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

예탁금현황조회
� 사업비 예탁 내역과 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한 번에 조회
� 조회시점 기준으로 예탁금 잔액 확인 가능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조회
�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지급 내역을 조회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사업비 예탁 후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문발송 후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예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사업비를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

바우처미사용자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

월별정산내역조회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전후로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 서비스비용 등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내역을 조회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 0보다 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 시･군･구 담당자용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 업무편람』 확인가능(변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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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결제 활용

가 개요

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우처 결제 가능

* NFC(Near Field Communication)칩: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된 칩

- 전자바우처 결제앱 설치 후 국민행복카드 인식테스트 기능을 활용 하여 사용가능 

스마트폰 자가진단 가능

- (통신사) 국내 모든 통신사 사용가능

- 결제방식 다양화, 편리성, 효율성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결제를 권장

나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

제공기관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려는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사용 전 안내문을 

반드시 배포하고, 제공인력의 서명 후 보관

-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사용･구매 강요 또는 특정 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려는 제공인력은 사전에 스마트폰 정보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통합관리(스마트폰등록)

- 전용 단말기를 사용 중인 제공인력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전용 

단말기를 등록 해지한 후 스마트폰 등록

- 스마트폰을 등록하면 결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주소가 등록한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sms 미수신 시에는 ‘Play 스토어’에서 결제용 앱을 직접 설치

※ Play스토어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입력

제공인력은 스마트폰에 결제용 앱을 설치하고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 (초기 비밀번호) ssis@등록된 스마트폰 번호 뒤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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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9~15자이어야 하며, 90일 주기로 변경

※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 불가하며, 비밀번호 분실 또는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 초기화

* 초기화 메뉴：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통합관리(스마트폰등록)

결제 시에는 바우처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NFC 기능 활성화

- 보안상 취약한 wi⁃fi 환경에서는 사용 불가하여 데이터네트워크 기능 활성화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설정방법이 상이하므로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화면 UI 및 결제 프로세스는 전용 단말기와 동일함

※ 스마트폰은 제공인력과 1:1 매칭이므로 제공인력 식별을 위한 카드 접촉 및 ID 입력 단계 

생략

절차 내용 수행주체

제공인력 안내문

배포 및 서명

� 제공기관은 스마트폰 사용 전 제공인력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서명후 보관(안내문은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제공기관

제공인력

스마트폰 기종 및 

통신사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 내 ‘카드인식 테스트’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결제가능 스마트폰 확인

제공기관

제공인력

스마트폰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 스마트폰을 사용할 제공인력 정보와 스마트폰 정보를 매칭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제공기관

스마트폰 

결제프로그램(앱) 

설치

� 제공기관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웹주소 SMS를 발송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Play 스토어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

제공기관

제공인력

결제프로그램

시작 및 로그인

� 제공인력 개인별 아이디(전화번호), 비밀번호(개인설정) 입력하여 

로그인후 결제앱 사용가능

* 아이디는 스마트폰 번호로 자동 설정

* 비번은 90일마다 변경필요(9자~15자)

제공인력

급여 결제 및 

결제정보 송･수신 

확인

� 급여 제공유형에 따라 결제

* 결제절차 및 방법은 기존단말기와 동일

� 결제정보 정상 송신여부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공인력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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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가 개요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LGU+)에 위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말기 신청, 등록, 활용 등 현황을 관리

※ 단말기 신청, 보급은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단말기는 무상으로 공급되며, 제공기관은 월별 통신료(단말기 기종 별 상이)만 부담

- 단말기는 개통완료 후 배송됨에 따라, 단말기 수령 후 실제 결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통신료가 발생됨에 유의하여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수량만 신청

단말기 보유기준(권장사항)

- (가정방문형 사업) 제공인력 1인당 1대가 원칙이나, 단말기 고장 또는 제공인력 

입･퇴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대비 10% 추가보유 가능

※ 제공기관은 단말기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신규단말기 신청

* (예시) A기관에 제공인력이 20명일 경우, 사용단말기 20대 및 추가보유 단말기 2대 등 최고 

22대까지 보유가능

- (시설집합형 사업) 수급자가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수량만큼 보유

※ 가정방문형과 시설집합형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말기 신청

나 단말기 신청 및 보급

(전용 단말기 신청) 제공기관

- (신청가능 기종) 전용 단말기 UT-99L

- 법인 명의로 신청 및 개통이 원칙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개별가입 

가능

- 특별자치시･시･군･구로부터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 

등록이 완료된 제공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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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또는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취소

※ FAX：0303-0944-0656 / E-mail：vmobile@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1899-0656

구분 구비서류 (가입유형별로 확인 후 제출)

공통
� 가입신청서, 자동이체계좌사본(제공기관 지정 시 제출한 급여비용 입금계좌), 

신분증 사본, 정보활용 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영리단체

(법인 소속)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등기부등본), 

위임공문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위임공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신청 시 개통 가능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급여비용 수령계좌를 단말기 

통신비 지출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해야 함

(전용 단말기 개통 및 배송) LGU+ ➞ 제공기관

- 단말기 보급사는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하여 제공기관으로 택배로 발송하며, 

개통일로부터 1~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단말기 수령가능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단말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

(전용 단말기 사용 등록) 제공기관

- 등록 가능 단말기는 단말기통합관리화면에서 등록하여 사용

※ 중고 단말기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 간 양도하여 사용 가능(구형 단말기 신규 

보급 불가)

- 제공기관은 단말기 수령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단말기별 제공인력과 단말기 

정보를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통합관리(전용단말기 제공인력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단말기를 등록한 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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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단말기 비용청구) 개통일부터 과금되어 후 익월부터 청구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를 통하여 비용청구

- 자동이체 계좌는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한 서비스비용 입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단독으로 변경 불가(입금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

- 단말기 해지는 개통 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해지 시 위약금 발생

- 단말기 일시정지는 개통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 연 2회까지 

가능

※ 해당 기간은 약정기간에 미포함되며, 일시정지 기간에도 월 2,200원 통신비 부과

단말기 신청 및 보급 절차

제공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

(지자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록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개통서류제출

(제공기관 → LGU+)

신청 확인

(LGU+ → 제공기관)

단말기 신청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단말기 개통

(LGU+)

단말기 배송

(LGU+ → 제공기관)

단말기 등록 확인

(제공기관)

다 단말기 고장 수리

(고장 수리 신청) 단말기 제조사 콜센터(1899⁃0656)에 접수 후 택배 발송

※ 고장 수리 문의: LGU+ 전용 단말기 ☎1577-8911

※ 구형 단말기((VT-900, VT-11) A/S 불가. 현 보급사 이외 단말기는 A/S가 불가능하며, 고장 시 

스마트폰 결제 활용 또는 신형단말기로 교체

-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수리비용) 전용 단말기 개통 24개월 이내의 고장은 무상수리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이나 천재지변 또는 무상수리 기간 종료 시에는 유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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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비는 제공기관 과실 외에는 단말기 보급사 부담하되, 유상 수리 시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발송처)가 상호 부담

※ 무상수리인 경우 단말기 보급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유상수리(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택배 발송 처리

라 폐단말기 처리

(제공기관) 스마트폰 전환, 신형단말기 교체 및 단말기 고장 등으로 인한 폐단말기 

발생시 제공기관에서 ‘자원순환센터’로 발송 처리

(처리 대상) 폐단말기 본체 파손 여부, 기종 관계없으며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만 

있는 경우도 가능

(착불 택배 발송) 이용이 용이한 택배사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로 착불 택배 발송 

(택배비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부담)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자원순환 센터

폐단말기

발생

폐단말기 택배발송

(착불)

폐단말기 분쇄 및

플라스틱/철/구리 등

제련 추출

제공기관

제공기관

↓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

재활용 업체

※ 폐단말기는 즉시 파쇄(개인정보 유출 방지)하고, 각 물질별(플라스틱, 철, 구리 등)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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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산� 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가 급여비용 지급 등 업무의 위탁

1) 위탁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2) 위탁업무 수행 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위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4) 업무위탁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등을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5) 예탁 및 비용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로부터 급여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급여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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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급여 대상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급여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시･도 및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변경사항 포함)

�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급여 대상자별 바우처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계좌관리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급여 비용 지급, 환수, 과오반납 등

�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나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교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 1회 지정계좌를 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화면에서 시･군･구별 지정계좌 확인이 가능

※ 예탁계좌의 예금주는 ‘지자체명+사업명’으로 부여(예：서울종로구최중증)

※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처리

- 예산확정 후 즉시 1차분을 예탁하고, 예탁 후에는 국비 및 시･도비 교부 시기 

및 급여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급여 비용이 

지급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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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급여 비용 지급 일정 >

구  분 급여 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10일 15일

2차 매월 11일~20일 25일

3차 매월 21일~말일 다음달 5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예탁금현황조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특별자치시･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

단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확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및 환급가능금액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환급계좌 확인

공문발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환급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환급요청금액 및 환급계좌 명시)

수시환급 신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수시환급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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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

단계 주체 업무내용

오예탁 

사업명, 

오예탁 

내역확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오입금일자, 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

출금조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업무처리 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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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가 비용 청구

1) 청구기관：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 청구 및 결제 원칙

제공기관은 ‘결제 단말기(전용 단말기, 결제폰)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청구

* 이용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제공기관이 아닌 타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시 통합돌봄서비스 

급여비용은 이용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해야 함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당일 제공한 서비스 시간만큼 급여비용으로 청구

- 제공기관에서 월 급여시간의 70%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말에 인정결제를 

통해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24.7.23.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인정결제 기준 한시 적용

(20% 이상 50% 미만 출석 시 바우처 비용 50% 청구, 50% 이상 출석 시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 매월 마지막 영업일 결제 원칙(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예외적으로 매월 마지막 영업일 

결제가 어려운 경우, 매월 마지막 5일의 영업일 동안 결제 가능. 인정결제 기간 외 인정결제 불가

바우처 카드 단순 미소지, 바우처 카드 미발급, 바우처 생성 오류, 해당 월에 미결제 

등으로 인한 월말 바우처 결제 미진행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한 “예외지급청구” 가능

나 비용의 지급

(정기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

※ 다만,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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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 상시 지급 일정 (예시) >

정기지급일 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18일

25일 26일 27~29일

5일 7일 8~1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잔액이 부족한 시･군･구의 사업비 예탁이 지연되는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급여 비용을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한 계좌에 한해 급여 비용을 지급

- 제공기관이 급여 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로 계좌 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면 변경 가능

※ 급여비용 지급계좌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급여 비용 지급내역 및 예탁 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시･군･구는 급여비용 정기지급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예탁 마감일 이전에 사업비 예탁 필요

※ 예탁 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예탁금 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에서 확인 가능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96

다 비용의 정산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급여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정산조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통보

- 시･군･구：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2)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 (결산 시)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 

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3)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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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제공인력의 과･오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시, 인정결제 금액이 있을 경우 인정결제 금액도 함께 과･오 청구 반납 됨

※ 인정결제 단독으로 과･오결제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직전 정상(소급)결제 건과 함께 반납 필요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 (과･오반납 승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 

- (과･오반납 비용 차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건을 반납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의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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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당이득 차감지급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 징수 절차

- (차감지급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부당이득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차감지급을 요청

※ 전년도 부당이득 징수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집행은 불가하며,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을 요청

- (차감지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 (차감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차감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을 요청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19일 차감지금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부당이득으로 인한 서비스 환수 시, 인정결제가 있을 경우 인정결제 내역 먼저 서비스 환수신청 

후 서비스결제 금액 환수신청

-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환수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차감지급관리 》 차감지급현황조회

바 예외 지급

1) 개요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 이용(제공) 후 부득이한 사유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처리

※ 바우처 카드 미소지, 바우처 카드 미발급, 바우처 생성 오류, 해당 월에 미결제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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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지급 청구 대상 >

구분 지급사유 증빙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인정

(잔량체크)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사유발생월 당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월별 

활동기록지

� 서비스 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2) 청구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예외지급 업무 프로세스

① 청구서류 제출 및

시스템 등록

(제공기관 ⇒ 시･군･구)

② 청구서류 심사 및

시스템 승인

(시･군･구)

③ 시･군･구 승인내역

비용지급

(정보원 ⇒ 제공기관)

매월 1일~말일 매월 1일~말일 매월 26일

시･군･구청장 인정

-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날짜가 ’21.4.20.일 경우, 서비스 제공일자가 ’21.1.21~4.20.인 건만 청구 가능

- (신청기간) 매월 1일~말일(단, 최초신청시작일은 2월 1일 예정)

-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25일까지 승인된 건에 한해 매월 26일 비용을 

지급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00

<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예시) >

제공기관명 사업자번호 대상자
주민

번호
사업유형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일자
청구금액

청구

사유

증빙

서류

○○

복지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최중증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BDG003)

주간활동

2025.3.6.

74,790원

(3시간)

자격만료

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2025.3.7.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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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기관의 예산집행

1) 예산집행 원칙

바우처 수입에 대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함

제공기관은 예산을 타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프로그램 진행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전월 바우처 수입의 10% 이상을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출 

※ 미사용 금액은 별도의 이월관리(이월계획서 작성 등)를 통해 해당 연도 내에서 이월하여 활용 

가능

(자부담) 점심식사, 송영 등의 경우 이용자 자부담으로 제공 가능. 단, 이용자 자부담 

발생 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아래 수익금 지출 가능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예산 

집행

2) 수익금 지출가능 항목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사업비)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 통합돌봄서비스 수익금 지출항목 >

구분 세목 세세목

인건비

보수

� 종사자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기타 인건비

� 대체 인력 및 송영 인력 인건비

- 기본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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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차량은 렌트 및 리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필요할 경우 구입 가능함

※ 송영차량 구입시, 차량은 기관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기관 대표자 

명의로 등록 가능함

- 차량은 송영서비스 및 기관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직원의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 차량 운행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

구분 세목 세세목

사업비
프로그램
진행비

� 강사비
� 지역사회시설 대관료
�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 활동 체험비
�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행비
� 프로그램 관련 비품 구입비
� 프로그램 진행시 간식비
�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통비
� 기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

관리운영비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 차량 임차료 및 리스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통신료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차량비 등
� 기관 송영차량 유지비
� 기관 송영차량 유류비
� 기관 송영차량 용품비 등

급량비 � 주식비, 주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

국내여비 � 국내 출장 경비 등

종사자 
지원비 

� 제공인력 교육 및 연수비 
� 제공인력 법률상담비, 심리상담비 
� 제공인력 치료비 등

공간개선비
� 시설 개보수비 
� 심신안정실 리모델링비 등
� CCTV 설치비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기관간판, 홍보용 물품 등)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비품 구입 및 수선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주차료, 통행료 등)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비
� 기타 기관 운영비 등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차량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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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목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지원기준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인자

지원인원 �목표：500명(’25년)

이용기간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갱신 신청을 통해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10:00~17:00 (주말, 공휴일 휴무)

�내용：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 있는 낮 활동 제공(지역사회 이용, 예술활동, 

요리활동, 신체활동 등)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이수 必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 없음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 식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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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및 역할 

추  진  주  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 주간 개별 서비스 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국고지원, 사업홍보 등

광역지자체

(시･도)
담당부서 

�기초지자체(시･군･구) 총괄 및 사업시행
- 자체 사업추진 계획수립 
- 예산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지급 등) 
- 제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지도･감독 및 지원(제공인력 복무 관리 등)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사업배정
-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등
- 제공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 실시)

기초지자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 사업 운영･관리･감독
- 주간 개별 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등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사업예산지원 등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위원단 운영 및 지역 전문위원회 지원
- 모니터링･평가, 사업 홍보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 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등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홍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선정자 제공기관 배치 및 대기자 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현장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및 컨설팅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간 개별 1:1

제공기관
지정기관

�사업 수행
- 사업 홍보 및 관리
-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 제도개선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실적보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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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기본원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기관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발달장애인의 선택, 자기결정권, 참여에 기반하여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지원기록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종사자들은 긍정행동지원, 강점관점지원 등 실천방법 및 전략을 공유하고 학습하여 

지원방향에 통일성을 추구해야 함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종사자는 이용자와 1:1로 매칭되어 낮 활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와 가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찾고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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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방식

가 서비스 이용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도전행동 0~40점

의사소통능력 0~10점

소계 0~7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점~7점

소계 0~10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나 서비스 이용인원

이용자 비율：주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1:1 매칭

※ 이용자의 장애정도와 행동문제 정도, 기관의 예산상황에 따라 보조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음

※ 종사자의 휴게시간에 한하여 2:1로 제공될 수 있음

제공기관 정원：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당 이용인원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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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이용시간

운영시간：월요일~금요일, 10:00~17:00

-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 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라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대상자 결정 통지서 상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함

※ 단, 3년 서비스 기한 만료 전 전이계획 수립 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씩 2회 

최대 5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의 연장여부는 서비스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마 송영서비스에 관한 사항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협력기관･거주지 간 이동 등에 대해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송영서비스를 차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량운행시 준수사항>

-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 차량 기사 외에 동승자 1인 이상이 탑승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 차량 운행의 경우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차량운행 일지[서식 제28호], 유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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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료 없음

중식 제공에 대한 비용과 활동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제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차감은 없음 

단,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원절차

2. 프로그램 실행요소

3. 프로그램 내용 구성

4. 프로그램 환경 구성 

5. 사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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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원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선정대상자 

및 가족

(보호자) 교육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개별형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준수사항 

�개별형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교육 

- 전반적인 사업안내, 이용신청 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서비스 이용기간 등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선정 대상자(보호자) 교육 이후,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으로 배치

초기상담 실시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진행 일정 안내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이용계약서 

작성

제공기관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제공기관 소개, 서비스 운영계획,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등

�이용계약서 작성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대해 설명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수집 

제공기관

�이용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1개월 간 적응프로그램 운영

�소속기관 종사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이용자의 가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기관은 

필요시 가정방문 실시

(개별형)

개인별서비스

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서 

작성

제공기관

� (개별형)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

- (개별형)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목표, 지원내용, 

가족 협력방안 등이 포함되며, 작성 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 송부

- (도전) 행동에 대한 개입 전략 등을 수립하여 (도전) 행동 지원계획서 작성

�서비스지원계획 회의 실시

- 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평가 및 가족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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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지원계획 실행 

제공기관

�의미 있는 낮 활동을 계획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도전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방법이 실행되어야 함

사례회의 운영 제공기관

�내부사례회의 실시

- 기관 관리자,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통합사례회의 실시

- 내부사례회의로 해결이 어렵거나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 논의

서비스 

지원계획 점검
제공기관

� (개별형)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 행동지원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 지원방법의 

적절성 등을 점검

전이계획 수립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종료기한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한 도래에 따른 전이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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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1)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간 개별형 1:1 서비스 선정자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함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대면교육 동시진행 가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가족에 대한 교육은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추가 운영 가능함

※ 선정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공통 p.95 참조

2) 주간 개별 제공기관 배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을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배치 진행 

- 가까운 기관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기관의 입소자 현황, 이용자 및 보호자 의견, 

개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주간 개별 1:1 서비스는 이용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 제공기관 

이용 불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주간 개별 1:1 대상자 배치통보서 

[서식 51호] 송부

해당 지역에 제공기관이 부재하거나, 제공기관의 사업량이 초과하는 등 즉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

- (대기순위) 서비스심의위원회 의 서비스(급여) 결정일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표상의 

점수, 가정환경, 보호자 교육 이수여부 등을 고려

- (대기자 관리) 대기자 명단을 작성 관리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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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제공 전 준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가 배치되기 전,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종사자 채용 및 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 구성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내 운영체계 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송부된 선정자를 이용자로 등록, 이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초기상담 실시(이용자, 제공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정보를 토대로 제공기관에 이용자의 

기초 욕구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출 자료와 진행 일정을 안내 

- 초기면담 시 이용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자 정보제공지 

[서식 21호]의 목적과 작성 방법,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내용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 제출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서식 53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54호], 응급처치동의서[서식 19호]

- 이용자 정보제공지[서식 21호]

-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기존에 이용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 복용하는 약물 관련 증빙서류 등

2)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이용자 오리엔테이션을 

대면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안내함 

-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목적, 철학, 기본 운영 방침

- 연간 통합돌봄서비스 운영계획 

- 이용자(당사자/보호자)의 참여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에 대한 동의(영상촬영 및 초상권 등에 대한 동의)

-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준수사항 

이용자 및 보호자는 초기면담 시 안내받았던 이용자 정보제공지[서식 21호], 이용계약서 

[서식 53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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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제공기관은 이용자(당사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기간, 활동계획 비용, 

운영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확인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서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보고서 및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제공)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다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진행

1) 적응 프로그램 운영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이용자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운영시간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참여시간은 심의가능 

*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개월로 함

제공기관은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가지기 위해 관찰일지 작성, 정보수집 등을 실시해야 함

제공기관은 소속 기관의 종사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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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서 작성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 

(이하 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서식 23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계획 수립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보관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관리 및 지원

3) 서비스지원계획회의 실시

제공기관은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지원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제공인력 및 가족과의 협력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비스지원계획 

회의를 실시해야 함

서비스지원계획 회의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제공인력, 사업관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서비스지원계획 회의를 통해 수립된 주요지원 내용 및 협력사항들은 지원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함께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지원계획 실행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여야 함

낮 활동의 계획 및 운영은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나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낮 활동 계획 시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고려해야 하고,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의 목표를 적용해야 함

낮 활동 일지에는 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도전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계획에 대한 방법이 실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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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회의 운영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서비스 

제공 및 지원목표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지원 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 진행

- 사례회의는 주 또는 월 단위 등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정기적 운영 또는 이용자의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영 가능 

사례회의는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 (내부사례회의) 기관 관리자,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진행 

-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로 해결이 어렵거나 현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같은 외부기관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진행 

6) 서비스 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과 (도전)행동지원계획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지원의 방법의 적절성, 욕구의 변화 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는 1년을 주기로 재수립하며, 

6개월마다 해당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목표의 유지･변경･새로운 목표 

추가 등을 시행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서[서식 22호] 및 (도전)행동지원계획평가서 

[서식 24호]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평가서를 관리 및 지원

7) 서비스 이용변경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이용 변경사안 

발생시, 내부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 여부 결정

- 통합사례회의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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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은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 

이로 인해 서비스지원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경된 

계획서 송부

8) 이용자 고충처리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이용자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선정해야 함

- 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에게 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고충 처리 절차와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라 서비스 종결 및 전이 준비

서비스 이용 종료 기한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한 도래에 따른 전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함

전이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이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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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행요소

가 적응 프로그램 운영

1) 적응프로그램 개요

(목적) 이용자의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낮추고, 부적응행동을 감소시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최대 1개월

※ 단, 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 및 적응정도에 따라 심의가능 

(내용) 적응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활동시간 심의, 부모 등 친숙한 사람과 함께 활동 

참여하기 등 이용자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계 형성 등을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행동 특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 

심리적 특성, 기관의 일과 내 활동 수행 및 참여도 등을 기록해야 함

- 제공기관 내 관찰기록지[서식 26호]는 추후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서식 23호]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음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 제공지,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기존에 이용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 복용하는 약물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2) 보호자 상담

제공기관은 가족구성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및 가족,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보호자 상담을 실시

- 필요시 이용자의 가족에게 목적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족의 동의하에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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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주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활동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특수한 개별적 요구 등 각종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지원계획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주간 개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낮 활동의 실행 계획,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로, 이용자의 특성･능력･요구･선호･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함

2)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내용

이용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내 지원계획의 수립･운영･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실행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행동지원, 전환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선정된 목표에 대한 평가 계획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해 기술하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가족과의 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다음의 요소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용자의 현재 특성) 

�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이용자 수행정도

� 이용자의 참여를 관찰하는 생태학적 평가내용(의사소통의 정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일상생활 수행정도, 자립성, 자기관리, 부적절한 행동 등)

- (이용자의 강점 및 선호도)

� 일, 여가, 사람, 문화, 장소, 지역사회 이용 등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 당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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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 선정 및 기술)

� (장기목표) 이용자의 현재 특성에서 강점과 선호도,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 

고려사항 등을 기반으로 1년 후의 기대하는 모습

� (단기목표) 3~6개월 내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목표

� 낮 활동 중 일과 안에서의 활동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관련 목표와 

장애 관련 필요한 지원을 기술하고, 목표 실행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구체화하여 

작성

예) 지원영역：의사소통, 신변자립, 사회적 기술, 여가활동, 행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 

3)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회의 운영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완성 후, 관리자, 제공인력, 이용자, 가족 등 목표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목표의 적절성 평가, 회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

4)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보관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관리 및 지원

5)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의 적용 및 실행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월 단위 낮활동 계획서 작성

- 월 단위 낮 활동에 대한 일일 활동계획 수행 시 수립한 지원계획의 목표가 

적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계획,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6)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1년을 주기로 재수립하며, 6개월마다 해당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목표의 유지 및 변경, 새로운 목표 추가 등을 시행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의 내용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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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이계획 수립

제공기관은 수급자격 종료 기한의 최소 6개월 이전에 전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함

제공기관은 전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1)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주간 개별 서비스 제공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모든 

환경에서 일관되게 지원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개발 및 

운영하는 협력적 팀을 구성해야 함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예산 안에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전문위원회 활용 가능함

< 협력적 팀 구성 내용 >

구분 담당자 주요역할

제공

기관

수퍼바이저 사업관리자

- 도전행동에 대한 전반적 사례관리

- 협력적 팀 관리

- 행동지원계획 수립･관리･평가 등

실행자 제공인력
- 도전행동 업무 관련 전반적 사례관리

- 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실행자 부모 - 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전문가

행동･의료･

언어･교육･

재활 전문가 등

- 다학제적 외부 전문가로,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대한 전반적 

자문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전문자문 전문위원 - 다학제적 전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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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절차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위해서 다음의 단계 및 절차를 따라야 함

- (1단계) 도전행동의 우선순위 정하기

� 도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도전행동이 

무엇인지 파악

우선순위 

1순위 파괴행동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롭거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가?

2순위 방해행동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가?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가?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가?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물건을 망가뜨리는가?

�효과적인 중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파괴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3순위 
경미한 

방해행동 

�사회적 수용을 방해하는가?

�이용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가?(파괴하지는 않음)

�그냥 둔다면 방행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 (2단계) 도전행동의 기능평가 실시

� 도전행동의 발생원인 및 기능 평가

� 도전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환경적 조건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

- (3단계) 가설 개발하기

� 특정사건과 도전행동 간 관계를 이해하고, 이용자가 도전행동을 하는 원인과 

행동이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설 세우기

- (4단계) 도전행동 지원계획 개발

� 주어진 가설에 의해 이용자의 환경 중 어떠한 측면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대체 기술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도전행동 지원계획은 예방, 교수, 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담아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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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행동 지원계획 구성요소 >

구분 행동지원계획 구성요소

선행

사건 / 

배경

사건

- 예방적인 목표

- 도전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 및 배경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

- 긍정적인 선행사건 / 배경사건 도입

대체

기술

- 도전행동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대체기술 지원

- 전반적인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 지원

�교체기술：문제행동과 동일한 목적이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체 

기술

�대처기술 및 인내력：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기 위한 대처 기술 및 인내력

�일반적 기술：사회성,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을 확장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도전

행동에 

대한 반응

- 도전행동이 가져오는 성과를 감소시키는 방안

- 도전행동에 대한 교육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후속결과 

제시

- 위기관리계획 개발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기관, 가정, 지역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고도의 방해행동을 하는 

경우 위기중재 계획 수립

�위기관리계획의 목적은 사람과 중요한 재산의 보호에 있으며, 위기관리 계획 필요 여부를 

결정 시 다음의 요소를 검토

  ※ ① 자해(자신의 몸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행위), ② 타해(타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고통, ③ 기물파손 등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관리 계획서(서식 22호)를 별도 작성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합의 하에 물리적 개입 가능

  * 물리적 개입이란 도전행동으로 인해 이용자가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힘을 가하여 도전행동에 반응하는 방법

① 개발 전：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 파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인가?

② 개발 중

  ⓐ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 언제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가?

  ⓒ 계획 실행에 몇 명이 필요한가?

  ⓓ 위기가 끝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사인은 무엇인가?

③ 실행 후

  ⓐ 이용자를 일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

  ⓑ 위기 절차 사용은 어떻게 문서화하는가?

  ⓒ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가 필요한가?

장기적인 

지원

- 장기적인 예방 및 긍정적인 성과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삶의 방식 변화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장기적인 지원계획은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또는 개인별지원계획과의 연결성 검토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28

- (5단계) 도전행동 지원계획 실행, 평가, 수정하기

� 행동지원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지원계획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를 높이기 위한 수정 방법을 찾아서 지원함

� 목표행동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목표행동의 감소와 증가에 대한 추세, 

지원방법에 대한 평가, 수정되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전략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

라 위기관리계획

1) 위기관리계획 수립

위기관리계획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전략과 절차를 준비해두어야 함

- 도전행동으로 위험 최소화

-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보장 

-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갈등예방

-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 

이용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를 입히거나 귀한 자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경우 앞서 계획된 반응중재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위기관리계획은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 필요함 

2) 위기관리계획 필요요건

(사전예방 및 준비성)

-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개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촉발 요인, 경고 신호,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줄이는 예방 전략 수립(예：조용한 환경 제공, 의사소통 보조 도구 사용, 

정기적인 심리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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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대응전략)

-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절차 포함

- 단계별 대처 방안, 필요한 도구 및 자원(예：진정 기술, 응급 지원 연락처) 등이 

준비

- 대응 전략은 대상자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 지향 

(사후 평가 및 복구계획)

- 위기 상황 이후 복구와 개선을 위한 단계가 포함

- 상황을 평가하여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하여 

재발 방지 도모

-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예：상담, 휴식 시간 제공)

<위기관리계획서 구성요소>

구분 행동지원계획 구성요소

위험상황 • 도전행동의 유형(자해, 타해, 기물파손 등) 과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 원인기록 

발생주기 • 정의된 도전행동에 대한 발생빈도기록  

필요요건 

• 절박성：본인 또는 주변이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음

• 비대체성：물리적 개입 외 행동제한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음

• 일시성：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개입 필요 

3가지 요건 충족 필수 

중재계획 

실행자 

•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종사자, 전문가, 가족등

- 중재계획 실행자들의 역할 명확히 기록 

- 위기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전문가, 응급서비스 등의 연락처 정보 공유 

중재절차 

및 계획 

� (전조증상 발생) 위기관리계획에 대상이 되는 도전행동에 대한 전조증상과 특성 기술 위기가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경고 신호 등 파악

  예) 불안한 움직임, 목소리가 커짐, 반복적인 행동 등 전조증상 발생 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기록

� (전조증상이 강해질 때) 행동의 특성과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기록 

� (위기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방안 기록 

  예)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감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나 도구 제공(진정음악, 휴식공간)

- 이용자와 주변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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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동지원계획 구성요소

- 물리적 개입 사용여부：물리적 개입이란 도전행동으로 인한 이용자가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힘을 가하여 도전행동에 반응 하는 방법

- 물리적 방법에는 약물을 사용한 제지, 도구를 사용한 제지, 신체적 제기, 격리 등이 

포함되며, 단 약물을 사용한 제지는 제한

  ☞ 물리적 개입 사용 시에는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가족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함 

� (위기 후 해결 및 진정방법) 위기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조치 내용 

기술

시행내용

평가
위기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평가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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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내용 구성

가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원칙

1)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에 기반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함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만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행동지원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여를 전제해야 함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집단활동시에도 이용자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목표를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의 도전행동 예방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

3) 의미있는 낮활동 기회 제공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어야 함

- 이용자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4)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활동 지향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외부기관과 소통하여 협력관계를 맺어야 함

- 서비스의 특성상 타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을 

유의하여 함께 활동 가능

-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외부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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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파트너쉽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가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구성원도 서비스 

지원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상호협력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낮 활동 서비스 내용

주간 개별 1:1 낮 활동 프로그램은 외부활동과 내부활동이 적절한 비율로 진행되어야 함

예술활동, 요리활동, 신체활동, 재활(치료)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을 적절한 비율로 진행하고, 개인과 집단 활동 제시를 

통해 상호적인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 낮 활동 프로그램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일상생활

훈련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신체기능유지･보장구관리･신변처리

가사활동 식사관리･가사유지관리･의복관리

금전관리 수입지출관리･통장관리･도장관리･카드관리

의사소통 의사소통방식확인･AAC(보완대체의사소통)

건강안정 안전환경구성･안전서비스관리･안전점검･식단관리 지원

취미활동

통합(체육)활동 특수체육･수영･댄스･등산･요가･볼링･탁구･스트레칭･체조 등 

요리활동 요리체험

생태활동 원예･텃밭가꾸기 등

예술활동 음악･미술･도예･사진찍기･공예품 제작 난타, 등

야외활동 전시회 관람･소풍 등

자립생활 

낮활동지원 복지시설이용･지역사회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 동호회활동

관계지원 자조모임･친구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위기대응지원･의사결정지원･자기주도역량강화지원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행동지원 도전행동지원 긍정행동지원･심리안정지원･심리정서지원･집중행동치료･스노젤렌 등

가족지원 

가족교육 부모훈련･정보제공

가족상담 가족동료상담

가족자조모임 배우자모임･부모모임･형제자매모임

휴식지원 가족힐링캠프지원･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휴식지원 

※ 위 프로그램은 예시로, 참고하여 제공기관별 적정 프로그램 구성

※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의 구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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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환경 구성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구성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실내 소독을 해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 채광, 조명 

등 적절한 조도, 난방과 냉방 등의 적절한 온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함

제공기관은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통풍과 환기가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함

제공기관은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구성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도전행동지원을 위한 구성공간 점검표를 활용하여, 공간구성을 점검할 

수 있음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의 도전행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자극이 낮은 환경배치)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각, 촉각, 움직임, 

활동, 청각 영역 등의 감각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구조화된 환경 배치) 개인 공간, 그룹 공간, 공간의 기능에 따라 활동공간을 명확히 

구조화하고, 특히 개인의 휴식이나 사생활 공간 등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안전한 환경배치) 창문이나 문, 벽 등을 안전하게 정비해야 하고, 위험한 가전도구나 

활동 도구 등은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정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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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회의

가 사례회의 개최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수시･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 (내부사례회의) 제공기관 내부인력이 주로 참여하여 서비스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만으로는 서비스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례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이용자 및 보호자, 제공인력, 사업관리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관계자 참석

※ 사례회의 진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와 이용시간 협의

나 사례회의 내용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

- 사례회의 시에는 프로그램 실시결과, 도전행동 개입결과, 목표 및 개입계획 수정, 

제공기관 이용 중 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외부 전문단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함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갈등 및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 논의

- 제공기관 측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사례회의를 실시할 때마다 사례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후 보호자에게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례회의록을 활용하여 전달

다 전문위원회 의뢰

내부 및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1. 주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 대상

2. 주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기준

3. 주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절차

4. 주간 개별 제공기관 관리

5. 주간 개별 제공기관 안전관리

6.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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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제공기관

1 주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 대상

제공

기관

공고

⇒
심사위원회 

심사
⇒

제공기관

선정

통지

⇒ 협약체결 ⇒ 주간 개별 1:1 서비스 제공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모니

터링

⇌

지원  

및 

협력

주간 개별 1:1

서비스 제공기관

⇡ ⇡

5인 이상

심사위원회 

구성

제공기관 

선정

제공기관

협약 체결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이용자 전이지원 

종사자교육 운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제공기관 선정 대상 기관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 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2) 제공기관의 명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명칭은 ‘기관명 (◯◯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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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기준

가 선정 주체 및 원칙

1) 선정 주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또는 시･군･구

※ 단, 선정 주체가 시･군･구인 경우, 그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에 주소를 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해당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2) 선정 원칙 

공개모집 원칙

시･도는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선정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

지자체는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

(지정기간) 제공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정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공모를 개최하여 선정

※ 재공모나 재지정의 경우 당초 제공기간 중 이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의무(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제공 거부 등)를 위반한 사실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제공기관 운영)

-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권리 의무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선정을 받아야 함

-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을 주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돌봄서비스와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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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기준

1) 시설 규모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함

- ‘활동공간’이란 10시~17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심신안정실은 공간 면적 6.6㎡ 이상으로 갖추어야 함

2) 시설 기준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

-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기존 시설 내 통합돌봄서비스 시설기준에 준하는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3) 시설 공간

(활동공간) 활동공간은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능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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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 구성 원칙

-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필수(소화기, 문 잠금장치, 손 끼임 방지장치 등)

- 벽 및 기둥의 모서리에 충돌 방지용 안전장치 부착

- 주요 활동공간에 CCTV 설치

- 창문은 도난, 사고, 이탈 등의 문제행동에 대비한 보호장치 및 강화유리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편적으로 10~15cm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함

- 비상약품(밴드, 소독용품, 소화제 등) 및 간이 의료기구(혈압기, 체온계 등) 구비

- 바닥은 온돌바닥을 권고하나, 필요시 딱딱하지 않은 매트 사용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지벽 설치(벽, 바닥, 강화유리창 등)

- 이용자 개인사물함 또는 프로그램용 물품 수납공간 별도 마련

- 성인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필요 시 휠체어, 워커 등의 보장구 구비

- 조명은 밝게 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출입구나 복도는 넓게 계획함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 

-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

-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함

-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 

-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

참고 다감각 교구 활용

- 청각자극：천정형 스피커 설치, 개인용 음향물품 등

- 시각자극：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암막커튼, 천정형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실내조명 등 

- 촉각자극：촉각자극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위한 마루형･벽면형 촉각 물품 등

(사무실)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야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는 겸용 

가능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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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간기준 >

구분 면적 내용

활동공간
4인당

33㎡ 이상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심신안정실 6.6㎡ 이상 - 도전행동 발생 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공간

사무실 - - 활동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는 겸용 가능

기타 공간 -

- 복도, 보일러실, 창고, 화장실 등
  ※ (화장실) 
  � 내부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나, 여건상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과 가까운 프로그램실에 활동공간을 두어야 함
  �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4) 시설 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소방시설)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주간 개별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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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간 개별 제공기관 인력기준

1) 인력기준

주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해당 기관에서 1일 8시간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관리자가 통합돌봄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과의 겸직 불가 

  - 사업관리자의 급여를 제공기관 자체예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 다른 사업 겸직가능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피성년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건강진단서 예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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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서식 17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http://crims.police.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서
비
스

제
공
기
관

PART� 3.� 주간� 개별형� 1:1� 지원서비스

243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44

3 주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고 

및 안내

시･도

또는 시･군･구

�일반인이 알도록 15일 이상 공고

- 선정기준, 선정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선정

위원회

심사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담당

�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기준：재무안정성, 사업수행 역량,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관리체계의의 

적정성 등

결정･

통지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담당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협약

체결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담당

�시･도는 선정통지 후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1) 공모 및 안내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 실시

<공모 계획 공고 시 포함 내용>

- 접수기간：최소 15일 이상

- 지정기간：3년 원칙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원대상사업

-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 및 선정절차

- 수행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공기관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함

※ 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심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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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주간 개별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야 함

� (신청자) 주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주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지자체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통보

<신청시 제출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서식 57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개서[서식 58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서식 59호]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서식 60호]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정관

⑤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3)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 불가

- (위원장) 해당 지자체 소속의 관계공무원 

- (위원)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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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지자체는 재무안정성, 사업수행 역량,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관리체계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수당)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제공기관 심사기준(예시) >

영역 평 가 항 목 설  명 배점

수행

기관 

적합성

(30)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
-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5

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

10

3. 조직체계 및 인력

-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4. 안전 관련 대응체계
-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
5

사업

계획

타당성

(55)

5.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5

6. 사업 운영 절차

-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5

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

-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15

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9.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 

-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

10

10. 종사자 관리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
10

11. 추진일정 - 월별 사업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5

예산

계획

타당성

(15)

12.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10

13.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5

총합 1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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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결정･통지

지자체는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통보서[서식 61호]를 발급

지자체는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제공기관의 정보를 관할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

5) 협약 체결

(협약체결) 지자체와 주간 개별 제공기관 협약 체결 

(지정기간)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재지정 가능

* 다만, 지정권자는 시･도의 상황에 따라 신규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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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 개별 제공기관 관리

가 주간 개별 제공기관 정보관리

1) 제공기관 정보 신규등록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신규 선정된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선정 

정보를 전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

2) 제공기관 정보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는 주간개별 제공기관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공기관 정보 변경 

나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법인 또는 제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제공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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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간 개별 제공기관 안전관리

가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1) 안전교육 실시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함

- (예방교육) 제공기관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 예방교육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신호 및 보행안전

자동차 안전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수칙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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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환경의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제공기관 내 안전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등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함

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관리 조치 

1)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제공기관은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인력, 보호자(가족 등), 활동지원사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보호자(가족 등)에게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적 및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동의서[서식 

19호]를 작성하여야 함

2) 사고보험 가입

이용자와 종사자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구비하여야 함

<보험 가입 예시>

- 시설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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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시 대응요령 비치

제공기관은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참고할 수 있는 비상시 대응요령을 

작성하여 제공인력에게 배부하고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

- 비상시 대응요령에는 인근 병･의원의 위치와 연락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응물품의 목록과 개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함

<비상시 대응요령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비상연락망

�인근 병･의원의 위치와 거리 및 연락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인근 소방서의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 비상물품

�비상물품의 목록과 개수, 비치 장소

- 의료 정보

�대상자별로 유의하여야 할 의료적 정보(혈액형, 기저질환 유무, 복용중인 처방약물의 용량 및 

용법, 기타 알아야 할 정보)

  * 비상시 대응요령 중 개인의 연락처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중에 공개되었거나 

기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비치하여서는 아니됨

다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대응)시 원칙 

제공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원 

연락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호자(가족 등)의 ‘협조와 의무’와 제공기관･종사자의‘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을 숙지

도전행동의 대응 방법은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물리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보호자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음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시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함

-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작성시, 도전적 행동에 개입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용인, 보호자(가족 등), 제공기관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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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신체적 개입이 이뤄졌다면, 제공기관은 보호자(가족 

등)에게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개입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상호 

인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1) 보고대상

제공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사건･사고

- 중상(전치 3주)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 전치 3주 이내의 인적 피해가 매우 적은 단순사고는 월별 보고에 포함

2) 사고대응체계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시･군･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 

등 구두로 1차 보고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서식 29호]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내용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하며,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고대응) 

- 제공기관은 사고 발생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응급에 필요한 조치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고조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사고발생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사고 발생 원인,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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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후관리)

- 제공기관은 월별 사업실적 제출시, 사고자 치료현황 및 보험 청구 등에 대한 

사고처리 결과 제출 

- 안전사고 발생 후 필요 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가능 

(총괄관리) 보건복지부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통합돌봄 사고보고체계 >

진행 단계 수행 업무 업무 수행

사고 발생

사고보고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제공기관 장

�기초 및 광역지자체 담당자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사고대응
�안전 및 응급에 필요한 조치 

�사고피해 확대 방지 조치 
�제공기관 장

사고조사

�사고원인 규명 및 경위 파악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인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 면담 등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제공기관 안전 준수사항 안내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사후관리

�사고자 치료지원 및 보험 청구 

�사고 처리 결과 보고 

�필요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제공기관 장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총괄관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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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가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가능함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함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 등은 기록, 보관하여야 함

나 종사자 인권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

종사자 인권교육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행동 지원 등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며,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 등은 기록, 보관하여야 함



서비스 종사자

1. 종사자 채용

2. 종사자 배치 및 관리

3. 종사자 지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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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 종사자

1 종사자 채용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146

2) 근로계약 체결

주간 개별 제공기관(사업주)과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표기해야 함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이전에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종사자 보수

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인력은 4급 이상으로 하며, 호봉은 제공기관 내에서 획정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준 적용 가능

- 단,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직급은 심의 가능하며 해당 기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예：제공인력 3급 기준으로 호봉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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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며, 매월 전문수당 50,000원 지급

-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급해야 함

※ 단, 지자체나 법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당 등 추가 지급 가능함

- 종사자 호봉획정 시 각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별도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직급별 지원기준 이외의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 본 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활용하여 채용할 수 있음

사업관리자와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3의 유사경력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력환산율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제공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제공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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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배치 및 관리

가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사업관리자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및 지도･조언
�이용자 돌봄 제공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전체적인 사업 총괄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개별형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이용자 돌봄 제공 
�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제공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인력별 업무심의 가능

나 종사자 배치 

주간 개별 제공기관은 사업관리자, 서비스 제공인력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함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인력 등록

※ 단, 불가피하게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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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인력 배치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관리자를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라 종사자 정보관리

1) 정보 작성 및 관리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력, 근무 현황, 고용 실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규·변경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매월 작성·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인사 변동 사항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 정보 제출 및 보고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보고서 활용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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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지원

가 종사자 전문수당 지급 

주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에게 매월 전문수당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단,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함

나 종사자 소진 및 스트레스 관리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소진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예방을 위해 힘쓰고, 교육,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소진예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종사자 수퍼비전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과성･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형) 개별, 집단, 외부수퍼바이저 초빙 등 

(방법) 수퍼비전 기록지, 상담기록, 사례활용, 강의, 독서, 보고서 제출 등

(기능) 

- (교육적 슈퍼비전) 통합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인 핵심지식과 기술 제공

- (행정적 슈퍼비전) 기관의 행정규정, 책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

- (지지적 슈퍼비전) 긴장관리, 사기진작, 긍정적 환류 등을 위한 과업 및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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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사자 업무지원

제공기관은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배치 또는 대체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종사자가 이용자 2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돌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집단 프로그램이 아닌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1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마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제공기관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 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2. 이용자 모니터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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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 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가 개요

(점검시행) 지자체의 장은 제공기관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운용을 도모

(점검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지도와 감독), 

제40조(보고와 검사)

(점검방법)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자체 계획에 의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점검사항)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및 그 밖에 현장점검단이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나 세부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해야 함

점검 항목(예시)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시설･운영) 공간 활용 및 위생관리, 이용자 안전 등 제공기관 운영 관련 사항 

- (인력기준 준수) 제공인력의 자격 여부, 급여지급 적정성 및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대상자 관리) 이용자 권리 및 안전 보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참여기회 보장 여부 등 

-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의 안정성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 (회계 관리)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등

- 기타 제공기관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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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정에서 제공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하여 신속하게 주간 개별 

서비스 계획을 보완하거나 추후 서비스 계획 시 반영하도록 안내함

점검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점검 중 우수사례가 확인될 경우, 성과 사례를 공유하여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인에 

힘씀

조사 및 분석방법

-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기관별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제출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 점검 결과지를 수합하여 제공기관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제안

-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다 점검조치사항

시･도는 선정된 제공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시･도는 해당 제공기관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른 제공기관으로의 연계나 

제공기관 신규 선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공기관 내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지자체의 장은 주무관청을 통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거나, 인권전문기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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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모니터링 

목적：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형태, 욕구의 변화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도출함

조사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기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사내용：이용실태, 이용관련 항목별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측정

- 조사 시에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 그림이나 사진, 관련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조사시기：매년 4분기 중(연 1회)

※ 하반기 제공기관 모니터링과 동시 실시 가능

조사 및 분석방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지를 수합하여 이용자의 욕구 

및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제안

-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인권침해 예방조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 인권침해 발생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치절차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인권침해 정황 발견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내용 확인

② 상담결과에 따라 권익옹호팀에 사실 확인 조사 의뢰 요청 

③ 권익옹호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현장조사 진행 

④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고발 요청하여 시･군･구에서 고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보조금 예산의 운용

1. 기본 원칙

2. 보조금 예산교부

3. 보조금 예산집행

4. 보조금 정산 및 반환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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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조금� 예산의� 운용

1 기본 원칙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 

예산 활용 및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보조금 예산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산 교부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정부, 지자체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모든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를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진행

참고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등 모든 업무를 e나라도움에서 처리

- 정부의 국고보조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2017년부터 

개통 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공기관은 모든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를 숙지하여 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 관리단：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 회원가입, 정보수정, 국고보조금 집행, 정산 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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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예산집행

가 보조금 집행원칙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제공기관은 예산을 타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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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서비스 보조금 지출항목 >

구분 세목 세세목

인건비

보수

� 종사자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 「근로기준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안내」 

IV.서비스 종사자 내용 준수하여 인건비 집행

기타 인건비

�대체 인력 및 송영 인력 인건비

- 기본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등

운영비

프로

그램

진행비

�강사비

�지역사회시설 대관료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활동 체험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행비

�프로그램 관련 비품 구입비

�프로그램 진행시 간식비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통비

�기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차량 임차료 및 리스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공간개선비 �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공간마련을 위한 공간개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통신료 등 회선 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급량비 �주식비, 주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

국내여비 �국내 출장 경비 등

종사자 

지원비 

�제공인력 교육 및 연수비 

�제공인력 법률상담비, 심리상담비 

�제공인력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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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항목과 관련한 예산사용은 지자체 협의하여 지출

※ 자본 형성의 목적을 가진 예산 집행 불가(예：건물 증축 등 자산 취득 목적의 집행)

단,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기관 내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등 공간개선비 집행 가능

※ 임대 계약 체결시 보증금에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 임대계약서에 보조금과 자부담 분을 함께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 종료시(갱신시 제외) 임차보증금 중 보조금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임차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한 임차료 회수 장치 마련을 권장함

나 보조금 회계관리

1)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제공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설 사용

제공기관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구분 세목 세세목

기타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기관간판, 홍보용 물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구입 및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주차료, 통행료 등)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비

� CCTV 설치비

�기타 기관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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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7)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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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아래 업종에는 보조금 사용 불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다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금은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라 보조금 전용

중대한 전용사유 발생시 전용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보조금 전용 가능 

지침에 준하여 집행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함 

마 기타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는 제공기관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74

4 보조금 정산 및 반환

가 보조사업의 정산

제공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결과보고서[서식 31호]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지자체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정산보고서의 검증

관련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1억 원 이상인 제공기관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

지자체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을 반납 받아야 함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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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해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라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마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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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바 보조금의 이월 등

제공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해 보건복지부(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사 자료보관

보조사업자(제공기관)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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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제공기관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교부 

결정의 취소 가능

- 교부결정 취소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 등의 결정은 취소권자가 사안별로 

판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교부결정 취소권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해당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함

- 해당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제출 가능

* 보조금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 결정

-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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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의 반환

(반환 명령) 지자체의 장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함

-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

-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완료

- 이자 계산 시 기산일부터 반환명령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산정 

(보조금 환수) 지자체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해야 함

* 전부 또는 일부의 판단기준은 교부결정 취소 시 판단기준과 유사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사전통지) 지자체의 장 등은 반환명령 및 환수 전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예상 반환액 등 관련사항을 사전통지 해야 함

- 해당 보조사업자는 반환명령 및 환수 처분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제출 가능

* 보조금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 결정

(반환명령 통지) 반환명령 또는 환수조치 시에는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 등의 내용을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등은 반환 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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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2)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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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목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지원기준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 

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지원인원 �목표：340명(’25년)

이용기간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갱신 신청을 통해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제공서비스 

� (낮활동서비스) 

- 제공시간：09:00~17:00 (주말, 공휴일 휴무)

- 내용：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있는 낮활동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 제공시간：17:00~09:00 (주말, 공휴일 휴무)

- 내용：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되는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 낮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선정 후 최중증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신청 및 

지정 필요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이수 必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 없음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 식비, 생활비, 프로그램 활동비, 송영비 등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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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및 역할 

추  진  주  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 통합돌봄서비스 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국고지원, 사업홍보 등

광역지자체

(시･도)
담당부서 

�기초지자체(시･군･구) 총괄 및 사업시행
- 자체 사업추진 계획수립 
- 예산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지급 등) 
- 제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지도･감독 및 지원(제공인력 복무 관리 등)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사업배정
-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등
- 제공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 실시)

기초지자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사업 운영･관리･감독
-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등
-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사업예산지원 등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 모니터링･평가, 사업 홍보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 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등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단 운영 및 지역 전문위원회 지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홍보
-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선정자 제공기관 배치 및 대기자 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현장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 제공기관 현장방문 및 컨설팅
-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시간 개별 1:1

제공기관

사업관리자 

제공인력

�사업 수행
- 사업 홍보 및 관리
-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 제도개선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실적보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기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86

3 서비스 기본원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기관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지원 시간이나 공간에 따른 이원화된 지원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발달장애인의 선택, 자기결정권, 참여에 기반하여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서비스 지원기록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종사자들은 긍정행동지원, 강점관점지원 등 실천방법 및 전략을 공유하고 학습하여 

지원방향에 통일성을 추구해야 함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종사자는 이용자와 1:1로 매칭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와 가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찾고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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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방식

가 서비스 이용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서비스심의위원회 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도전행동 0~40점

의사소통능력 0~10점

소계 0~7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점~7점

소계 0~10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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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이용인원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로 선정된 이용자는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통합돌봄 제공인력 1인은 이용자와 1:1로 매칭되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이용자의 장애정도와 행동문제 정도, 기관의 예산상황에 따라 보조 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음

※ 종사자의 휴게시간에 한하여 2:1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주거서비스) 한 주택 당 입소인원 최대 3인으로 제한하며, 한 주택 내 입소인원은 

같은 성별이어야 함

- 단, 생활시설의 별도공간(예：1개 층)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2명 가능하며,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층별 분리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함

다 서비스 이용시간

1) 낮활동서비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09:00~17:00)에 서비스를 제공함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금요일 17:00~20:00까지는 확장 운영하여야 함

※ 금요일 원가정 복귀가 원칙

2) 주거서비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낮활동서비스 이후(17:00~익일 09:00)에 서비스를 제공함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 

(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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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대상자 결정 통지서 상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함

※ 단, 3년 서비스 유효기한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씩 2회 최대 5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은 서비스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마 송영서비스에 관한 사항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협력기관･거주지 간 이동 등에 대해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낮활동과 주거서비스 법인이 다른 경우(컨소시엄 형태), 공모 시 송영서비스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여야 함

송영서비스를 차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량운행시 준수사항>

⁃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 차량 기사 외에 동승자 1인 이상이 탑승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 차량 운행의 경우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차량운행 일지[서식 제28호], 유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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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료 없음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에 필요한 식비, 생활비, 송영비 등에 대해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필요시 프로그램 활동비에 대해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제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차감은 없음

단,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아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930원(30분 단위：12,470원)

(급여비용 지급)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매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100% 청구 가능

※ 시･군･구는 24시간 개별 1:1 선정대상자에게 주간 그룹 1:1 바우처 수급 자격을 부여해야 함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원절차

2. 프로그램 실행요소

3. 낮활동서비스

4. 주거서비스

5. 사례회의

Ⅱ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준수사항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교육 

- 전반적인 사업안내, 이용신청 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서비스 

이용기간 등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선정 대상자(보호자) 교육 이후,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으로 배치

초기상담 실시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진행 일정 안내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이용계약서 작성

제공기관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제공기관 소개, 서비스 운영계획,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등

�이용계약서 작성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대해 설명

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수집 
제공기관

�이용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1개월 간 

적응프로그램 운영

�소속기관 종사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이용자의 가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기관은 필요 시 가정방문 실시

(24시간형)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서 작성

제공기관

�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 

작성

-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이용자 정보제공지에 

기반하여 목표, 지원내용, 가족 협력방안 등이 포함되며, 작성 

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송부

- (도전)행동에 대한 개입 전략 등을 수립하여 (도전)행동 

지원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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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원절차



�서비스지원계획 회의 실시

- 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평가 

및 가족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실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지원계획 실행 
제공기관

�의미 있는 낮 활동을 계획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도전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방법이 실행되어야 함

사례회의 운영 제공기관

�내부사례회의 실시

- 기관 관리자,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통합사례회의 실시

- 내부사례회의로 해결이 어렵거나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 논의

서비스 

지원계획 점검
제공기관

�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 지원방법의 적절성 등을 점검

전이계획 수립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종료기한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한 

도래에 따른 전이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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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1)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4시간 개별 1:1 서비스 선정자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함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대면교육 동시진행 가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가족에 대한 교육은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추가 운영 가능함

※ 가족(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공통 p.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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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배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선정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또는 희망지역의 

기관을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배치 진행 

- 가까운 기관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기관의 입소자 현황, 이용자 및 보호자 의견, 

개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24시간 개별 1:1 서비스는 이용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 제공기관 

이용 불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배치통보서 

[서식 63호] 송부

해당 지역에 제공기관이 부재하거나, 제공기관의 사업량이 초과하는 등 즉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

- (대기순위) 서비스심의위원회 의 서비스(급여) 결정일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표상의 

지원 필요도 점수, 가정환경, 보호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

- (대기자 관리) 대기자 명단을 작성 관리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운영 

나 서비스 제공 전 준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가 배치되기 전,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종사자 채용 및 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 구성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내 운영체계 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송부된 선정자를 이용자로 등록, 이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초기상담 실시(이용자, 제공기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정보를 토대로 제공기관에 이용자의 

기초 욕구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출 자료와 진행 일정을 안내 

초기면담 시 이용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자 정보제공지 

[서식 21호]의 목적과 작성 방법,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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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제출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서식 65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6호], 응급처치동의서[서식 19호]
- 이용자 정보제공지[서식 21호]
-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기존에 이용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 복용하는 약물 관련 증빙서류 등

2)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이용자 오리엔테이션을 

대면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안내함 

-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목적, 철학, 기본 운영 방침

- 연간 통합돌봄서비스 운영계획 

- 이용자(당사자/보호자)의 참여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에 대한 동의(영상촬영 및 초상권 등에 대한 동의)

-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준수사항 

이용자 및 보호자는 초기면담 시 안내받았던 이용자 정보제공지[서식 21호], 

이용계약서[서식 65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3)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제공기관은 이용자(당사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기간, 활동계획 비용, 

운영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확인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서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보고서 및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제공)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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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진행

1) 적응 프로그램 운영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이용자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운영시간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참여시간은 심의가능 

*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개월로 함

제공기관은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가지기 위해 관찰일지 작성, 정보수집 등을 실시해야 함

제공기관은 소속 기관의 종사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서 작성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이하 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서식 23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계획 수립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보관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서는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관리 및 지원

3) 서비스지원계획회의 실시

제공기관은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제공인력 및 가족과의 협력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비스지원계획 회의를 

실시해야 함

서비스지원계획 회의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제공인력, 사업관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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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계획 회의를 통해 수립된 주요지원 내용 및 협력사항들은 지원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함께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지원계획 실행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여야 함

낮 활동의 계획 및 운영은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나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낮 활동 계획 시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고려해야 하고,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의 목표를 적용해야 함

낮 활동 일지에는 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도전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계획에 대한 방법이 실행되어야 함

5) 사례회의 운영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서비스 

제공 및 지원목표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지원 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 진행

- 사례회의는 주 또는 월 단위 등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정기적 운영 또는 이용자의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영 가능 

사례회의는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 (내부사례회의) 기관 관리자,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진행 

-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로 해결이 어렵거나 현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같은 외부기관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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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과 (도전)행동지원계획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지원의 방법의 적절성, 욕구의 변화 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

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는 1년을 주기로 재 수립하며, 

6개월마다 해당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목표의 유지･변경･새로운 목표 

추가 등을 시행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서[서식 22호] 및 (도전)행동지원계획평가서[서식 24호]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평가서를 관리 및 지원

7) 서비스 이용변경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이용 종결 등의 서비스 이용 변경사안 

발생시, 내부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변경 여부 결정

- 통합사례회의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필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

8) 이용자 고충처리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이용자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선정해 함

- 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에게 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고충 처리 절차와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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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종결 및 전이 준비

서비스 이용 종료 기한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한 도래에 따른 전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함

전이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이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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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행요소

가 적응 프로그램 운영

1) 적응프로그램 개요

(목적) 이용자의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낮추고, 부적응행동을 감소시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최대 1개월

※ 단, 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 및 적응정도에 따라 심의가능 

(내용) 적응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활동시간 심의, 부모 등 친숙한 사람과 함께 활동 

참여하기 등 이용자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계 형성 등을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행동 특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 심리적 특성, 기관의 일과 내 활동 수행 및 참여도 등을 기록해야 함

- 제공기관 내 관찰기록지[서식 26호]는 추후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서식 23호]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음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 제공지,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기존에 이용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 복용하는 약물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2) 보호자 상담

제공기관은 가족구성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및 가족,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보호자 상담을 실시

- 필요시 이용자의 가족에게 목적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족의 동의하에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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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이하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주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활동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특수한 개별적 요구 등 각종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지원계획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주간 개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낮 활동의 실행 계획,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로, 이용자의 특성･능력･요구･선호･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함

2)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내용

이용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내 지원계획의 수립･운영･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실행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행동지원, 전환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선정된 목표에 대한 평가 계획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해 기술하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가족과의 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 다음의 요소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용자의 현재 특성) 

�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이용자 수행정도

� 이용자의 참여를 관찰하는 생태학적 평가내용(의사소통의 정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일상생활 수행정도, 자립성, 자기관리, 부적절한 행동 등)

- (이용자의 강점 및 선호도)

� 일, 여가, 사람, 문화, 장소, 지역사회 이용 등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 당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 (지원목표 선정 및 기술)

� (장기목표) 이용자의 현재 특성에서 강점과 선호도,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 

고려사항 등을 기반으로 1년 후의 기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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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목표) 3~6개월 내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목표

� 낮 활동 중 일과 안에서의 활동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관련 목표와 장애 

관련 필요한 지원을 기술하고, 목표 실행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구체화하여 작성

예) 지원영역：의사소통, 신변자립, 사회적 기술, 여가활동, 행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 

3)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회의 운영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완성 후, 관리자, 제공인력, 이용자, 가족 등 목표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목표의 적절성 평가, 회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

4)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보관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관리 및 지원

5)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의 적용 및 실행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월 단위 낮활동 계획서 작성

- 월 단위 낮 활동에 대한 일일 활동계획 수행 시 수립한 지원계획의 목표가 

적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계획,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6)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는 1년을 주기로 재수립하며, 6개월마다 해당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목표의 유지 및 변경, 새로운 목표 추가 등을 시행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의 내용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유해야 함

7) 전이계획 수립

제공기관은 수급자격 종료 기한의 최소 6개월 이전에 전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함

제공기관은 전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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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1)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24시간 개별 서비스 제공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서비스 시작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모든 

환경에서 일관되게 지원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개발 및 

운영하는 협력적 팀을 구성해야 함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예산 안에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전문위원회 활용 가능함

< 협력적 팀 구성 내용 >

구분 담당자 주요역할

제공

기관

수퍼바이저 사업관리자

- 도전행동에 대한 전반적 사례관리

- 협력적 팀 관리

- 행동지원계획 수립･관리･평가 등

실행자 제공인력
- 도전행동 업무 관련 전반적 사례관리

- 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실행자 부모 - 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전문가

행동･의료･

언어･교육･

재활 전문가 등

- 다학제적 외부 전문가로,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대한 전반적 

자문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전문자문 전문위원 - 다학제적 전문가 지원

2)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절차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위해서 다음의 단계 및 절차를 따라야 함

- (1단계) 도전행동의 우선순위 정하기

� 도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도전행동이 

무엇인지 파악



구분 행동지원계획 구성요소

선행
사건 / 배경

사건

- 예방적인 목표
- 도전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 및 배경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
- 긍정적인 선행사건 / 배경사건 도입

대체
기술

- 도전행동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대체기술 지원
- 전반적인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 지원
�교체기술：문제행동과 동일한 목적이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체 기술
�대처기술 및 인내력：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기 위한 대처 기술 및 

인내력
�일반적 기술：사회성,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을 확장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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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도전행동의 기능평가 실시

� 도전행동의 발생원인 및 기능 평가

� 도전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환경적 조건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

- (3단계) 가설 개발하기

� 특정사건과 도전행동 간 관계를 이해하고, 이용자가 도전행동을 하는 원인과 

행동이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설 세우기

- (4단계) 도전행동 지원계획 개발

� 주어진 가설에 의해 이용자의 환경 중 어떠한 측면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대체 기술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도전행동 지원계획은 예방, 교수, 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담아 작성해야 함

< 도전행동 지원계획 구성요소 >

1순위 파괴행동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롭거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가?

2순위 방해행동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가?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가?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가?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물건을 망가뜨리는가?
�효과적인 중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파괴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3순위 경미한 방해행동 

�사회적 수용을 방해하는가?
�이용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가?(파괴하지는 않음)
�그냥 둔다면 방해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구분 행동지원계획 구성요소

도전

행동에 대한 

반응

- 도전행동이 가져오는 성과를 감소시키는 방안

- 도전행동에 대한 교육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후속결과 제시

- 위기관리계획 개발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기관, 가정, 지역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고도의 방해행동을 하는 

경우 위기중재 계획 수립

�위기관리계획의 목적은 사람과 중요한 재산의 보호에 있으며, 위기관리 계획 필요 여부를 

결정 시 다음의 요소를 검토

  ※ ① 자해(자신의 몸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행위), ② 타해(타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고통, ③ 기물파손 등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관리 계획서(서식 22호)를 별도 

작성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합의 하에 물리적 개입 가능

  * 물리적 개입이란 도전행동으로 인해 이용자가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힘을 가하여 도전행동에 반응하는 방법

① 개발 전：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 파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인가?

② 개발 중

  ⓐ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 언제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가?

  ⓒ 계획 실행에 몇 명이 필요한가?

  ⓓ 위기가 끝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사인은 무엇인가?

③ 실행 후

  ⓐ 이용자를 일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

  ⓑ 위기 절차 사용은 어떻게 문서화하는가?

  ⓒ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가 필요한가?

장기적인 지원

- 장기적인 예방 및 긍정적인 성과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삶의 방식 변화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장기적인 지원계획은 (개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또는 개인별지원계획과의 연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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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도전행동 지원계획 실행, 평가, 수정하기

� 행동지원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지원계획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를 높이기 위한 수정 방법을 찾아서 지원함

� 목표행동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목표행동의 감소와 증가에 대한 추세, 

지원방법에 대한 평가, 수정되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전략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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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기관리계획

1) 위기관리계획 수립

위기관리계획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전략과 절차를 준비해두어야 함

- 도전행동으로 위험 최소화

-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보장 

-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갈등예방

-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 

이용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를 입히거나 귀한 자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경우 앞서 계획된 반응중재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위기관리계획은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 필요함 

2) 위기관리계획 필요요건

(사전예방 및 준비성)

-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개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촉발 요인, 경고 신호,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줄이는 예방 전략 수립(예：조용한 환경 제공, 의사소통 보조 도구 사용, 

정기적인 심리적 지원 등)

(효율적인 대응전략)

-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절차 포함

- 단계별 대처 방안, 필요한 도구 및 자원(예：진정 기술, 응급 지원 연락처) 등이 준비

- 대응 전략은 대상자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 지향 

(사후 평가 및 복구계획)

- 위기 상황 이후 복구와 개선을 위한 단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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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평가하여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하여 

재발 방지 도모

-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예：상담, 휴식 시간 제공)

<위기관리계획서 구성요소>

구분 행동지원계획 구성요소

위험상황 • 도전행동의 유형(자해, 타해, 기물파손 등) 과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 원인기록 

발생주기 • 정의된 도전행동에 대한 발생빈도기록 

필요요건 

• 절박성：본인 또는 주변이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음

• 비대체성：물리적 개입 외 행동제한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음

• 일시성：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개입 필요 

3가지 요건 충족 필수 

중재계획 

실행자 

•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종사자, 전문가, 가족 등)

- 중재계획 실행자들의 역할 명확히 기록 

- 위기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전문가, 응급서비스 등의 연락처 정보 공유 

중재절차 

및 계획 

� (전조증상 발생) 위기관리계획에 대상이 되는 도전행동에 대한 전조증상과 특성 기술 위기가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경고 신호 등 파악

  예) 불안한 움직임, 목소리가 커짐, 반복적인 행동 등 전조증상 발생 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기록

� (전조증상이 강해질 때) 행동의 특성과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기록 

� (위기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방안 기록 

  예)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감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나 도구 제공(진정음악, 휴식공간)

- 이용자와 주변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포함

- 물리적 개입 사용여부：물리적 개입이란 도전행동으로 인한 이용자가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힘을 가하여 도전행동에 반응 하는 방법

- 물리적 방법에는 약물을 사용한 제지, 도구를 사용한 제지, 신체적 제기, 격리 등이 

포함되며, 단 약물을 사용한 제지는 제한

  ☞ 물리적 개입 사용 시에는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가족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함 

� (위기 후 해결 및 진정방법) 위기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조치 내용 

기술

시행내용

평가
위기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평가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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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활동서비스 

가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원칙

1)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에 기반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함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만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행동지원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여를 전제해야 함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따라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집단활동시에도 이용자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목표를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

도전행동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의 도전행동 예방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

3) 의미있는 낮활동 기회 제공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어야 함

- 이용자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4)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활동 지향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외부기관과 

소통하여 협력관계를 맺어야 함

- 서비스의 특성상 타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을 

유의하여 함께 활동 가능

-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외부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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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파트너쉽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가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구성원도 

서비스 지원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상호협력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일상생활

훈련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신체기능유지･보장구관리･신변처리

가사활동 식사관리･가사유지관리･의복관리

금전관리 수입지출관리･통장관리･도장관리･카드관리

의사소통 의사소통방식확인･AAC(보완대체의사소통)

건강안정 안전환경구성･안전서비스관리･안전점검･식단관리 지원

취미활동

통합(체육)활동 특수체육･수영･댄스･등산･요가･볼링･탁구･스트레칭･체조 등 

요리활동 요리체험

생태활동 원예･텃밭가꾸기 등

예술활동 음악･미술･도예･사진찍기･공예품 제작 난타, 등

야외활동 전시회 관람･소풍 등

자립생활 

낮활동지원 복지시설이용･지역사회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 동호회활동

관계지원 자조모임･친구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위기대응지원･의사결정지원･자기주도역량강화지원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행동지원 도전행동지원 긍정행동지원･심리안정지원･심리정서지원･집중행동치료･스노젤렌 등

가족지원 

가족교육 부모훈련･정보제공

가족상담 가족동료상담

가족자조모임 배우자모임･부모모임･형제자매모임

휴식지원 가족힐링캠프지원･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휴식지원 

※ 위 프로그램은 예시로, 참고하여 제공기관별 적정 프로그램 구성

※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의 구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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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프로그램 환경구성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구성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실내 소독을 해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 채광, 조명 

등 적절한 조도, 난방과 냉방 등의 적절한 온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함

제공기관은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통풍과 환기가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함

제공기관은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구성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도전행동지원을 위한 구성공간 점검표를 활용하여, 공간구성을 점검할 

수 있음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의 도전행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자극이 낮은 환경배치)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각, 촉각, 움직임, 

활동, 청각 영역 등의 감각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구조화된 환경 배치) 개인 공간, 그룹 공간, 공간의 기능에 따라 활동공간을 명확히 

구조화하고, 특히 개인의 휴식이나 사생활 공간 등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안전한 환경배치) 창문이나 문, 벽 등을 안전하게 정비해야 하고, 위험한 가전도구나 

활동 도구 등은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정리하여야 함



Ⅱ

서
비
스

내
용

PART� 4.�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311

4 주거서비스 

가 주거서비스 준비 

주거공간이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용자의 생활양식 및 

취향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방의 구성, 가구 배치 등을 함께 논의하여야 함 

이용자 물품인수시, 이용자 물품 인수인계서[서식 71호] 작성하여야 함

나 주거서비스 적응기간 

이용자가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낮추고, 새로운 주거공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만 머무르거나, 이용자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적응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적응기간：최대 1개월

※ 단, 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 및 적응정도에 따라 심의가능

제공기관은 적응기간 동안 매일 이용자의 욕구, 대인관계 특성, 일상생활, 심리적 

특성, 도전행동 등을 관찰하여 기록함

- 관찰기록지[서식 26호]는 추후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서식 22호] 및 

(도전)행동지원계획서[서식 23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음

다 주거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에서도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낮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주거서비스는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되어야 함

타 이용자와의 생활공간의 공유 등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 및 

공동활동에서 서로의 방식과 의견을 존중하며 갈등요소를 조절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주거지원에서의 돌봄과 지원 유형 외에 이용자 개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추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구분 권장사항

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지원하기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 

반복적으로 격려한다.

�이용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반복적으로 격려한다.

�이용자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가 침실, 거실, 화장실 등 원래 있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신변관리를 지원한다(세면, 목욕, 면도, 머리감기, 구강케어, 손톱 및 발톱 

관리 등).

�이용자의 화장실 이용을 지원한다(용변처리 및 사용한 휴지 및 위생용품 처리 지원하기 

포함).

② 이용자의 

자립생활

능력 성장을 

지원하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성과(변화)를 달성하고,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여 본인의 일상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의 기초로 강점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이미 알려진/확인된 문제에 대해 전략과 대처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가족, 다른 서비스와 협력하여 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이해하고 또한, 서비스 과정에서 기여함으로써 이용자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자기돌봄 및 

웰빙개선을 

지원하기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보장구 사용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영양 및 수분 섭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식생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음식품을 구입하며, 식사준비 및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식물 섭취 및 음식물 관리 및 조리와 관련된 공간 및 도구의 청결 및 위생관리를 

지원 한다.

�주거공간 내에서 사용되는 정보통신장치(유무선인터넷, 전화 등), 보조공학장치 및 

관련 장비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④ 이용자의 

안전 확보, 

위험감수에 대한 

긍정적 접근, 

권리와 책임 

수행을 지원 

하기 

�이용자의 위기사정 결과 및 도전행동 등 이용자 본인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숙지한다.

�지역사회 및 주거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이용자의 도전행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및 타해 발생 포함)를 정기적 모니터링 및 위기사정을 

통해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범죄 또는 위험한 상황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범죄 및 위험한 상황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주 기간 중 이용자의 금전관리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금전 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알고 본인의 금전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주거공간 내 안전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등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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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권장사항

⑤ 이용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생활방식과 욕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가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행사 및 명절 등에 가족과 함께 

하여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이용자가 본인의 관심사 및 취미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격려한다.

⑥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주거생활에 수반되는 가사활동은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도우미 등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일상생활능력 및 가사활동 참여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사활동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직접 하기 어려운 가사활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전담 또는 이용자와 함께 수행하는 등 이용자의 기능 정도와 활동 계획에 

따라 가사활동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할 수 있다.

�주거공간에서의 가사활동은 침구 및 의복 관리 및 세탁,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 주거공간 내부 및 외부 청소 및 안전관리 등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⑦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및 서비스 이용 동의 과정에서 

이용자 및 보호자(또는 주 돌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 응급구조대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 지체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협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이용자의 건강 및 의료적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건강 및 의료적 돌봄 욕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이용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안내 및 지침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받도록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 병원에 입원한 이용자에게 병원 측에서 이용자의 보건 및 의료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병원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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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주택에서의 지원생활서비스 내용 (김미옥 외, 2023) 발췌



구분 권장사항

기본적인 

디자인 

원칙

�모든 공간은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질서가 촉진되어야 함

�복잡하고 자극이 되는 디자인은 피하고 차분하고 선명하며 질서가 있는 디자인 사용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발달장애인의 질서와 일상을 반영한 공간배치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치

�이동 공간, 각자의 개별방, 개별 안락 공간, 명확한 기능을 갖는 공간의 구성, 건물에서 

사용되는 고정장치, 부속품 및 재료의 견고화, 창틀과 유리의 안전성 고려

공동

공간

�휴식, 레크레이션, 신체운동을 위한 공동 활동 공간 개념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배치를 통해 그룹에 속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접이식 파티션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었다가 타인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주거공간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순환 경로에서 볼 수 있고 접근이 쉽게 설계

�자연채광을 밝게 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바닥은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공동 공간에 화장실 근접 배치

개인

침실

�이용자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

�도전적 행동시 심리적 안정실로서의 기능 활용

�공간의 친숙함, 예측가능성, 자신만의 공간 소유 등으로 도전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벽지 색, 바닥 색, 침대 등 가구 등을 당사자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침대 배치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한 창 활용

�안전하고 충분한 수납공간, 공개된 수납 공간보다 문이 있는 수납공간 활용 권장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특히 야간에 충분한 수면 지원을 위해 사용)

�필요한 경우 침대, 책상, 서랍장 등을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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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자를 위한 주거공간 환경 조성

이용자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구성을 위하여 아래의 권장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주거공간 권장 사항들 >



구분 권장사항

욕실 

및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

�물에 대한 자극이 높은 경우를 대비하여 방수 및 바닥 마감 관리

�수건, 세면도구 등의 고정 보관

�미끄럼 방지 및 물 온도 조절기 활용

�종사자들이 목욕 및 개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마련 필요

�비상시 외부에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개방문 사용

부엌

�음식준비, 요리하기, 식사,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

�다양한 용도의 재료와 물건들로 인해 감각적 자극이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의 

필요

�부엌의 소리, 냄새, 환경으로 인해 분리하여 배치 (특히 음식에 대한 집착 고려)

�이용자가 앉아서 음식을 함께 준비하거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배치

�제한이 접근된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와 이용자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저장하기 위한 소형 냉장고 분리 사용 권장

�표백제와 세척 제품과 같은 잠재적 위험 제품 안전하게 저장

�음식물 처리, 분리수거 안내 등 이용자를 위한 시각적 지침 제공

�화재 용기에 대한 주의：화상에 대한 위험 최소화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의 접근 용이성 확보

�공동식사를 어려워하는 이용자를 위해 분리된 테이블 사용

�칼 등의 위험 도구 등이 많기 때문에 문을 양쪽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지역사회

접근성

�지역사회의 상점 및 교통 연결을 고려한 위치 선정 중요

�지역사회의 공간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이웃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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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공간구성 고려요소(김미옥 외, 202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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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회의

1) 사례회의 개최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수시･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 (내부사례회의) 낮활동서비스 및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만으로는 서비스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례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이용자 및 보호자, 제공인력, 사업관리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관계자 참석 

※ 사례회의 진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와 이용시간 협의

2) 사례회의 내용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도전행동 지원계획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

- 사례회의 시에는 프로그램 실시결과, 도전행동 개입결과, 목표 및 개입계획 수정, 

제공 기관 이용 중 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외부 전문단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함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갈등 및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 논의 

- 제공기관 측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사례회의를 실시할 때마다 사례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후 보호자에게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례회의록을 활용하여 전달

3) 전문위원회 의뢰

내부 및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1.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대상

2.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기준

3.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절차

4.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지정관리

5.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안전관리

6.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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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제공기관

1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대상 

제공

기관

공고

⇒
심사위원

회 심사
⇒

제공기관

선정

통지

⇒ 협약 ⇒

낮활동

제공기관

지정통지

⇒

24시간

개별 1:1 서비스

제공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군･구

모니

터링

⇌
지원  

및 

협력

24시간 개별 1:1

서비스 제공기관

⇡ ⇡

5인 이상

심사위원

회 구성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 

제공기관 

선정

제공기관 

협약체결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이용자 전이지원 

종사자교육 운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 대상

1) 제공기관 선정 대상 기관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 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2) 제공기관의 명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명칭은‘기관명 (◯◯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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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유형

1) 선정 유형

24시간 1:1 지원 제공기관은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으로 선정 가능

구분 내용 

단독수행 
비영리법인에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

* 법인이 직접운영 또는 법인 산하기관 1개소 이상 운영 

컨소시엄 둘 이상의 다른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

2) 구성요건

단독수행

- 낮활동서비스 활동공간과 주거서비스 생활공간은 각각의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함 

컨소시엄

- 동일 광역단위 소재지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 운영기관 참여 가능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법인 중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필요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법인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야 함

- 참여법인은 대표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대표법인과 함께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운영관리에 있어 대표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가짐

* 대표법인

-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협약 체결 주체로서, 해당 컨소시엄의 대표성･책임성을 가짐

- 컨소시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관리

* 참여법인

- 참여법인은 사업/운영 관리에 있어 컨소시엄 대표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가짐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320

다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지원규모

제공기관 당 이용 대상자 최소 4인에서 최대 12인으로 제한

이용 대상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예시)

이용자

수

종사자 수 

관리자

(팀장)

낮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주거서비스 

제공인력
총 합계

4인 1 5 9 15

5인 1 6 11 18

6인 1 7 13 21

7인 1 8 15 24

8인 1 10 18 29

9인 1 11 20 32

10인 1 13 23 37

11인 1 14 25 40

12인 1 15 27 43

* 기본제공인력：이용자와 1:1 매칭

* 4인 기준으로 4인 추가 시 추가인력 1인 추가되며, 단, 10인부터는 추가인력 3인 추가(종사자 휴게시간 등 고려)

라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지원방식

구분 내용 

공통
- 낮활동서비스는 보조금 및 바우처 수익금 예산 배분사용

- 주거서비스는 보조금 예산 사용

단독수행 
-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간 계약 체결 

- 시･도는 비영리법인으로 예산지원 

컨소시엄 

- 비영리법인(대표기관)과 지자체 간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대표기관)으로 예산지원 

- 비영리법인(대표기관)은 비영리법인(참여기관)에 예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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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역할 

(대표법인) 컨소시엄 구성 및 공모신청서 제출,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협조,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참여법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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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기준

가 선정 주체 및 원칙

1) 선정 주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2) 선정 원칙 

공개모집 원칙

시･도는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선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

시･도는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권리 의무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선정을 받아야 함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을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돌봄서비스와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지정기간) 제공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단, 시･도의 상황에 따라 

지정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공모를 개최하여 선정

※ 재공모나 재지정의 경우 당초 제공기간 중 이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의무(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제공 거부 등)를 위반한 사실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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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기준(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

-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기존 시설 내 통합돌봄서비스 시설기준에 준하는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다 낮활동 제공기관 시설기준

1) 시설규모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함

- 1인 추가시 9.9㎡씩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함

- ‘활동공간’이란 낮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 시설공간

(활동공간)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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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 구성 원칙

-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필수(소화기, 문 잠금장치, 손 끼임 방지장치 등)

- 벽 및 기둥의 모서리에 충돌 방지용 안전장치 부착

- 주요 활동공간에 CCTV 설치

- 창문은 도난, 사고, 이탈 등의 문제행동에 대비한 보호장치 및 강화유리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편적으로 10~15cm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함

- 비상약품(밴드, 소독용품, 소화제 등) 및 간이 의료기구(혈압기, 체온계 등) 구비

- 바닥은 온돌바닥을 권고하나, 필요시 딱딱하지 않은 매트 사용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지벽 설치(벽, 바닥, 강화유리창 등)

- 이용자 개인사물함 또는 프로그램용 물품 수납공간 별도 마련

- 성인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필요 시 휠체어, 워커 등의 보장구 구비

- 조명은 밝게 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출입구나 복도는 넓게 계획함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공간 면적 6.6㎡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

-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

-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함

-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 

-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

참고 다감각 교구 활용

�청각자극：천정형 스피커 설치, 개인용 음향물품 등

�시각자극：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암막커튼, 천정형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실내조명 등 

�촉각자극：촉각자극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위한 마루형･벽면형 촉각 물품 등

(사무실)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타 서비스의 사무실과 겸용 가능함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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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기타 공간)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창고 등 

3) 시설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소방시설)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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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거공간 시설기준

1) 주거공간 확보

이용자가 해당 주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된 주택이어야 함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공간 확보 권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반주택을 임차하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제공기관 소유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활용 가능

2) 시설공간

(개인침실) 1인 1실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

(거실) 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함

(욕실 및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되어야 함

(부엌) 음식준비, 요리하기, 식사,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이어야 함

(사무 및 휴게공간) 

- 종사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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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실 등에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함 

마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인력기준

1) 인력기준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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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사업관리자가 통합돌봄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과의 겸직 불가 

- 사업관리자의 급여를 제공기관 자체예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 다른 사업 겸직가능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피성년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건강진단서 예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서식 17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http://crims.police.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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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선정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고 
및 안내

시･도
�일반인이 알도록 15일 이상 공고
- 선정기준, 선정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도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선정위원회
심사

시･도
사업담당

�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기준：재무안정성, 사업수행 역량,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 

관리체계의의 적정성 등

결정･통지
시･도

사업담당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컨설팅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시･도는 지역센터에 제공기관의 수행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을 요청
�지역센터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하여 회신

수정계획서
승인

시･도
사업담당

�시･도는 제공기관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및 보완요청
�제공기관은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
�시･도 사업담당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최종 승인

협약체결
시･도

사업담당
�시･도는 지정통지 후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시･군･구
사업담당

�협약서를 근거로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

1) 공모 및 안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 실시

<공모 계획 공고 시 포함 내용>

- 접수기간：최소 15일 이상
- 지정기간：3년 원칙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원대상사업
-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 및 선정절차
- 수행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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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심의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야 함

� (신청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시･도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통보

<신청시 제출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서식 73호]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 계획서 1부[서식 74호]

③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구비서류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정관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⑥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3)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 

불가

- (위원장)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관계공무원 

- (위원)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사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재무안정성, 사업수행 역량,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관리체계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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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당)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제공기관 선정기준(예시) >

영역 평 가 항 목 설  명 배점

수행

기관 

적합성

(30)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
-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5

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

(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

-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가? (자부담으로 주택 마련 시 가점)

10

3. 조직체계 

및 인력

-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4. 안전 관련 

대응체계

-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
5

사업

계획

타당성

(55)

5.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5

6. 사업 운영 절차

-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5

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

-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송영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5

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9.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 

-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

10

10. 종사자 관리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
10

11. 추진일정 - 월별 사업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5

예산

계획

타당성

(15)

12.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10

13.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5

총합 100

※ 시･도는 제공기관 선정기준(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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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결정･통지

- 시･도는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통보서[서식 75호]를 발급

- 시･도는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제공기관의 정보를 관할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

5)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컨설팅

시･도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하여 시･도 

담당자에게 회신

6) 수정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시･도 담당자는 제공기관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청

제공기관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수정 및 보완

시･도 담당자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 사업수행계획서 검토하여 최종 승인

7)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시･도와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협약 체결 

- (지정기간)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재지정 가능

* 다만, 지정권자는 시･도의 상황에 따라 신규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8)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지정 주체：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대상：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정･통지

- (시･도)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을 지정한 후에 해당기관과 시･군･구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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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제공기관 지정서[서식 76호]를 발급

- (시･군･구)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제공기관의 정보를 관련 내용을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안내

지정 유효기간：24시간 개별 지정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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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지정관리

가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정보관리

1) 제공기관 정보 신규등록

시･도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신규 선정된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정보를 전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

2) 제공기관 정보 변경등록

시･도 담당자는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공기관 정보 변경 

나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법인 또는 제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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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안전관리

가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1) 안전교육 실시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함

- (예방교육) 제공기관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 예방교육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신호 및 보행안전

자동차 안전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수칙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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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환경의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제공기관 내 안전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등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함

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관리 조치 

1)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제공기관은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인력, 보호자(가족 등), 활동지원사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보호자(가족 등)에게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적 및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동의서[서식 

19호]를 작성하여야 함 

2) 사고보험 가입

이용자와 종사자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구비하여야 함

<보험 가입 예시>

- 시설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제공인력에 대한 직업상 부상, 부상에 의한 

재활비용보장, 사망 시 보상, 그 밖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
- 종사자
�상해보험(상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 이용자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338

3) 비상시 대응요령 비치

제공기관은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참고할 수 있는 비상시 대응요령을 

작성하여 제공인력에게 배부하고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

- 비상시 대응요령에는 인근 병･의원의 위치와 연락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응물품의 목록과 개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함

<비상시 대응요령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비상연락망

�인근 병･의원의 위치와 거리 및 연락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인근 소방서의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 비상물품

�비상물품의 목록과 개수, 비치 장소

- 의료 정보

�대상자별로 유의하여야 할 의료적 정보(혈액형, 기저질환 유무, 복용중인 처방약물의 용량 및 

용법, 기타 알아야 할 정보)

  * 비상시 대응요령 중 개인의 연락처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중에 공개되었거나 

기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비치하여서는 아니됨

다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대응)시 원칙

제공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원 

연락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호자(가족 등)의 ‘협조와 의무’와 제공기관･종사자의‘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을 숙지

도전행동의 대응 방법은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물리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보호자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음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시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함

- (24시간형)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 작성시, 도전적 행동에 개입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용인, 보호자(가족 등), 제공기관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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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신체적 개입이 이뤄졌다면, 제공기관은 보호자(가족 

등)에게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개입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상호 

인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라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대응체계

1) 보고대상

제공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사건･사고

- 중상(전치 3주)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 전치 3주 이내의 인적 피해가 매우 적은 단순사고는 월별 보고에 포함

2) 사고대응체계

(사고보고)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시･군･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 

등 구두로 1차 보고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서식 29호]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내용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하며,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고대응)

- 제공기관은 사고 발생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응급에 필요한 조치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고조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사고발생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사고 발생 원인,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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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후관리)

- 제공기관은 월별 사업실적 제출시, 사고자 치료현황 및 보험 청구 등에 대한 

사고처리 결과 제출 

- 안전사고 발생 후 필요 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가능 

(총괄관리) 보건복지부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통합돌봄 사고보고체계 >

진행 단계 수행 업무 업무 수행

사고 발생

사고보고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공기관 →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제공기관 장

�지자체 담당자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사고대응
�안전 및 응급에 필요한 조치 

�사고피해 확대 방지 조치 
�제공기관 장

사고조사

�사고원인 규명 및 경위 파악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인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 면담 등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제공기관 안전 준수사항 안내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사후관리

�사고자 치료지원 및 보험 청구 

�사고 처리 결과 보고 

�필요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제공기관 장

�지역센터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총괄관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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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1) 이용자(당사자/보호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가능함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함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 등은 기록, 보관하여야 함

2) 종사자 인권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

종사자 인권교육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행동 지원 등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며,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 등은 기록, 보관하여야 함





서비스 종사자

1. 종사자 채용

2. 종사자 배치 및 관리

3. 종사자 지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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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서비스� 종사자

1 종사자 채용

가 근로계약 체결

1) 결격사유 확인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146

2) 근로계약 체결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사업주)과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표기해야 함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이전에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종사자 보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인력은 4급 이상으로 하며, 호봉은 제공기관 내에서 획정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준 적용 가능

- 단,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직급은 심의 가능하며 해당 기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예) 제공인력 3급 기준으로 호봉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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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며, 매월 전문수당 50,000원 지급

-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급해야 함

※ 단, 지자체나 법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당 등 추가 지급 가능함

- 종사자 호봉획정 시 각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별도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직급별 지원기준 이외의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 본 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활용하여 채용할 수 있음

사업관리자와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3의 유사경력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력환산율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

다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제공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제공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 내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종사자들이 서비스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문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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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배치 및 관리

가 주요업무

1) 낮활동서비스 종사자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사업관리자

�사업총괄 및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관리･지도･슈퍼비전 (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 (24시간형)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 이용자 낮활동서비스 제공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제공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인력별 업무심의 및 전문인력, 보조인력 등 추가 채용 가능

※ 1명의 사업관리자가 낮활동 및 주거서비스 모두 관리 가능

2) 주거서비스 종사자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사업관리자

�사업총괄 및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관리･지도･슈퍼비전 (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 이용자 주거서비스 제공(일상생활지원 등)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제공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인력별 업무심의 및 보조인력 채용 가능

※ 1명의 사업관리자가 낮활동 및 주거서비스 모두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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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사자 배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사업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함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인력등록

※ 단, 불가피하게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주거서비스) 2조 2교대를 원칙으로 근무배치하며, 예산 운영에 따라 3조 3교대로 

운영 가능

-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교대시간이 겹치게 배치 가능

다 대체인력 배치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이 연차, 공가, 병가 등으로 부재한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진행의 공백 없이 배치

대체인력의 자격은 제공인력 자격 요건에 준하며,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를 우선 

배치

제공인력이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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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사자 정보관리 

1) 정보 작성 및 관리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력, 근무 현황, 고용 실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규･변경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매월 작성･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인사 변동 사항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 정보 제출 및 보고 

해당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에는 [서식 30호] 월별 현황보고서 활용

- 제출 시기는 관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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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지원

가 종사자 전문수당 지급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종사자에게 매월 전문수당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단,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함

나 종사자 소진 및 스트레스 관리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소진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예방을 위해 힘쓰고, 교육,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소진예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종사자 수퍼비전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과성･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형) 개별, 집단, 외부수퍼바이저 초빙 등 

(방법) 수퍼비전 기록지, 상담기록, 사례활용, 강의, 독서, 보고서 제출 등

(기능) 

- (교육적 슈퍼비전) 통합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인 핵심지식과 기술 제공

- (행정적 슈퍼비전) 기관의 행정규정, 책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

- (지지적 슈퍼비전) 긴장관리, 사기진작, 긍정적 환류 등을 위한 과업 및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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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사자 업무지원

제공기관은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배치 또는 대체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종사자가 이용자 2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돌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집단 프로그램이 아닌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1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정원 10인 경우 1:1 매칭과 종사자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 13명 

이상을 제공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마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제공기관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 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2. 이용자 모니터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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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관리� 및� 감독

1 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가 개요

(점검시행) 지자체의 장은 제공기관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운용을 도모

(점검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지도와 감독), 

제40조(보고와 검사)

(점검방법)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자체 계획에 의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점검사항)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및 그 밖에 현장점검단이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나 세부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해야 함

점검 항목(예시)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시설･운영) 공간 활용 및 위생관리, 이용자 안전 등 제공기관 운영 관련 사항 

- (인력기준 준수) 제공인력의 자격 여부, 급여지급 적정성 및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 (대상자 관리) 이용자 권리 및 안전 보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참여기회 보장 여부 등 

-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의 안정성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 (회계 관리)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등

- 기타 제공기관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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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정에서 제공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하여 신속하게 24시간 개별 

서비스 계획을 보완하거나 추후 서비스 계획 시 반영하도록 안내함

점검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점검 중 우수사례가 확인될 경우, 성과 사례를 공유하여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인에 

힘씀

조사 및 분석방법

-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기관별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제출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 점검 결과지를 수합하여 제공기관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제안

-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다 점검조치사항

시･도는 선정된 제공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시･도는 해당 제공기관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른 제공기관으로의 연계나 제공기관 신규 

선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공기관 내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지자체의 장은 주무관청을 통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거나, 인권전문기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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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모니터링 

(목적)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형태, 욕구의 변화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도출함

(조사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기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사내용) 이용실태, 이용관련 항목별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측정

- 조사 시에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 그림이나 사진, 관련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조사시기) 매년 4분기 중 (연 1회)

※ 제공기관 모니터링과 동시 실시 가능

(조사 및 분석방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지를 수합하여 이용자의 욕구 및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제안

-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인권침해 예방조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 인권침해 발생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치절차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 인권침해 정황 발견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내용 확인

② 상담결과에 따라 권익옹호팀에 사실 확인 조사 의뢰 요청

③ 권익옹호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현장조사 진행

④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고발 요청하여 시･군･구에서 고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바우처 지급 및 이용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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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사업안내 p.173 참조



보조금 예산의 운용

1. 기본 원칙

2. 보조금 예산교부

3. 보조금 예산집행

4. 보조금 정산 및 반환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Ⅶ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358

Ⅵ 보조금� 예산의� 운용

1 기본 원칙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 

예산 활용 및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보조금 예산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산 교부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정부, 지자체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모든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를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진행

참고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등 모든 업무를 e나라도움에서 처리

- 정부의 국고보조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2017년부터 

개통 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공기관은 모든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를 숙지하여 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 관리단：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 회원가입, 정보수정, 국고보조금 집행, 정산 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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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예산집행

가 보조금 집행원칙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제공기관은 예산을 타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

< 통합돌봄서비스 보조금 지출항목 >

구분 세목 세세목

인건비

보수

� 종사자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 「근로기준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안내」 

Ⅳ. 서비스 종사자 내용 준수하여 인건비 집행

기타 인건비

�대체 인력 및 송영 인력 인건비

- 기본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등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비

�지역사회시설 대관료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활동 체험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행비

�프로그램 관련 비품 구입비

�프로그램 진행시 간식비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통비

�기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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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항목과 관련한 예산사용은 지자체 협의하여 지출

※ 자본 형성의 목적을 가진 예산 집행 불가(예：건물 증축 등 자산 취득 목적의 집행)

단,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기관 내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등 공간개선비 집행 가능

※ 임대 계약 체결시 보증금에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 임대계약서에 보조금과 자부담 분을 함께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 종료시(갱신시 제외) 임차보증금 중 보조금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임차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한 임차료 회수 장치 

마련을 권장함

구분 세목 세세목

운영비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차량 임차료 및 리스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공간개선비 �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공간마련을 위한 공간개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통신료 등 회선 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급량비 �주식비, 주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

국내여비 �국내 출장 경비 등

종사자 

지원비 

�제공인력 교육 및 연수비 

�제공인력 법률상담비, 심리상담비 

�제공인력 치료비 등

기타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기관간판, 홍보용 물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구입 및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주차료, 통행료 등)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비

� CCTV 설치비

�기타 기관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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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회계관리

1)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제공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설 사용

제공기관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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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7)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8)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아래 업종에는 보조금 사용 불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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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금은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라 보조금 전용

중대한 전용사유 발생시 전용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보조금 전용 가능

지침에 준하여 집행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함

마 기타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는 제공기관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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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정산 및 반환

가 보조사업의 정산

제공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지자체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정산보고서의 검증

관련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1억 원 이상인 제공기관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

지자체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을 반납 받아야 함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해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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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마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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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조금의 이월 등

제공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해 보건복지부(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사 자료보관

보조사업자(제공기관)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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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제공기관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교부 

결정의 취소 가능

- 교부결정 취소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 등의 결정은 취소권자가 사안별로 

판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교부결정 취소권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해당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함

- 해당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제출 가능

* 보조금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 결정

-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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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의 반환

(반환 명령) 지자체의 장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함

-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

-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완료

- 이자 계산 시 기산일부터 반환명령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산정 

(보조금 환수) 지자체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해야 함

* 전부 또는 일부의 판단기준은 교부결정 취소 시 판단기준과 유사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사전통지) 지자체의 장 등은 반환명령 및 환수 전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예상 반환액 등 관련사항을 사전통지 해야 함

- 해당 보조사업자는 반환명령 및 환수 처분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제출 가능

* 보조금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 결정

(반환명령 통지) 반환명령 또는 환수조치 시에는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 등의 내용을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등은 반환 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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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2)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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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수익금

예산의 운용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제공기관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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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바우처� 수익금� 예산의� 운용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가 급여비용 지급 등 업무의 위탁

1) 위탁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2) 위탁업무 수행 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위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4) 업무위탁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등을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5) 예탁 및 비용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로부터 급여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급여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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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급여 대상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급여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시･도 및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변경사항 포함)

�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급여 대상자별 바우처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계좌관리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급여 비용 지급, 환수, 과오반납 등

�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나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교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 1회 지정계좌를 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화면에서 시･군･구별 지정계좌 확인이 가능

※ 예탁계좌의 예금주는 ‘지자체명+사업명’으로 부여(예：서울종로구최중증)  

※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처리

- 예산확정 후 즉시 1차분을 예탁하고, 예탁 후에는 국비 및 시･도비 교부 시기 

및 급여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급여 비용이 

지급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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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급여 비용 지급 일정 >

구  분 급여 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10일 15일

2차 매월 11일~20일 25일

3차 매월 21일~말일 다음달 5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예탁금현황조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특별자치시･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

단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확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및 환급가능금액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환급계좌 확인

공문발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환급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환급요청금액 및 환급계좌 명시)

수시환급 신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수시환급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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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

단계 주체 업무내용

오예탁 

사업명, 

오예탁 

내역확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오입금일자, 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

출금조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업무처리 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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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가 비용 청구

1) 청구기관：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 청구 및 결제 원칙

제공기관은 ‘결제 단말기(전용 단말기, 결제폰)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청구

* 이용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제공기관이 아닌 타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시 통합돌봄서비스 

급여비용은 이용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해야 함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후 당일 제공한 서비스 시간만큼 급여비용으로 청구

- 24시간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출석률(총 급여시간 대비)과 관계없이, 해당 월 

바우처 비용 전액(100%) 청구 가능

※ 매월 마지막 영업일 결제 원칙(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예외적으로 매월 마지막 영업일 

결제가 어려운 경우, 매월 마지막 5일의 영업일 동안 결제 가능. 인정결제 기간 외 인정결제 불가

바우처 카드 단순 미소지, 바우처 카드 미발급, 바우처 생성 오류, 해당 월에 미결제 

등으로 인한 월말 바우처 결제 미진행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한 “예외지급청구” 가능

나 비용의 지급

(정기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

※ 다만,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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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 상시 지급 일정 (예시) >

정기지급일 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18일

25일 26일 27~29일

5일 7일 8~1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잔액이 부족한 시･군･구의 사업비 예탁이 지연되는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급여 비용을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한 계좌에 한해 급여 비용을 지급

- 제공기관이 급여 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로 계좌 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면 변경 가능

※ 급여비용 지급계좌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급여 비용 지급내역 및 예탁 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시･군･구는 급여비용 정기지급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예탁 마감일 이전에 사업비 예탁 필요

※ 예탁 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예탁금 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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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의 정산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급여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정산조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통보

- 시･군･구：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2)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 (결산 시)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 

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3)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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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제공인력의 과･오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시, 인정결제 금액이 있을 경우 인정결제 금액도 함께 과･오 청구 반납 됨

※ 인정결제 단독으로 과･오결제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직전 정상(소급)결제 건과 함께 반납 필요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 (과･오반납 승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 

- (과･오반납 비용 차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건을 반납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의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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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당이득 차감지급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 징수 절차

- (차감지급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부당이득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차감지급을 요청

※ 전년도 부당이득 징수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집행은 불가하며,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을 요청

- (차감지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 (차감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차감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을 요청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19일 차감지금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부당이득으로 인한 서비스 환수 시, 인정결제가 있을 경우 인정결제 내역 먼저 서비스 환수신청 

후 서비스결제 금액 환수신청

-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환수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차감지급관리 》 차감지급현황조회

바 예외 지급

1) 개요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 이용(제공) 후 부득이한 사유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처리

※ 바우처 카드 미소지, 바우처 카드 미발급, 바우처 생성 오류, 해당 월에 미결제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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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지급 청구 대상 >

구분 지급사유 증빙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인정

(잔량체크)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사유발생월 당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월별 

활동기록지

� 서비스 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2) 청구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예외지급 업무 프로세스

① 청구서류 제출 및

시스템 등록

(제공기관 ⇒ 시･군･구)

② 청구서류 심사 및

시스템 승인

(시･군･구)

③ 시･군･구 승인내역

비용지급

(정보원 ⇒ 제공기관)

매월 1일~말일 매월 1일~말일 매월 26일

시･군･구청장 인정

-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날짜가 ’21.4.20.일 경우, 서비스 제공일자가 ’21.1.21~4.20.인 건만 청구 가능

- (신청기간) 매월 1일~말일(단, 최초신청시작일은 2월 1일 예정)

-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25일까지 승인된 건에 한해 매월 26일 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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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예시) >

제공기관명 사업자번호 대상자
주민

번호
사업유형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일자
청구금액

청구

사유

증빙

서류

○○

복지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최중증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BDG003)

주간활동

2025.3.6.

74,790원

(3시간)

자격만료

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2025.3.7.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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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기관의 예산집행

1) 예산집행 원칙

바우처 수입은 위탁기관의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금액 보충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따라서 바우처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타 재원보다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바우처 수입에 대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함

제공기관은 예산을 타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프로그램 진행비)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전월 바우처 수입의 10% 이상을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출 

※ 미사용 금액은 별도의 이월관리(이월계획서 작성 등)를 통해 해당 연도 내에서 이월하여 활용 

가능

(자부담) 점심식사, 송영 등의 경우 이용자 자부담으로 제공 가능. 단, 이용자 자부담 

발생 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은 아래 수익금 지출 가능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예산 

집행

2) 수익금 지출가능 항목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사업비)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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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서비스 수익금 지출항목 >

구분 세목 세세목

인건비

보수
� 종사자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기타 인건비

� 대체 인력 및 송영 인력 인건비
- 기본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등

사업비
프로그램
진행비

� 강사비
� 지역사회시설 대관료
�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 활동 체험비
�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행비
� 프로그램 관련 비품 구입비
� 프로그램 진행시 간식비
�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통비
� 기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

관리운영비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 차량 임차료 및 리스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통신료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차량비 등
� 기관 송영차량 유지비
� 기관 송영차량 유류비
� 기관 송영차량 용품비 등

급량비 � 주식비, 주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

국내여비 � 국내 출장 경비 등

종사자 
지원비 

� 제공인력 교육 및 연수비 
� 제공인력 법률상담비, 심리상담비 
� 제공인력 치료비 등

공간개선비
� 시설 개보수비 
� 심신안정실 리모델링비 등
� CCTV 설치비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기관간판, 홍보용 물품 등)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비품 구입 및 수선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주차료, 통행료 등)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비
� 기타 기관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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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휴업･폐업 신고서 464

서식 48
제공기관 

휴폐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서 465

서식 49
제공기관 

휴폐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467

서식 50
제공기관 

휴폐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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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주간� 개별� 1:1

번호 구분 서 식 명 페이지

서식 51 이용자 배치 주간 개별 1:1 대상자 배치통보서 470

서식 52 이용자 배치 주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471

서식 53 서비스 계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472

서식 54 서비스 계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75

서식 55 서비스 제공 주간 개별형 월별 활동계획서 476

서식 56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공모 양식(예시) 477

서식 57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481

서식 58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개서 482

서식 59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483

서식 60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484

서식 61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제공기관 지정통보서 485

서식 62 서비스 제공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예시)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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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24시간� 개별� 1:1

번호 구분 서 식 명 페이지

서식 63 이용자 배치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배치통보서 488

서식 64 이용자 배치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489

서식 65 서비스 계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490

서식 66 서비스 계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93

서식 67 서비스 제공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494

서식 68 서비스 제공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 495

서식 69 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 제공일지 496

서식 70 서비스 제공 종사자 인수인계서 497

서식 71 서비스 제공 이용자 물품 인수인계서 499

서식 72
제공기관 

선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지정 공모 양식(예시) 500

서식 73
제공기관 

선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506

서식 74
제공기관 

선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사업수행 계획서 508

서식 75
제공기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통보서 519

서식 76
제공기관 

지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제공기관 지정서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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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참고� 서식

번호 구분 별 첨 명 페이지

별첨 1 도전행동 도전행동 관찰 기록지(예시) 522

별첨 2 도전행동 도전행동 종합사정표(예시) 523

별첨 3 도전행동 도전행동 지원을 위한 구성공간 점검표(예시) 524

별첨 4 제공기관 안전관리교육 결과보고서(예시) 526

별첨 5 제공기관 안전점검표(예시) 527

별첨 6 제공인력 종사자 근무기록표(예시) 530

별첨 7 제공인력 종사자 근무배치표(예시) 531

별첨 8 제공인력 (내부/통합)사례회의록(예시) 532

별첨 9 제공인력 수퍼비전 계획서(예시) 533

별첨 10 제공인력 수퍼비전 기록지(예시) 534

별첨 11 제공인력 수퍼비전 평가서(예시) 535

별첨 12 서비스 서비스 종결보고서(예시) 536

별첨 13 서비스 서비스 전이계획서(예시)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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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2쪽 중 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구분    □ 신규 신청    □ 갱신 신청    □ 변경 신청    □ 재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제출처 서비스 내용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
발달장애인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중복장애

희망유형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 주간 그룹 1:1       (      순위)    
   [   ] 주간 개별 1:1       (      순위)   
   [   ] 24시간 개별 1:1     (      순위) 

※ 희망유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 유형만 선택가능하며, 중복선택하는 경우, 우선순위 작성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점수 및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의 수급유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재신청 
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제공받는자：한국장애인개발원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이용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정도, 연락처, 주소, 가족사항, 기타 제공 목적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공 목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에 관한 업무, 서비스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등 통합돌봄서비스 운영･관리 업무수행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달성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5.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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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2쪽)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제출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동의서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및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있는 경우만 제출)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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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공통)]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3호) [1면]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 대상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만 14세 미만 아동, 만 75세 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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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공통)]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신협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하나은행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카드 [  ] kb국민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만 19세 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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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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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공통)]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동의서(대리 신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동의서

○ 신청 대상자(발달장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 대리인(보호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상기 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대상자(발달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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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 >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원받을 경우 급여가 환수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 및 조사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유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
유형

□ 지적 □ 자폐성

희망유형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    순위)

□ 주간 개별형 1:1 지원서비스  (    순위)

□ 주간 그룹형 1:1 지원서비스  (   순위) 
□ 중복 장애 ( 해당 장애명 )

연락처
집

(휴대전화)

지원제외
대상확인

□ 해당 있음(해당되는 영역에 √표시)  □ 해당 없음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⑩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결정･통보 전까지는 기존 이용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함)

  ※ 단, ①,② 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불가 

가구유형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 차상위가구    
□ 독거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 다장애인(2인 이상) 가구   □ 형제자매가구 
□ 장기투병(암등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가족 동반가구   □ 기타 가구

타서비스
이용정도

<공공서비스>
□ 있음 (  이용서비스명    ,   이용정도(주 ㅇ회, ㅇㅇ시간 참여 중)    )
□ 없음

<민간서비스>
□ 있음 (  이용서비스명    ,   이용정도(주 ㅇ회, ㅇㅇ시간 참여 중)    )
□ 없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 위 서비스 신청이력 없음

기타
상담내용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점수 및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의 수급유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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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도전행동 0~40점

의사소통능력 0~10점

소계 0~70점

Ⅱ. 지원 필요도

(10점)

개인특성

(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

(7점)
가정내 보호체계 0점~7점

소계 0~10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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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 제공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연락처, 주소 등 기타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목적 달성 후 3년간 보유･이용하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모두 정확하게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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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공통)]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활용 동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적절성 및

유형 판정 심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진･영상물 촬영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촬영사항 : 서비스 대상자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

2. 활용목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유형판정 등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어떠한 경우에도 활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

3. 활 용 처: 지자체(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심의위원회   

4. 활용기간: 수집한 정보의 보유 기간은 수집 목적을 달성한 시점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모두 정확하게 숙지하였으며,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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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연장 안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연장 안내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 귀하

  ◇ 귀하께서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하신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통지 시점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종  류 □ 수급자격 신청 □ 수급유형 변경 □ 이의신청

신  청  일  자

결과통지예정일

조  정  사  유

20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사항 연락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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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 등] 통지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 등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내용

결정여부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

서비스 유형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일

유효기간

귀하가 신청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조사･심의 결과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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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문
[서식 1호]

[서식 2호]

1. 최증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종 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통합돌봄서비스서비스 제공기관은 www.broso.or.kr(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절차 및 수급자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지원대상 ※ 결정통지 받은 서비스 유형만 이용 가능

서비스 

주요내용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주말･공휴일은 휴무

▪(주간) 10:00~17:00

   *주말･공휴일은 휴무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주말･공휴일은 휴무

서비스 

이용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용자 배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용자 배치 

이용자-제공기관 간 

계약 체결

서비스

유효기간

3년 3년 3년

* 2회(회당 1년) 연장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 2회(회당 1년) 연장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가능
* 재조사 후 갱신가능

본인부담금
없음

* 식비, 송영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관
련
서
식

부록.� 관련서식

405

[서식 10호(공통)]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결정(적합/대상제외)    □ 변경(적합/부적합)   

□ 부정수급결정          □ 기타

처 분 이  있 음 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 분 통 지 를  받 은  경 우

통 지 를  받 은  연 월 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항

이 의 신 청  취 지  및  사 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1. 통합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406

[서식 11호(공통)] 이의신청결정서

이 의 신 청 결 정 서 

○ 신청 대상자(발달장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 대리인(보호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 원 처분요지: 

○ 이의신청 취지: 

○ 결정내용: 

○ 결정이유: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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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

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유 형

1. 가족･친족･그 밖의 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통합돌봄

서비스 종류 
유 형 [  ]24시간 개별 1:1지원  [  ]주간 개별형 1:1 지원  [  ]주간 그룹형 1:1 지원

통합돌봄서비스 급여

중지신청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통합돌봄서비스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① 통합돌봄서비스 급여 수급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합돌봄서비스급여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중지신청을 지연하여 통합돌봄서비스급여를 받은 때에는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조치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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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신청서

신청교육
통합돌봄서비스(대면) □

통합돌봄서비스(온라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제공기관명

아이디 비밀번호

자격구분 □  시설장    □  사업관리자   □  제공인력    □ 기타   (         )

교육감면

대상자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중, 통합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과목명: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감면

시간
□ (        ) 시간

2. 신청과목

과목명

□ □

□ □

□ □

□ □

제출서류
(공통) 교육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수집 및 제공 동의서 1부

(교육감면 대상자) 교육수료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귀중

excel 서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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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호(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역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종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종사자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운용을 위한 대상자관리, 자격관리, 만족도 조사 업무 

수행, 증명서발급(교육수료증) 등에 활용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 서비스, 교육, 채용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기타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사업 관련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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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집합교육 확인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집합교육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통합돌봄서비스 집합교육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아  래  ⁃ 

1. 집합교육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총 5일, 30시간)

2. 집합교육분야 : □ 기초교육   □ 심화교육

3. 이 수 과 목 : 총 00과목 이수 

4. 이 수 시 간 : 총 00시간 이수

과목명

□

□

□

□

□

년    월    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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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교육 수료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교육 수료증

   수료번호: ○○(지역약어)-○○○○(연도)-○○(월)-○○(순번)

성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통합돌봄서비스 교육 수료증을 발급

합니다.

-  아  래  -

1. 온라인 교육 이수시간 : 00시간

2. 온라인 교육 감면시간 : 00시간

3. 집합교육 이수시간 : 00시간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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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공통)] 범죄경력조회서 요청서

■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3.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요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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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연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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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호(공통)]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 제공자 제공인력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5. 개인정보의 처리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항

6.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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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호(공통)] 응급처치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성 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와 사업 제공기관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응급처치 절차 >

1.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보호자께 연락합니다.

              (이 름)              (시간/기간)              (전화번호)

    보호자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보호자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2. 보호자와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께서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의료기관으로 응급 수송 할 것입니다.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선택)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 종류

번호

병원(병원 명과 전화번호 기재)

의사

(관계) (이 름)           (전화번호)

본인(보호자)과의 관계： 친구 홍길동    은(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인(보호자)과의 관계：          은(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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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호(공통)] 투약의뢰서(예시)

투약의뢰서

이용자의 복용 약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이용자명 생년월일

증상
약의

종류

투약

용량

투약  

방법

보관

방법
투약시간

비고

(특이사항)

□ 실온

□ 냉장

□ 오전(        )

□ 점심(        )

□ 오후(        )

□ 저녁(        )

년      월     일

                                의뢰자(보호자) :             (인)

※ 단, 투약으로 인한 책임은 의뢰자(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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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호(공통)] 이용자 정보제공지(예시)

이용자 정보제공지(예시)

접수번호 면담일시

작성일 면담장소

작성자
면담 

참여자

[  ] 본인 [  ] 가족 [  ] 후견인

[  ] 담당복지 공무원 [  ] 기타(     )

1. 기본정보 

성 명 성 별

[  ] 남자    [  ]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생활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조건부 수급자 포함) [  ]일반

  [  ] 기타(의료보호, 유공자,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등：(         )

장애유형

  [  ] 장애등록 (장애명：        )

  [  ] 중복장애 (장애명：        )

진단일자 진단기관

가구형태

  [  ] 부모가구  [  ] 한부모 가구  [  ] 조손 가구  [  ] 다문화  [  ] 독거가구  [  ] 기타( )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연락처 기타

가족력 

(출생 이후 성장발달 / 가족관계 상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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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  ] 질환:  예) 알레르기, 두통, 뇌전증, 위장질환, 치통 등

  [  ] 외상: 

  [  ] 중독: 

  [  ] 수면상태: 

  [  ] 시각문제: 

  [  ] 청각문제: 

  [  ] 기타 (그 외 건강 및 신체상태) :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상태 

  [  ] 복용약물:

  [  ] 복용내용 및 용량:

  [  ] 처방 방법:  ▢ 당사자가 직접 방문후 처방   ▢ 당사자 외 사람이 대신 방문후 처방 

  [  ] 정기진료 병원 (병원명:            진료내용:              검진기간:               )

  [  ] 병원입원 경험 (횟수:              기간:                  입원사유:              )

  [  ] 약물조절

잘된다 보통이다 어렵다

약물복용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

약물심의에 대한 의사와의 소통

약물심의에 대한 기관 내 소통

약물심의 후 증상조절

약물복용을 통한 도전행동 조절

교육 및 치료이력 

학교명(기관명) 교육기간(이용기간) 교육 및 치료 내용

(기타: 교육(치료)환경, 적응정도,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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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 관련

⍌ 당사자의 일상생활의 도움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완전도움 부분도움 혼자가능 안함

실내이동

실외이동

식사

대소변

착탈의

세수/양치

샤워/목욕

수면/기상

⍌ 당사자의 일주일 일과는 어떤가요?

시간대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당사자의 하루 일과에서 기분이 더 좋을 때와 나쁠 때는 언제인가요?

⍌ 당사자가 즐겨하는 활동과 대상물은 무엇인가요?

  ▢ 좋아하는 활동(놀이): 

  ▢ 좋아하는 음식: 

  ▢ 좋아하는 사람: 

  ▢ 좋아하는 사물: 

  ▢ 좋아하는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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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관련 

⍌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가족, 친구, 친인척, 이웃, 활동지원사 등)

⍌ 당사자가 함께 어울리고 싶은/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 당사자의 새로운 생활기술 습득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 보기   ▢듣기   ▢탐색   ▢모방   ▢반복 

   ▢ 세부내용:

⍌ 새로운 장소, 상황, 요구 등에 대한 적응은 어떤가요?

⍌ 편안해 하는 환경(공간) / 피해야 하는 환경(공간)은 무엇인가요?

⍌ 집착하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이 있나요?

표현언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또는 문장을 적어 주세요.)

수용언어
▢일상생활의 간단한 지시  ▢일상단어  ▢간단한 문장  ▢문단이상의 글/말 

(말과 지시어를 이해하는 정도 -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감정표현
(기쁜 것, 싫은 것,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표현방식

▢안함  ▢울기  ▢소리지르기  ▢표정  ▢몸짓  ▢옹알이  ▢AAC기기  ▢단어나열  

▢문장구사  ▢글

기타언어

문제

▢조음문제 ▢구강기관문제 ▢말더듬 ▢음성이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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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 및 심리영역 관련 

5. 기타 이용자 관련하여 제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대상자 특성 및 욕구 등에 따라 질문 항목 추가 가능

감정상태는 주로 

어떤 편인가요?

▢ 안정되어 있다. 

▢ 하루에 2-3번 감정의 갑작스럽게 변하지만 금방 괜찮아진다. 

▢ 하루에 감정변화가 많은 편으로 달래기 어렵다. 

▢ 순간순간 감정이 변화하여 대처가 어렵다. 

▢ 기타 

특이한 감각 

문제가 있나요? 

(예: 위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을 심하게 반복한다. 특정 옷을 너무 싫어한다. 

편식이 너무 심하다. 음식 냄새를 맡고 먹지를 않는다. 높은 곳을 매우 두려워

한다 등)

가장 염려되는 

도전행동은 

무엇인가요?

(추가 가능)

▢ 촉발 요인:  

▢ 전조 증상: 

▢ 행동의 형태: 

▢ 발생 시간대/활동:

▢ 발생의 빈도: 하루 / 한주 / 한달 중  (       ) 가량

▢ 발생의 지속시간: 1회 발생 시 (     ) 가량 지속 

▢ 피해의 정도

도전행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의 정보

▢ 언제:

▢ 어디서:

▢ 누구와:

▢ 무엇을 할 때:

그동안 사용

해봤던 

지원전략과 

결과가 

어떠했는지 

적어주세요  

성공적인 지원전략 결과

- 도전행동의 감소

- 대체행동의 증가

효과적이지 못했던 지원전략 결과

- 도전행동의 증가 

- 도전행동의 유지

관련자 관련 

▢ 긍정적 행동지원 전반적 개념을 알고 있다. 

▢ 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장애인의 행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원리를 알고 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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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호(공통)]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평가서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평가서(예시)
결
재

담당 시설장

이용자 김00 주 담당자 이00

서비스기간 2024.6.1. ~ 2024.12.31

계획일자 평가일자 

1. 주요 욕구(바램, 기대)

당사자 

가족

2. 현재 상황

1) 강점 

- 개인적 강점: 의사소통, 신체 및 운동기능, 취미 및 여가활동,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활동 등

2) 관심 및 선호

3) 자원(가족체계, 사회적체계 등 환경차원의 자원)

4) 우선적 지원 필요한 내용

5)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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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및 지원계획

1) 목표

우선
순위

영역 장기 목표(1년목표) 단기 목표(3~6개월 목표)

1
건강

일상생활
취미여가

2

3

2) 목표 실행방안

1)

2)

3)

3) 목표 점검 및 평가 (평가시 작성)

목표 목표 점검 및 평가

- 6개월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
- 목표 달성정도, 재설정 여부 등 

4) 협력연계방안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아 이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별서비스지원 목표와 지원 계획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합의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협력 목표 협력자 협력 내용

보호자(가족)

활동지원사

지역발달센터

지역사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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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호(공통)] (도전)행동지원계획서

(도전)행동지원계획서(예시)
결
재

담당 시설장

이용자 김00 주 담당자 이00

서비스기간 2024.6.1. ~ 2024.12.31

계획일자 평가일자 

1. 도전행동 정의

도전행동

도전행동
기능

도전행동
가설

2. 도전행동 지원계획의 목표

목표

3. 도전행동 지원계획

선행사건/배경사건 중재
대체행동 지원

(중재방법, 지원전략 등)
후속결과 중재 협력 연계방안

4. 심각한 도전행동시 위기관리계획

- 물리적 개입 사유, 물리적 개입 방법(행위 제한, 심신안정실 분리 조치 등),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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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지원계획

- 삶의 방식 변화,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등

담당자 의견

보호자 의견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아 이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도전)행동지원 목표와 계획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합의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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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호(공통)] (도전)행동지원계획평가서

(도전)행동지원계획평가서(예시)
결
재

담당 시설장

이용자 김00 주 담당자 이00

서비스기간 2024.6.1. ~ 2024.12.31

계획일자 평가일자 

1. 기록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2. 지원계획을 잘 실행하였는가?(예방을 위해서, 교수를 위해서)

3. 어떤 전략이 적절하였는가?

4. 수정되어야 하는 전략은 있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5. 중단하여도 되는 전략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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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호(공통)] 위기관리 계획서

위기관리 계획서
결

재

담당 사업관리자 시설장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위험상황(자해, 타해, 기물파손 등)

발생주기 

필요요건

※ 3가지 요건 

충족필수 

□ 절박성 본인 또는 주변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비대체성 물리적 개입 외 행동제한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음

□ 일시성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개입 필요 

중재계획 

실행자 

중재절차 및 계획

단계 특성 
중재계획 

(실행시기, 실행자, 물리적 개입 방법,  제한 시간 등) 

전조증상 발생 

전조증상이 강해질 때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 후 해결 및 진정방법 

□ 위기관리 계획서는 도전적 행동이 ①자해(자신의 몸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행위) ②타해(타인을 향해 직접적

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고통 ③ 기물파손 등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물리적 개입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함  

□ 물리적 개입이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이용자가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힘을 가하여 도전적 행동에 반응 하는 방법임.  

- 물리적 개입에는 약물을 사용한 제지, 도구를 사용한 제지, 신체적 제지, 격리 등의 포함됨, 단, 약물을 

사용한 제지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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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과 보호자는  물리적 개입방법을 포함한 위기관기 계획에 대한  이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계획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 보호자(         )  , 제공기관(       )은 위와 같은 위기관리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해를 가졌으며 이에 위의 내용이 실행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서명)

  담당자 :                      (서명)

이용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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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호(공통)] 관찰기록지(예시)

관찰기록지(예시)

이용자 주 담당자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간 24.00.00. ~ 24.00.00. <1개월>

                                                                 [0주차]

   일과
     (활동)

관찰      
내용

(일과) 식사 낮 활동

(시간)

의사
소통
특성

행동
특성

상호
작용
특성

심리적
특성

일과
활동

참여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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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7호(공통)] 가정방문 일지(예시)

가정방문 일지(예시)

이용자 OOO 면담자
(이용자와의 관계:    )

방문일시 담당자

가정환경 구성
및 특성 

방문 시
이용자의 특성

주 상담내용

상담자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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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8호(공통)] 차량운행 일지

차량운행 일지 담당자
사업

관리자
시설장

20   년      월

차량번호 차종

통합돌봄서비스 차량운행 일지

연번 일시 탑승인원 장소 운행목적 운전원 동승자
관리자

확인
비고

1
20.10.1.

8:00~9:00
OOO외 6인

서울시 서대문구 

↔ 00센터
등원

주유

(증빙첨부)

2
20.10.1.

17:00~18:00
OOO외 8인

서울시 서대문구 

↔ 00센터
하원 -

※ 본 서식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유류 영수증 등 증빙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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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호(공통)]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

  ❏ 작성일 :    년    월    일         

결 

재

담당
사업

관리자
시설장

1)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시설장

기관유형 지정일

기관주소 연락처/이메일

이용현황 직원현황

2) 사고 개요

구분 □ 이용자 □ 종사자

상해당사자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발생 일자          년      월      일 사고발생 시간     

가족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 시간

119 신고여부 □ 안함  □ 신고함 (    시    분)

사고발생 장소
□ 프로그램실    □ 거실     □ 주방    □ 화장실    □ 차량 내부

□ 외부 활동기관(        )   □기타 (      )

사고당시

활동내용

□ 프로그램 시간       □ 휴식시간     □ 식사/간식시간

□ 목욕 및 배변시간    □ 차량이동시간(송영서비스)

□ 외부 프로그램 시간  □ 기타 (              )

상해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타박상 

□ 호흡곤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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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부위

(좌, 우 표시)

□ 머리  □ 눈( L ,R )  □ 귀( L, R ) □ 코     □ 입  

□ 목    □ 가슴       □ 등          □ 엉덩이( L, R )

□ 생식기  □ 팔( L, R ) □ 손( L, R )     □ 발( L, R )

□ 다리( L, R ) □ 기타(     )

사고원인

3) 사고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일자 시간 내용

4) 제공기관 사고 대응 조치 사항(응급처치자, 응급처치 내용 등)

응급처치자

의료기관 진료여부 □ 안함    □ 함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 외래 진료를 받음(예：진료실, 응급실)

□ 입원 ( 밤새 혹은         시간  )

응급처치 시간 응급처치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이용자 및 보호자 치료계획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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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호(공통)] 월별 현황보고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월별 현황보고서

제공기관명 ○○○○○○ (대표자:           )

현황보고기간 20○○년 ○월 1일 ~ ○월 31일

작성일 20○○년 ○월 ○일

사업 담당자 ○○○(연락처:               , E-mail:             )

○ 이용자 현황 

이용자

현황

- 서비스 이용자 수: 

- 신규 등록자 수: 

- 종결자 수: 

- 일시중지 이용자 수: 

세부

현황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서비스 

이용

계약일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여부

(○/×)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여부

(○/×)

이용/

종결/

일시중지

1 

2

3

4

○ 종사자 현황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 :

- 신규입사자 수:

- 퇴사자 수:  

세부

현황

연번 직종 이름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교육

수료

여부

(○/×)

1 

2

3

4

○ 특이사항

- 사고발생, 휴관기관 등 

*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은 각각 월말 기준 실인원으로 집계

* 종사자 현황 작성시, p.459 작성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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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호(공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결과보고서(예시)

20OO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결과보고서

○ 제공기관 정보

법인명

제공기관명 ○○○○○○ (대표자: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담당자 ○○○(연락처:               , E-mail:             )

○ 사업기간 : 20XX. 00. 00. ~ 20XX. 12. 31.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총 사업비 총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 년     0월     00일

○○○○기관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① 사업 결과보고서 1부

   ② 사업 정산보고서 1부

   ③ 기타자료(지자체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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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결과보고서

� 사업개요(요약)

법 인 명 ○○○○○○(대표자 : ○○○)

기 관 명 ○○○○○○

사 업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00년도)

사업유형 □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기간 20○○. ○○. ○○ ~ 20○○. 12. 31.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국비       천원 (   %)

지방비       천원 (   %)

자부담

사업목적 및 

목표

❍

❍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
❍ 사업 내용, 사업 추진방법, 추진 실적 등 

주요성과
❍ (사업이 국가, 기업,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추진 미흡사유 

및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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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이용자

현황

❍ 이용정원:        명

❍ 이용현원:        명

❍성별 이용자 현황

남성 여성

명 

❍연령별 이용자 현황

만 19세 

미만

만 20세

~ 만 29세

만 30세

~ 만 39세

만 40세

~ 만 49세

만 50세

~ 만 60세

만 60세 

이상

명 

❍장애별 이용자 현황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복장애

명 

퇴소자

현황

❍ 퇴소인원:        명

종사자

현황

❍ 사업관리자:      명

❍ 제공인력:        명

- 성별 제공인력 현황

남성 여성

명 

- 연령대별 제공인력 현황

만 19세 

미만

만 20세

~ 만 29세

만 30세

~ 만 39세

만 40세

~ 만 49세

만 50세

~ 만 60세

만 60세 

이상

명 

서비스 

현황

❍ 서비스 운영기간:

❍ 서비스 운영시간: 

❍ 서비스 자부담비용: 월 00,000원  

❍ 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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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결 과 비고

이용정원

o 

o 

o 

o 

서비스 

운영 절차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연계 계획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 구분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추진계획에 작성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과 추진결과를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수치화), 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결과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비고란 사유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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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1. 주요 성과

  -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공기관의 노력

  -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개별 맞춤형 환경구성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및 행동지원전략 수립 / 실행

  - 이용자 개별 1:1 맞춤 적응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 및 가족 등 과의 협력

  - 개인과 가정에 미친 영향 :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

2. 보완 및 개선사항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3. 건의사항

- 사업수행의 어려운 점

- 서비스 개선 및 건의사항 

4. 기타 

- 사업 수행 사진, 기관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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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산보고서

� 정산 총괄표

❍ 당해연도 사업비

(단위 : 원)

국비(ⓐ)
지방비(ⓑ) 자기부담금

(ⓒ)

합 계

(ⓓ=ⓐ+ⓑ+ⓒ)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단위 : 원)

❍ 보조금 반환액 산출

(단위 : 원)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미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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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집행내역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고

(잔액발생 사유)

총 계

인건비

소  계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

사업

운영비

소  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제세

임차료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보조금 변경 사용내역(해당시)
(단위 : 원)

세부 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고

※ 발생사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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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2호(공통)] 통합돌봄서비스 협력기관 정보지

통합돌봄서비스 협력기관 정보지
N0 ⁃

작성일자 작성자

기본 정보

협력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관 환경
구분(해당하는 부분에 √) 비고

접근성 □ 좋음  □ 보통   □ 좋지 않음

위생･청결 □ 쾌적함  □ 보통  □ 쾌적하지 않음

안전 □ 안전함  □ 안전하지 않음

서비스 공간 □ 확보 □ 미확보  / □ 전용 공간  □ 겸용 공간

필요장비 및 설비 □ 설비 갖춤  □ 설비 미비

소방시설
□ 소화기 □ (간이)스프링쿨러
□ 자동화재 탐지기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기구 □ 기타(                           )

편의시설

□ 장애인화장실 □ 장애인주차장
□ 엘리베이터 □ 경사로
□ 안내시설(점자유도 블럭 등)
□ 기타(                                             )

기관 주변 환경 

주요 사업 및 서비스

주요사업
및 서비스 

주 이용자
□ 비장애인  
□ 장애인
(장애유형:           )  

세부서비스명 제공요일 제공시간대 서비스 비용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경험
비고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기관의 장점

기관의 제한점

서비스 제공인력 

총 종사자 인원 (명)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종사자 인원(명)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경험 
종사자 인원 (명)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인력의 

주요 자격

특이사항

관련 사진

* 기관 외관 및 주변 전경, 기관 내부 환경, 서비스 제공 장면 등 필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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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호(공통)]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예시)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예시)

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 위에서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명

대표  0 0 0 대표  0 0 0

                       서명                         서명  

※ 협약서의 서식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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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호(공통)] 통합돌봄서비스 협약체결 세부내용

통합돌봄서비스 협약체결 세부내용

협약기간 20   .      .      ~    20   .      .  

통합돌봄 서비스
위탁 내용

* 서비스유형을 작성

통합돌봄 
부가 서비스 

* 통합돌봄서비스 외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송영, 식사제공, 사물함 제공 등 기타 편의 사항)

통합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

* 서비스유형별 비용 작성

협력기관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치료 등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배상책임보험 포함)

기타 

제공기관 
의무준수사항

*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지속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지원, 협력기관 모니터링 실시,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협력기관 
의무준수사항

*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서류 작성, 제공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참여,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비고

※ 협약서의 별첨 서식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상황에 따라 추가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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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5호(공통)] 이용자 인권침해 모니터링지

이용자 인권침해 모니터링지

문항 응답

1. 누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진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O X

2. 누가 때리거나 밀거나 한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O X

3. 누가 말이나 행동으로 겁나게 한 적이 있나요? 

  (예: 소리 지르기, 욕하기, 때리려고 하기 등)
있다 없다

O X

4.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옷(바지, 속옷 등)을 갈아입거나 기저귀 등을 간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O X

※그림 출처: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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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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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6호(그룹형)] 타 시･군･구 이용 사유서

타 시･군･구 이용 사 유 서

□ 필요사유

○ 사유 :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인접 시･도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 제공기관장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자료명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

20   년    월    일

당사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원본 보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소재 시･군･구

�사본 보관: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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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7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서비스 이용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대리인(보호자)

   성  명：                    (인)  (이용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공기관과 이용자, 보호자는 제공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이하 

“사업안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을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여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급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월별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참고하여 월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 바우처를 결제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월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입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 ① 서비스 비용은 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 단가에 의한다.

② 서비스 비용 중 바우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제공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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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통합돌봄 제공인력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

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심의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제공기관”은 동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및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서비스 일시 중지) ①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에 서비스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5조(위기관리전략) ① 도전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긴급개입의 계획과 방법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수립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종결을 희망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환(전염성 질환 등에) 감염된 경우

3. 30일 초과하여 병원 입원, 60일 이상의 해외체류, 시설입소 등의 경우 

4. 타 제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기타 이용자 사망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③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공

기관”은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통지한다.

제7조(통지사항)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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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지자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면

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종사자를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물품파손 등 “제공기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 원인에 따라 치료비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실시 중에 “제공기관”(종사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액에 상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배상범위 및 면책사유 등 중요사항을 통합

돌봄 제공인력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해결방법) ① 제공기관은 본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종사자간 등에 발생한 

갈등 및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제공기관은 이용자 대표, 종사자 

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거나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시설장”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 및 “대리인(보호자)”와 “제공기관”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특별한 사항) 이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거나 본 시설 이용규정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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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8호(그룹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족관계 정보
  ○ 민감정보：질병 관련 이력
  ○ 공적정보：사회보험 가입정보, 입퇴원기록, 출입국기록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과 관련한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이용자 매칭,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급여 신청 및 조사, 허위･초과결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 조회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급여 이용 관리에 활용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수집,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다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이용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

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특정 급여의 경우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본인 확인절차
    ⁃ 급여 신청, 허위･초과결제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부당청구 심사 및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의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급여 신청자(대리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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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9호(그룹형)]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획 및 기록지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획 및 기록지 (     월)
작성자 작성일자 20  .   .   . (  ) 

수급자(성명) 담당 제공인력

수급시간
월 

176시간

총 활동시간 자체 내부프로그램 이용시간 월 (    ) 시간 %

자체 외부프로그램 이용시간 월 (    ) 시간 %

계획시간
프로그램시간 송영시간 협력기관 이용시간 월 (    ) 시간 %

송영서비스 이용시간 월 (    ) 시간 %

날짜 요일
서비스

제공자
활동계획 활동기록

특이

사항

활동시간

내부 외부 협력 송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합계

※ 통합돌봄서비스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 및 기록지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명       (인)

이용자(혹은 보호자)명       (인)
*　excel 서식 활용가능

*　이용자 및 보호자용 시간표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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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0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양식(예시)

공고 제     호

20  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양식(예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지자체별 수정 가능)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지정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기간： 0000. 00. 00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 신청자격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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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  .  .   ~ 20  .   .   .(0주)

  ○ 제출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제41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42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서식 제43호]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0시 00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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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è 지정기관 확정 è 지정서 발급 è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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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2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최중증 발달장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통합돌봄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통합돌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통합돌봄 제공서비스 세부서비스 예시 

1. 직접 제공 서비스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4. 통합돌봄활동 제공 절차

절차 세부내용 및 방법 

사업 홍보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 홍보방법

이용자 모집

그룹형서비스지원계획

그룹형서비스지원평가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제공인력

대체인력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통합돌봄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458

[서식 43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 일 반 현 황

① 통합돌봄서비스

기관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설치신고일자

④ 직원현황

총인원 시설장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 기타

명

⑤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형태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⑥ 홈페이지주소 www.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통합돌봄 제공인력 역할, 행정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시설장,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이 아니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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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2. 인력(변경)현황

연번

①

직종 이름 주민등록

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일

④

근무

형태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시설장, ２.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３.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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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3. 시설(변경)현황

1) 시설 현황

구분 통합돌봄 활동 공간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

단위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면적 ㎡                  ㎡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

재

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

량

제

조

사

차

량

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

(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

량

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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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4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1. 제공기관 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2000. 0. 00 ~ 2000. 0. 00

  6. 서비스 제공유형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462

[서식 45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변경지정 신청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제공기관의 명칭 

[   ] 제공기관의 대표자

[   ] 소재지(주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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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6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신고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변경신고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지급계좌

[  ] 시설(공간의 축소 및 확대)   .   .   .

[  ] 기   타

년     월     일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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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7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휴업･폐업 신고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업･폐업일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연락처

(휴업･폐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결의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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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8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페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구분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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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시설장)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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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9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17. 8. 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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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0호(그룹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17. 8. 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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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개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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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1호(개별형)] 주간 개별 1:1 대상자 배치통보서

주간 개별 1:1 이용자 배치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배치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배치통보일

수급자격

결정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에 따라 주간 개별 1:1 이용자를 

배치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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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2호(개별형)] 주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주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접수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존

배치 정보

제공기관명

배치일

배치

희망기관

1희망

2희망

3희망

※ 배치 희망기관을 우선 고려하나, 배치 상황에 따라 희망기관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배치변경

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에 따라 주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인)

보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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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3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서비스 이용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대리인(보호자)

   성  명：                    (인)  (이용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주간 개별 제공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공기관과 이용자, 보호자는 제공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주간 개별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이

하 “사업안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을 “주간 개별형 월별 활동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주간 개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여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주간 개별형 월별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프로그램 구성원칙

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통합돌봄 제공인력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

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

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심의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제공기관”은 동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및 “주간 개별형 월별 활동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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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비스 일시 중지) ①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에 서비스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4조(위기관리전략) ① 도전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긴급개입의 계획과 방법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수립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공기관은 계약이 만료하기 최소 6개월 이전에 전이계획을 수립하여 타 시설 및 지역사회 전이가 가능한 

경우 전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종결을 희망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환(전염성 질환 등에) 감염된 경우

3. 30일 초과하여 병원 입원, 60일 이상의 해외체류, 시설입소 등의 경우 

4. 타 제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기타 이용자 사망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④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제공기관”이 주간 개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

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용자” 및 “보호자”와 면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용자”와 “보호자”는 “제공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의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기관”이 보관할 수 있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자”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 또는 상담

을 받을 것을 권유할 수 있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근거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협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종료의 가능성을 안내하고 경고하여야 하며 “제공기

관”은 3회의 이행 촉구 이후 변화가 없을 시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용자”의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⑥ “보호자”는 “제공기관”이 실시하는 선정자 대상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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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지사항)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

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주간 개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지자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종사자를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물품파손 등 “제공기관”에 피해

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 원인에 따라 치료비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실시 중에 “제공기관”(종사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

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액에 상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

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배상범위 및 면책사유 등 중요사항을 통합돌봄 

제공인력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해결방법) ① 제공기관은 본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종사자간 등에 발생한 갈등 

및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제공기관은 이용자 대표, 종사자 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쟁 해결

을 위해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거나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 및 “대리인(보호자)”와 “제공기관”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특별한 사항) 이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거나 본 기관 이용규정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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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4호(개별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1. 수집대상정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이용자 관련 정보

○ 이용자의 보호자 관련 정보

○ 서비스 이용자의 도전행동 및 지원 내용, 지원 결과에 관한 정보

○ 기타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이용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도전)행동 지원계획 및 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보호자(대리인) :                (서명)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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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5호(개별형)] 주간 개별형 월별 활동계획서

주간 개별형 월별 활동계획서 (   월)

이용자 생년월일

작성자 작성일자

날짜 요일 서비스 제공자 활동계획 활동기록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주간 개별형 월별 서비스 제공계획 및 기록지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명       (인)

이용자(혹은 보호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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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6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공모 양식(예시)

○○○시･도 공고 제2024-000호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공모 공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

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4. 0. 0.

○○○시･도지사

1 제공기관 자격 및 신청기준

� 신청 자격 및 신청 단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

� 제공기관 시설 기준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1) 시설 면적

   * 상세 내용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 이상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6.6㎡ 이상)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2) 시설 설치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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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인력 기준

(인원) 사업관리자 1명, 제공인력 4명 필수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2 선정절차 및 방법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적격 심사)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

  ⁃ 시･도는 재무안정성, 사업수행 역량,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기준 참고)

선정결과 통보 : 2024. 0. 00.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의처

   - ○○○시･도청 ○○○○○과 ○○○ 주무관(☎000-000-00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000-000-0000)

공모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현장심사
▶ 선정결과 공고 ▶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제출

▶ 계약체결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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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선정 기준(예시)

영역 평 가 항 목 설  명 배점

수행
기관 

적합성
(30)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

-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5

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
10

3. 조직체계 및 인력
-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4. 안전 관련 대응체계
-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

5

사업
계획

타당성
(55)

5.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5

6. 사업 운영 절차
-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5

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

-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송영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마련 시 가점)

15

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9.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 
-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

10

10. 종사자 관리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10

11. 추진일정 - 월별 사업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5

예산
계획

타당성
(15)

12.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10

13.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계획되어 있는가? 
- 혹은,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5

총합 100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기간 : 2024. 0. 0. ~ 2024. 0. 0.

  선정 개소 : 00개소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제 출 처 : ○○○시･도청 ○○○○○과 (주소)

  제출 서류 

   * 단, 상기 제출서류는 심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③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④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붙임1

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붙임2

⑥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문의처

   - ○○○시･도청 ○○○○○과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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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모집공고,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 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부적합 처리함

○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시･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보건복지부 및 ○○○시･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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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7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

신청액
              천원(    %)

자부담               천원(    %)

법인(단체)

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법 인･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E-mail FAX

실무자 성  명
연락처

(직통번호)

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 인)

00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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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8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대표자

주소 및 

연 락 처

주소 :                                                    (우편번호 :           ) 

사무실
∘ 전 화 :

∘ FAX :
대표자

∘ E-Mail :

∘ 핸드폰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연   혁

(중요연혁)

∘ 1900. 00. 00  ○○○ 개관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직원수 :  명

사업수행

기관현황
※ 기관(단체) 운영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2024년 

예산현황

∘ 2024년 예산 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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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9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법인

현황

법 인 명 대표자

담 당 자

연 락 처

전화번호(직통) : 
담당자

e-mail
휴 대 폰 : 

사업

계획

전용공간

주소

전용공간

현황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성명, 직위, 경력 등 포함

운영계획

(사업내용 

중심)

※ 전체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요약 작성

구 분 총  액 국  비
지방비

(시･도비)
자체부담 기 타

예산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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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0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의 목표

  -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 작성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등 

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1) 시설 및 공간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주간 개별 지원을 위한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 심신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2) 조직체계 및 인력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관리자, 주간종사자, 전문인력, 보조인력)

  - 대체인력 활용 계획

3) 안전관련 사항 

  - 안전 장비 설치, 긴급상황 대처 방안 등

4. 사업 추진계획 

1) 운영원칙 

2) 서비스 운영 절차

  -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계획

  - 제공 프로그램, 도전행동 예방･중재방안, 가족협력 방안 등

4) 서비스 연계 계획 

  -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계획 등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역사회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여부,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등

6) 종사자 구성 및 근무체계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7)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일정

5.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인건비, 추가수당, 프로그램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기타 운영비 등)

6.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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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호(개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제공기관 지정통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통보서

   1.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2. 서비스 제공기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3. 지정기간 : 2000. 0. 00 ~ 2000. 0. 00

  4. 서비스 제공유형 :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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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2호(개별형)]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예시)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

  ❏ 작성일 :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사업

관리자

1. 활동내용

구분

(활동영역)
활동 및 지원내용 

개별/

집단활동
지원자 비고

2.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건강, 감각, 감정, 상처, 식사, 수면, 행동 등)

이용자명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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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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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3호(24시간형)]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배치통보서

24시간 개별 1:1 이용자 배치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배치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배치통보일

수급자격

결정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에 따라 24시간 개별 1:1 이용자를 배치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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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4호(24시간형)]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접수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존

배치 정보

제공기관명

배치일

배치

희망기관

1희망

2희망

3희망

※ 배치 희망기관을 우선 고려하나, 배치 상황에 따라 희망기관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배치변경

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에 따라 24시간 개별 1:1 대상자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인)

보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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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5호(24시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서비스 이용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대리인(보호자)

   성  명：                    (인)  (이용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낮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공기관과 이용자, 보호자는 제공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이하 “사업안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의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통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여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급자와 협의하여 월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 바우처를 결제한다. 

제2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통합돌봄 제공인력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

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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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심의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제공기관”은 동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및 “월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서비스 일시 중지) ①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에 서비스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4조(위기관리전략) ① 도전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긴급개입의 계획과 방법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수립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공기관은 계약이 만료하기 최소 6개월 이전에 전이계획을 수립하여 타 시설 및 지역사회 전이가 가능한 

경우 전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종결을 희망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환(전염성 질환 등에) 감염된 경우

3. 30일 초과하여 병원 입원, 60일 이상의 해외체류, 시설입소 등의 경우 

4. 타 제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기타 이용자 사망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④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제공기관”이 24시간 개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

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용자” 및 “보호자”와 면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용자”와 “보호자”는 “제공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의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기관”이 보관할 수 있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자”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도전행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 또는 상담

을 받을 것을 권유할 수 있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근거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협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종료의 가능성을 안내하고 경고하여야 하며 “제공기

관”은 3회의 이행 촉구 이후 변화가 없을 시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용자”의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⑥ “보호자”는 “제공기관”이 실시하는 선정자 대상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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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지사항)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지자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면

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종사자를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물품파손 등 “제공기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 원인에 따라 치료비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실시 중에 “제공기관”(종사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액에 상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배상범위 및 면책사유 등 중요사항을 통합

돌봄 제공인력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해결방법) ① 제공기관은 본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종사자간 등에 발생한 

갈등 및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제공기관은 이용자 대표, 종사자 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쟁 해

결을 위해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거나 관련법규나 관례

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

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 및 “대리인(보호자)”와 “제공기관”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특별한 사항) 이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회

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거나 본 시설 이용규정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   .     월     일



부
록

관
련
서
식

부록.� 관련서식

493

[서식 66호(24시간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족관계 정보

  ○ 민감정보：질병 관련 이력

  ○ 공적정보：사회보험 가입정보, 입퇴원기록, 출입국기록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과 관련한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이용자 매칭,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급여 신청 및 조사, 허위･초과결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 조회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급여 이용 관리에 활용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수집,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다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이용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

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특정 급여의 경우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본인 확인절차

    ⁃ 급여 신청, 허위･초과결제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부당청구 심사 및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의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급여 신청자(대리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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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7호(24시간형)]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예시)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     월)

날짜 요일
서비스
제공자

활동계획 특이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년     월     일



부
록

관
련
서
식

부록.� 관련서식

495

[서식 68호(24시간형)]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

낮활동서비스 제공일지

  ❏ 작성일 :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사업

관리자

1. 활동내용

구분

(활동영역)
활동 및 지원내용 

개별/

집단활동
지원자 비고

2.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건강, 감각, 감정, 상처, 식사, 수면, 행동 등)

이용자명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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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9호(24시간형)] 주거서비스 제공일지

주거서비스 제공일지

  ❏ 작성일 :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사업

관리자

1. 일과 내용

시간 내용

2. 이용자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건강, 감각, 감정, 상처, 식사, 수면, 행동 등)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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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0호(24시간형)] 종사자 인수인계서

종사자 인수인계서

  ❏ 작성일 :   년   월   일     

결 

재

낮활동

담당

주거

담당(1)

주거

담당(2)

사업

관리자

1. 이용자 건강상태 점검

식사 메뉴 

및 식사량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약복용 

시간 및 

내용

아침

점심

저녁

기타 

취침 및 

수면시간

수면

패턴
□ 수면 패턴에 변화가 있음      □ 수면 패턴에 변화가 없음 

취침

과정
□ 쉽게 잠들없음    □ 쉽게 잠들지 못함    □ 취침하지 않음 

취침

시간
□ 20시 이전  □ 20~21시  □ 21~22시  □ 22~23시  □ 24시 이후

기상

시간
□ 5시 이전   □ 5~6시    □ 6~7시   □ 7~8시   □ 9시 이후

용변 □ 특이사항 없음   □ 변비   □ 설사  □ 소변증가  □ 소변감소  □ 기타 

활동력 □ 평소와 같음     □ 활동 증가     □ 활동 감소

감정 □ 평소와 같음     □ 긍정적 감정 증가      □ 부정적 감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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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행동 등 관련 공유사항

구분 낮활동서비스 주거서비스

도전행동 관련

안전사고 관련

긴급상황 관련

3. 종사자 전달사항

낮활동서비스

주거서비스

4. 보호자 전달사항

낮활동서비스

주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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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1호(24시간형)] 이용자 물품 인수인계서

이용자 물품 인수인계서

○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에서 ○ ○ ○이 입소 처리됨에 따라 

물품을 인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물품목록

번호 품명 수량(단위) 번호 품명 수량(단위)

위 사람의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

인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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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2호(24시간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지정 공모 양식(예시)

○○○시･도 공고 제2024-000호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공모 공고(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

0000. 00. 00.

○○○시･도지사

1 제공기관 자격 및 신청기준

� 신청 자격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 신청 단위 및 신청 유형

이용자 정원 최소 4명~최대 12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이 신청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 가능

구분 내용 

단독수행

비영리법인에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 

- 단, 낮활동공간과 주거공간은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함 

* 법인이 직접운영 또는 법인 산하기관 1개소 이상 운영 

컨소시엄

수행*  

둘 이상의 다른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

- 단,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필요 

  * 동일 광역 단위 소재지의 기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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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시설 기준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 상세 내용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1) 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2) 낮활동 제공기관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 이상, 1인 추가시 9.9㎡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6.6㎡ 이상)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3) 주거공간

(개인침실) 1인 1실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

(거실) 1명당 최소 3.3㎡ 이상 확보하여야 함 

(욕실 및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부엌) 음식준비, 요리하기, 식사,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

(사무 및 휴게공간) 종사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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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인력 기준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인원)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2 선정절차 및 방법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적격 심사)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 위원장 1인(시･도 소속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

- 위원은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불가

선정결과 통보 : ○○○○.○○.○○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공모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현장심사
▶

선정결과 

공고
▶

사업수행

계획서

컨설팅 ▶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제출 ▶

계약체결 

시･도 시･도 시･도 시･도 발달센터 시･도 시･도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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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선정 기준(예시)

  ※ 시･도는 제공기관 선정기준(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영역 평 가 항 목 설  명 배점

수행

기관 

적합성

(30)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
-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5

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

-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가? (자부담으로 주택 마련 시 가점)

10

3. 조직체계 

및 인력

-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4. 안전 관련 

대응체계

-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
5

사업

계획

타당성

(55)

5.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5

6. 사업 운영 절차

-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5

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

-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송영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5

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9.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 

-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

10

10. 종사자 관리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10

11. 추진일정 - 월별 사업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5

예산

계획

타당성

(15)

12.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10

13.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5

총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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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기간 : ○○○○. ○○. ○○. ~ ○○. ○○.

  선정 개소 :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개소 수 유동적(이용자 총 00명)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제 출 처 : ○○○시･도청 ○○○○○과 (주소)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③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요약서

  - 컨소시엄 구성 개요서 1부 (컨소시엄 구성시에만 제출) 

  - 산하기관 소개서 1부

  - 세부사업 계획서

④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⑥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단, 상기 제출서류는 심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시･도청 ○○○○○과 ○○○(☎000-000-0000)

3 기타사항

� 유의사항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모집공고,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시･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보건복지부 및 ○○○시･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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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지원 방식

시･도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 컨소시엄의 경우, 시･도와 대표법인이 계약체결 후 대표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법인은 컨소시엄을 

맺은 다른 법인에게 예산 배분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군･구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신청･지정 후 바우처 수익금 예산 활용

  * 지정 후 24시간 개별 지원 또는 24시간 개별･주간 그룹 병행 지원 여부는 시･군･구 관리 필요

  * 시･도는 시･군･구에 해당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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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3호(24시간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유 형
□ 단독유형

□ 컨소시엄

v 대표법인(신청법인) 정보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자 격 확 인

( 비 영 리 법 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⑨ 기타 비영리법인( )       

대 표 기 관 명 대 표 자 명

대 표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등 록 부 처 등 록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자 메 일 팩 스

v 대표법인(신청법인)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명 성명 / 직위 직 통 번 호

전 자 메 일 팩 스

v 예산 신청 개요

총 사 업 비 \                      (금             원)

신

청

액

사업비 자

부

담

액

대표기관명

인건비 참여법인명

운영비 참여법인명

v 붙임서류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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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법인:                 (직인)

00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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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4호(24시간형)]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사업수행 계획서

v 요약서 (1page)

24시간 개별형 제공기관 사업수행 계획서

사 업 명

사 업  유 형

( 택 1 )

*중복 선택 불가

□ 단독유형 □ 컨소시엄

사 업 목 표

사 업 내 용

시 설 및

인 력 현 황

기 대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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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컨소시엄 구성 개요서

¦ 컨소시엄 대표 및 참여법인 정보

구 분 법인 정보

대 표 법 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설 립 일 자

소 재 지

업 종  및  업 태

홈 페 이 지  주 소

인 력 현 황 대표자 및 종사자 수 

참 여 법 인 1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설 립 일 자

소 재 지

업 종  및  업 태

홈 페 이 지  주 소

인 력 현 황 대표자 및 종사자 수 

참 여 법 인 2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설 립 일 자

소 재 지

업 종  및  업 태

홈 페 이 지  주 소

인 력 현 황 대표자 및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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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대표 및 참여법인 역할 

  1) 낮활동서비스 

  2) 주거서비스

¦ 컨소시엄 대표 및 참여법인 담당인력(사업관리자 등) 

  1) 낮활동서비스 

  2) 주거서비스

연번 법인명 산하기관명 역할

1

2

3

연번 법인명 산하기관명 역할

1

2

3

연번 법인명 산하기관명 직위 담당자명 역할

1

2

연번 법인명 산하기관명 직위 담당자명 역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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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산하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법인명

기관

정보

(대표자)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팩스)

설립연월일

설립목적

중요연혁
∘ 1900. 00. 00  ○○○ 개관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직원수 :  명

기관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

∘

∘

∘

0000년 

예산현황

(천원)

세입
총계 보조금수입 전입금 후원금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세출
총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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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 목적 및 목표

*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 작성 

2. 사업 추진계획

1) 이용정원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몇 명의 인원을 이용정원으로 할 것인지 작성

2) 운영원칙

  - 서비스 제공 원칙 등

3) 서비스 운영 절차

  -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수립 

4) 서비스 제공 계획

  - 제공 프로그램, 도전행동 예방･중재방안, 가족협력 방안, 송영서비스 등

5) 서비스 연계 계획 

  -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계획 등



¦ 낮활동서비스 

1) 시설 및 공간현황 

(1) 시설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심신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등

  -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및 주거공간 확보

(2) 차량현황

  - 법인 및 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
재
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
량
제
조
사

차
량
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
(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
량
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구분 통합돌봄 활동공간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

단위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면적 ㎡                ㎡                ㎡           ㎡

6)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역사회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여부,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등

7) 사업 추진일정 

수행내용
월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외에 별도 내용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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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2) 인력현황 

- 종사자 자격,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사업관리자, 낮활동종사자, 주거종사자, 보조인력 등) 

- 대체인력 활용 계획 등

연

번
직종 이름 생년월일

자격종류

(면허종류)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입사/

휴직/

복직일

기타

3) 기타

¦ 주거서비스

1) 시설 및 공간현황 

(1) 시설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심신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등

  -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및 주거공간 확보

   

구분 개인침실 휴게 및 사무공간 거실 욕실 및 화장실 기타 공간

단위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면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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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현황

  - 법인 및 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

재

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

량

제

조

사

차

량

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

(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

량

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2) 인력현황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관리자, 주간종사자, 야간종사자, 전문인력, 보조인력), 대체인력 활용 

계획 등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연

번
직종 이름 생년월일

자격종류

(면허종류)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입사/

휴직/

복직일

기타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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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련 사항

- 지역사회 내 안전체계, 비상시 대응요령 등 긴급상황 시 대처방안 마련 여부  

- 기관내 소방시설 설치 유무

- 이용자 및 보호자 안전교육 계획 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등 

6. 기대효과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
내역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총  계

인건비

보수

일용
임금

기타
인건비

소 계

사업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특근
매식비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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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예산서

¦ 총사업비: 000,000,000원(금         원)

  - 신 청 액: 000,000,000원(금        원)

  - 자부담액: 000,000,000원(금        원)

(단위 : 원, %)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운영비 …

낮활동

서비스

원 원 원 원

100% % % %

주거서비스
원

100%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
내역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유류비 등

차량비 등

복리
후생비

기타
운영비

소 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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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5호(24시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통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통보서

   1.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2. 서비스 제공기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3. 지정기간 : 2000. 0. 00 ~ 2000. 0. 00

  4. 서비스 제공유형 :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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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6호(24시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제공기관 지정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1. 제공기관 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지정기간 : 2000. 0. 00 ~ 2000. 0. 00

  6. 서비스 제공유형 :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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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식



5
2
2

[별첨 1호] 도전행동 관찰 기록지(예시)

도전행동 관찰 기록지

이용자 생년월일

관찰자 관찰일자

도전행동

날짜/시간 배경사건(E) 선행사건(A) 행동(B) 후속결과(C) 기타내용 및 의견

� 행동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사 건, 상태, 자극 

예시 : 피로감, 질병,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약물 부작용 

� 행동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환경적인 사건, 

행동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극

예시 : 활동과 관련된 

요구나 사회적 관심결여, 

좋아하는 물건 제거 

이용자가 보인 도전행동 

작성

� 행동발생  직후에  

주어지는  환경적인 사건, 

행동에 대한 기능 부여 및 

유지에 기여 

예:  관심제공,  과제  

회피,  원하는 물건 얻기, 

자기조절, 즐거움 

예) 환절기로 피부염이 

심해져서 전날 제대로 

잠을 못자고 활동에 

참여함

예) 다음 활동을 위해 

이용자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그만하게 하고 

가져감

예)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고 

제지하였음에도 15분간 

행동을 멈추지 않음

예) 스마트 폰을 

이용자에게 다시 돌려줌, 

머리는 박는 행동이 

중단됨

예) 앞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도전행동(벽에 머리 

박기)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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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 도전행동 종합사정표(예시)

도전행동 종합사정표

이용자 생년월일

작성자 작성일자

1 나타나는 도전행동은 무엇인가?

2 선행사건은 주로 무엇인가?

3 도전행동의 전조 징후는 무엇인가?

4 주로 언제, 어디서 도전행동이 일어나는가?

5 도전행동의 빈도는 어떠한가?

6
도전행동이 시작된 후에 무엇이 그 강도를 
높이는가?

7
도전행동이 당사자에게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가?

8
도전행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의 유형과 강도는 
어떠한가?

9
도전행동에 대한 개입 후에 이용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10 기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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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호] 도전행동 지원을 위한 구성공간 점검표(예시)

도전행동 지원을 위한 구성공간 점검표

성명 장애유형

도전행동

공간구성을
위해 참고할
이용자 특성

공간구성을 위한 점검사항

공간배치

내 용 예 아니오

1. 도전행동을 지원하기에 공간이 충분한가

2. 공간구성이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준비되는가

3. 발달장애인이 예측가능하게 공간의 배치가 되었는가

4. 발달장애인에게 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알렸는가

5. 발달장애인의 회피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가

6. 발달장애인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는가

7. 모든 공간이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질서있게 

배치되었는가

8. 복잡하고 자극이 되는 디자인은 피했는가

9. 발달장애인의 패턴과 일상을 반영한 공간배치인가

10. 공간구성이 발달장애인의 상호작용을 방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했는가

11. 종사자에게도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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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내구성

1. 도전행동이 나타날 때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2. 자해나 타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에 대해 탐색하였는가

3. 위험 지역이나 위험 공간에 대한 접근 통제를 고려하였는가

4.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한 환경을 설계하였는가

5. 도전행동으로 인한 상해의 안전을 고려한 장비를 설치하였는가 

(안전벽, 안전매트, 안전유리 등)

6. 파손으로 인한 예방을 위해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7. 날카로운 모서리나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였는가

8. 전선이나 전기장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였는가

9. 외부출입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10.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발달장애인을 속박하거나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가

감각자극
고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감각적 자극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였는가

2. 차분하고 선명하며 질서가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였는가

3. 시각, 청각, 후각, 촉각적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지원하였는가

4. 자연채광, 부드러운 채도, 편안한 패턴의 색 사용을 고려하였는가

5. 자극적인 소음에 대한 제거를 고려하였는가

6. 감각을 지원할 수 있는 교재나 도구를 사용하는가

7. 공간은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가

8. 특정공간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9. 질서와 예측을 고려하여 환경을 설계하였는가

10. 발달장애인의 감각적 회피처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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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호] 안전관리교육 결과보고서(예시) 

안전관리교육 결과보고서 
결

재

담당자 시설장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 이용자:                                                         (총     명)

- 종사자:                                                         (총     명)

주요내용

세부일정

교육 사진

기타
(향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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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호] 안전점검표(예시)

안전점검표

20    년   월    일      점검자: 

결
재

담당자 시설장

점검항목 중 점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있음 없음 기타

화재 및 재해 

예방

① 화재 및 재해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다

② 위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③ 소방, 가스, 전기 관련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④
종사자 및 이용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⑥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나 대피도구가 있다

⑦ 방염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안전관리

① 시설 내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②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1회 이상 안전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③
재해 및 화재 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역할분담을 명시하고 

있다

④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②
시설 내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③

종사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감염 및 식중독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

①
이용자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가능한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② 응급상황 시 연계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③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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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중 점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있음 없음 기타

위생적

식사

환경

① 식품은 보관기준(표시사항)에 적합하게 보관한다. 

②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③ 식품은 안전하게 조리하고 배식한다. 

④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기 및 식품접촉표면 

(싱크대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 한다. 

⑤ 식재료 구매기록을 관리한다.

쾌적한

생활 

환경

①
이용자가 안전하게 배회 또는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②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실내 조도와 채광이 잘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③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불쾌한 냄새가 없다.

④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⑤ 도배 및 바닥재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안전한 

돌봄

환경

①
실내의 위험요인이 이용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② 무단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추락, 미끄럼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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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중 점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

호

주

의

이

상

수

리

시설물

① 건물 기초지반에 침하상태 유무

② 구조체의 상태(벽이 기울어진 상태 파악)

③ 외벽이나 내벽벽지, 옥상 누수흔적 상태

④ 벽에 박리･박락여부 및 부식상태

⑤ 콘크리트 벗겨짐 상태 유무

⑥ 건물주변, 옥상드레인의 배수 상태 및 파손상태

⑦ 외부마감 및 방수상태, 내부마감 손상상태

⑧ 창호상태 및 마감

⑨ 옥상, 계단, 난간 상태

⑩ 옹벽, 담장에 균열상태

⑪ 엘리베이터 정상적인 운행상태

계절

대비

(하절기

동절기) 

시설물

냉방

장비

① 에어컨 정상작동 여부

② 선풍기 정상작동 여부

장마

대책

① 배수로 청결 상태(배수로, 배수관, 집수정, 배수펌프 등)

② 건물의 방수 상태 및 손상여부

③ 건물 축대 안전 상태(담장 및 옹벽) 

냉방

관리
① 폭염 및 열대야에 대비 냉방장비 유무

제설

장비
① 제설장비(삽, 빗자루, 모래주머니) 보유여부

동파

대책

① 보일러 보온상태

② 각종 계량기, 상하수도관, 화장실 등 동파우려시설 설비상태

③ 차량부동액 점검상태

난방

관리
① 시설 난방시설 문제 대체난방 확보상태

수리 및 이상 

발생 시

• 고장내용 :

• 수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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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호] 종사자 근무기록표(예시)

종사자 근무기록표 담당자
사업

관리자

20   년      월

부서명 직급 성명

종사자 근무기록

날짜 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본인

확인

관리자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본 서식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5
3
1

[별첨 7호] 종사자 근무배치표(예시)

종사자 근무 배치표 담당자
사업

관리자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무

시간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A조
○○○ 오 오 오 오 야 야 야 야

△△△ 야 야 야 야 오 오 오 오

B조

※ 오: 오후(00:00~00:00) / 야: 야간(00:00~00:00)
※ 본 서식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532

[별첨 8호] (내부/통합)사례회의록(예시)

(내부/통합)사례회의록(예시)
결

재

담당자 사업관리자 기관장

이용자명 생년월일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제목

참석자

<내부참석자>
- 소속 / 직책 / 이름
-
-
-

<외부참석자>
- 소속 / 직책 / 이름
-
-
-

회의내용

회의결과

차기 회의 
예정 일시

기타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성 명           (인) 성 명          (인)

부 서 부 서

작성일 년     월      일
부
록

관
련
서
식

부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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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호] 수퍼비전 계획서(예시)

수퍼비전 계획서

1. 일반적 사항

수퍼바이저 소속부서 수퍼비전 경력

수퍼바이지 소속부서 현직무담당일

2. 수퍼바이지 사정 내용

비전
(제공기관 직원으로서)

(현직 담당자로서)

실천 직무분야

강점 영역

약점 영역

기타

3. 수퍼비전 목표 및 내용

목표 및 활동 내용 수행방법 필요자원 시행시기
달성정도

확인방법

  <목표1>

활동 1.

활동 2.

  <목표2>

활동 1.

활동 2.

4. 자기성장 목표를 위한 직원교육계획

관련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강사 교육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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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호] 수퍼비전 기록지(예시)

수퍼비전 기록지

수퍼바이저
성   명                        (인) 

수퍼바이지
성   명                  (인)

부서명 부서명

날짜  및  회기 년      월      일 (   회) 진행시간 ~   

전 회기  

수퍼비전 진행사항 

보고 및 점검

주요

수퍼비전 내용

차기계획 및 

건의사항

수퍼바이저 의견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성 명           (인) 성 명          (인)

부 서 부 서

작성일 년     월      일

부
록

관
련
서
식

부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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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호] 수퍼비전 평가서(예시)

수퍼비전 평가서

1. 일반적 사항

수퍼바이저 소속부서 수퍼비전 경력

수퍼바이지 소속부서 현직무담당일

2. 슈퍼비전 목표에 대한 평가 및 달성정도 

3. 수퍼비전 활동내용 평가

목표 및 활동 내용 평가내용

  <목표1>

활동 1.

활동 2.

  <목표2>

활동 1.

활동 2.

4. 차후 희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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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호] 서비스 종결보고서(예시)

서비스 종결보고서

담당자 사업관리자 기관장

1. 서비스 종결자

성명(성별) 생년월일 .    .    .

장애유형 연락처

주소

서비스
최초 제공일

.    .    .
서비스

종결 예정일
.    .    .

종결사유
⏾ 사망      ⏾ 시설입소      ⏾ 이사      ⏾ 연락두절     ⏾ 종결희망    
⏾ 타기관 이용   ⏾ 기타(           )

2. 제공기관에서의 지원 내용

합의된 목표 실천계획 지원 내용 이용자 변화내용

자원연계사항
-
-

이용자 및 
보호자 의견

담당자 의견
-
-

기타



부
록

관
련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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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3호] 서비스 전이계획서(예시)

서비스 전이계획서

담당자 사업관리자 기관장

1. 이용자 

성명(성별) 생년월일 .    .    .

장애유형 연락처

주소

서비스
최초 제공일

.    .    .
서비스

종결 예정일
.    .    .

2. 서비스전이계획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서비스연계 계획

필요 지원과
주요내용

-

-

위기상황에서의 
지원방안

※ 현재 진행 혹은 예측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중심으로

-

-

기타


